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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allelwith industrialdevelopment,a greatquantity ofchemical
materialshasbeen used.Consequentially,mass-transportation ofoiland
otherdangerousmaterialshasbeen required on theonehand,and the
dischargeofindustrialwastesdrew alsotheattentionontheotherhand.
Furthermore,oiltankers accidents,mass use ofnuclearmaterials,and
sea-bed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stimulated deepened human concern
aboutthemarineenvironment.Theincrease ofinternationalconcern in
relationtonew andmoredangeroussourcesofmarinepollutionhasleadto
stricterandmorecomprehensivelegalcontrolontheinternational,especially
regionallevel.Thus,theprotectionofmarineenvironmenthasbecomeone
ofthemaininternationallegalproblemsinrecentyears.
Itisveryimportantforhumanbeingstoprotectandconservethemarine

environment.Wehadbelievedthattheoceanissowideanddeepthatit
cannotbepollutedforalongtime.Itbegan,however,todoubtthecapacity
ofself-purification ofthe ocean due to pollution arising from various
pollutants.Moreover,itis more importantto preventpollution in the
semi-enclosedseasbecauseitissodifficulttorestorethem oncepollution
occurs.
Theconceptionaboutthesemi-enclosedseashasbeendevelopedbythe

assertion ofregionalgroupsand coastalstatesintended tousethesea
areaswhichlieadjacenttotheircoast.Inaddition,theywantedtoextend
theirjurisdictiontootherseaareas.Theassertionofregionalgroupswas



transferredtothediscussiononthesemi-enclosedseasofthethirdUnited
NationsConferenceontheLaw oftheSeaandwasacceptedtothenew
UNCLOS.
As a result,coastalstates in the semi-enclosed seas came to have

particularlegalstatusandhaveseveralproblemssuchastherestrictionof
freedom ofthehigh seas,thepassageofnarrow channelsand security
problems,preventionofmarinepollution,thedevelopmentandconservation
ofmarineresources,andtheestablishmentofregionalorganizations.
This study reviewed the provisions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alprinciplesininternationalmarineenvironmentallaw relatedto
semi-enclosedseas,andaimedtopresenttheplanstopreventthemarine
pollution.
Thegeographicalconceptionandtheprovisionsininternationallaw on

thesemi-enclosedseaswerereviewedinthesecondchapter.Accordingto
theUNCLOS,‘EnclosedorSemi-enclosedsea’meansagulf,basinorsea
surroundedbytwoormoreStatesandconnectedtoanotherseaorthe
ocean by a narrow outletor consisting entirely or primarily of the
territorialseasandexclusiveeconomiczonesoftwoormorecoastalStates.
Inarticle123,co-operationofStatesborderingenclosedorsemi-enclosed

seaswasstressedthroughanappropriateregionalorganizationordirectly.
Basedonthelegalstatusofthesemi-enclosedseas,inthethirdchapter,

theregionalseaprogrammeswerestudied.UNEP hasmadetheregional
seas programmes and has supported to contractthe action plans and
conventions which can controlthe pollution ofthe semi-enclosed seas.
Thus,Mediterraneanseaprogrammethatwasestimatedsuccessfullyamong
the inter-states co-operation managementcases,Baltic sea programme,
NorthseaandNOWPAPwereconsidered.Asaresult,abovecasesexcept
NOWPAP showed that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coastalstateswhichsharethesemi-enclosedseaareaswasthe
mostimportantmethod to preserve marine environmentand to retain
socio-economic,biologicalandculturalvalueoftherelevantcoastalstates.
Inthefourthchapter,theplantopreventthepollutionwaspresented.It

wasthattherelevantcoastalstatesshouldco-operatewitheachotherfor
aneventualobject,thatistosay,thepreservationofmarineenvironment.
Otherplanswerepresented in thefifth chapter.Exclusivejurisdiction



betweencoastalstatesfaceseachotherprobablybecausetheseaareain
thesemi-enclosedseasisgenerallynarrow.Tosettlethisdispute,firstof
all, the relevant coastal states should establish their bilateral and
multilateralco-operation relationship,andthen they shouldexercisetheir
jurisdiction.Inaddition,thestrictliabilityprinciple,aninternationalprinciple
whichcancontroltrans-boundarymarinepollutionarisingoutofactsnot
prohibitedbyInternationalLaw,shouldbeintroduced.
Inconclusion,amajorpointliesinthefactthattheadjacentcountries

mustintensifyco-operationregardingtheprevention,reduction,andcontrol
ofthepollution oftheseseas.Theco-operation between theconcerned
coastalstates should be focused on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to prevent, abate or control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Moreover,basedonthebilateralandmultilateralco-operationin
thesemi-enclosedseaarea,thecoastalstatesshouldendeavourtoprevent
themarinepollutionbyexercisingthejurisdictioneffectively.



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국제사회에 재 부각된 것은 ‘하나뿐인 지구
(OnlyOneEarth)’라는 슬로건 하에 1972년 6월 인간환경선언1)이 채택된 지
10년째인 1982년 UN이 ‘세계자연헌장(WorldCharterforNature)’2)을 채택하
였을 때이다.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인식과 대응자세도 이전에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양자간에 어디에 더 우선적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개발
보전의 양자택일론이 지배적이었다.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1980년대로 접어들
면서 환경의 질을 손상하지 않고 지속적 성장을 해 나가야 한다는 개발 보전
의 균형조화론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3)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UNCED)에 세계 60개국의 정상,170개국의 정부 대표,
2만 여명의 환경전문가,그리고 민간 환경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환경보호 및
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리우선언(RioDeclarationonEnvironmentand
Development)’과 21세기를 향한 환경보전의 구체적 행동지침인 ‘의제
21(Agenda21)’을 채택한 데에 잘 나타나 있다.리우선언이 환경과 개발의 조
화를 이루기 위한 기본원칙이라 한다면,의제 21은 환경문제의 발생원인과 해
결방안을 규정하고 이의 효율적인 이해상황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장치를 포함
하고 있는 21세기 환경보호를 위한 종합실천계획이다.

1)Stockholm DeclarationoftheUnitedNationsConferenceontheHumanEnviron-
ment;1972.6.16.(7개의 선언문과 26개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26개의 원칙
은 “인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평등,그리
고 적정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조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현
세대 및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보호 개선의 엄숙한 책임을 진다.”고 말하고 있다.)

2)이 헌장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문명도 자연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문명
의 경제,사회,그리고 정치적 구조의 존망과 자연과 그 자원의 보존(Conservation
ofnatureanditsresources)에 좌우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3)이석용,「국제법 -이론과 실제-」(서울 :세창출판사,1995),471쪽.



해양환경 문제와 관련,몇 해 전 세계적인 환경감시 비정부기구인 월드워치
연구소(WorldWatchInstitute)는 ‘월드워치’라는 잡지에 게재된 ‘죽어가는 바
다’라는 글을 통해 전 세계의 바다 환경에 대해 평가한 적이 있다.여기에서
우리는 흑해,황해 등이 오염이 심각한 해역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
들 해역은 반폐쇄해 해역으로서 인접국가에 의해 둘러싸여 해수의 순환이 빠
르지 않고 수심이 얕아 기후변화에 따라 수질상태가 쉽게 변하는 지형적 단점
을 가지고 있어서이다.
한편,해양의 자체정화능력이나 오염물질을 무해하게 할 해양의 능력,그리

고 해양의 자원재생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4)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이러한 해양
환경의 보호 및 보존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행할 때만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해양오염규제는 전적으로 세계적 규모로 행해져야만 할 필요는 없다.왜냐하면
해양오염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양태가 다르며,이에 따라 규제방법과 전략
도 달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효율적인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방법
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은 지역적 차원에서 실행할 때 더
욱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흑해 등 24개 해역5)의 반폐쇄해인 경우 일단 오염이 되면 회복이 대

단히 어렵기 때문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는 이들 해역의 연안국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이다.
인간에 의한 오염행위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 효율적으로 환경이 보호,

보존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오염행위와 오염결과 간 인과관계의 확정 및
정확한 해양오염의 정의가 선결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그러나 해양오염은 그
특성상 오염행위와 결과의 발생이 직접적이고,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피해 발생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법적 규제를 기대하기 어렵다.특히 해양오염은 그것을 탐

4)PeterH.Sand,MarineEnvironmentalLaw intheUnitedNationsEnvironment
Programme(London:TycoolyPublishing,1988),p.7.

5)아덴만,아라비아해,안다만해,바핀만,발트해,벵갈만,베링해,흑해,황해,동중국해,
기니아만,동해,오호츠크해,지중해,멕시코만,오만만,페르시아만,북해,홍해,솔로
몬해,남중국해,수루해,티모르해,아라푸라해 등(L.M.Alexander,Regional
ArrangementsinOceans,A.J.I.L.(1977),pp.17-18)



지하고 직접 느낄 수 있는 인구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육상기인 해양
오염의 경우처럼 오염행위와 그 결과의 발생은 장시간을 요하므로 즉각적인
오염행위 금지를 실행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다양한 형태의 해양오염이 대규
모적이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해양의 이용을 저
해(沮害)하고,해양환경의 파괴로 인하여 인간의 생존환경 보존에 예측할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이와 같은 해양오염은 한 국가의 영해나 접속수역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서 공해나 다른 국가의 영해 또는 접속수역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따라서 국내법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없고,
국제법상 규제와 국가간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하지만 해양오염문제
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에서의 해양오
염방지 대책을 강구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해양환경의 보호문제가 전 지구적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인식되고,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의식의 존재가 뚜렷해졌다 하더
라도,어떠한 해양환경이 바람직한 모습이며,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누가 관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견해나 이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더욱이 반폐
쇄해는 한 번 오염되면 회복시키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염
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다시 말해,흑해,황해 등과 같이 여러 나라가 인
접해 있는 반폐쇄해인 경우 한 나라의 해양오염과 생태계 훼손은 이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따라서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흑해 등 반폐쇄해를 풍요로운 바다,생명력이 넘치는 바다로 회
복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발트해,지중해 등 지역해 협력관리 사례뿐만
아니라,2002년 9월에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를 비롯한
최근의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에 대한 논의에서 지역해 차원의 국
가간 협력관리가 세계의 바다환경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
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반폐쇄해에서 해양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국들이 국제법적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반폐쇄해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하여 고찰하고 현재 이 수역의 해양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국가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규제 사례를
분석한다.아울러 현 체제하에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과연 관련 국가가 어
떠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가는 국가관할권 행사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



겠으며 이를 위하여 해양오염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상 원칙을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또한 해양오염의 피해 발생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책임
원칙의 동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오늘날 국제환경규범의 구속력이 점차적으
로 강화되면서 기존의 국가책임원칙으로 포괄할 수 없었던 환경피해에 대해서
도 규율할 수 있는 법원칙이 도입되고 있다.즉,결과책임주의의 국제법적 타
당성과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발생시 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국가가

수역별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관할권을 검토할 것이다.반폐쇄해에서는 인접국
가간에 중첩된 배타적 경제수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국가관할권
적용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국가관할
권의 조화로운 행사방향을 검토해야 하는 바,주변국가 간 협력의 원칙이 중요
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결국,국가관할권 행사의 측면과 지역적 협력체제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반폐쇄해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ⅠⅠⅠ...연연연구구구의의의 내내내용용용

이 연구의 내용은 반폐쇄해가 국제법상 향유하는 지위와 해양오염 발생시
적용 가능한 국제환경법 규범 논의까지 포함하였다.국제환경법이 국내법에 반
영된 부분으로서 국내환경규범은 다루지 않고 국가관할권 논의와 국가 간 협
력관리 사례에서 다루어지는 지역적 협약을 살펴보았다.그리고 반폐쇄해에 대
한 해양환경보호 규범은 국제적으로 인접국 간의 협력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협력의 원칙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
한 검토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반폐쇄해의 해양오염 규제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반폐쇄해의 법적 지

위를 고찰하겠다.유엔환경계획(UNEP)이 후원하는 지역해프로그램과 독자적
지역해프로그램이 성립한 규제협약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반폐쇄해’라는 지역적 제한으로 인해 국가관할권 대상 수역이 중첩
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의 원칙’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반폐쇄해의 개념,해양법협약상의 그 법적 지위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반폐쇄해의 지위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UNEP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해프로그램과 UNEP와는 별개의 독자적 지역해프로그램을 파악하여
해양오염 규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제2장 및 제3장에서 정립한 반폐쇄해의 지리학적 특성과 법적

지위,그리고 지역해의 성공적인 관리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얻어진 합리적 규
제 방안을 연구하였다.제5장에서는 관할권 행사의 측면에 있어서의 반폐쇄해
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 결과물을 요약하며,그 지리적 특

성상 그 방지 조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반폐쇄성 해역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지역적 협력과 관할권 행사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ⅡⅡⅡ...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방방방법법법

이 연구는 반폐쇄해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국제법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해양오염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나 반폐쇄해를 중심
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아울러 해양오염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지
역간 협력방안만을 다루고 있어서 국가관할권 행사의 측면을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현재 동북아시아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연구한 논문은 어
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데, 주로 1994년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Programme;UNEP)에 의한 북서태평양 지역해프로그램 선정 이
후에 나타나고 있었다.
외국의 연구 중 반폐쇄해라는 지역적 제약을 가진 해역에서의 해양오염방지

를 위한 지역적 협력과 국가관할권 연구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주로
UNEP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해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지역해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래되고 성공사례라고 평가 받고 있는 지중해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지중해프로그
램의 제도화 과정 및 법적 분석 자료는 지중해프로그램 사이트인
‘www.unepmap.gr’을 통해 자세히 구할 수 있었다.이 사이트에는 ‘지중해’라는



반폐쇄해의 해양오염규제를 위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국제환경법 동향을 충분
히 반영하였다.그리고 세부적 오염원에 대한 의정서를 각각 채택함으로써 포
괄적 접근 및 구체적 접근을 동시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이는 해양오염
규제방안 연구에 참고사항이 되었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방법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국내 연

구자료에 대한 문헌조사는 해양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발간되는 법 제도
및 정책 자료,그리고 논문을 기초로 하였다.
국외자료는 반폐쇄해 관련 연구 자료와 국제환경규범에 관한 문헌들로 조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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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절절절 반반반폐폐폐쇄쇄쇄해해해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일반적으로 반폐쇄해(Semi-enclosed Sea)라 함은 폐쇄해(Enclosed Sea)와
유사한 지리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다만 다른 해역으로 향하는 출구가 뚫린
경우가 반폐쇄해이고 막힌 경우는 폐쇄해인 것이다.6)반폐쇄해의 해역은 지리
학적 개념을 원용하자면,최소한도로 5천 평방마일을 가져야 하고 해당 해역은
출구보다 커야 한다.그리고 해역의 주위는 50%이상이 육지로 둘러싸여야 하
며 이 해역과 대양으로 열린 폭이 해역전체 둘레의 20%가 넘어서는 안 된
다.7)
오늘날 이러한 요건을 가진 반폐쇄해는 폐쇄해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26

개의 해역에 분포하고 있으며,78개 국가들이 인접하고 있다.그리고 이는 전
세계 대양의 7%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대륙붕의 55%를 차지하고
있다.8)
폐쇄해는 TheDeadSea,TheCaspianSea,TheAralSea와 같이 대양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해역이나,반폐쇄해는 TheBalticSea나 TheBlackSea처
럼 대양에 연결되는 수역이다.9)
반폐쇄해는 만(灣)과 유사한 지리학적 특성을 띠고 있음에도 2개국 이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만(灣)의 경우 1982년 유엔해양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그 해안이 단일국가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
다.만의 입구 양측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저조선상의 직선기선을 그을 수 있으

6)최수정․김정택,“반폐쇄해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가관할권 적용방안 연구(황해
의 경우를 중심으로)”,「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2002-18」(2002.12),7쪽.

7)William T.Burke,“OceanDevelopmentandInternationalLaw”,TheJournalof
MarineAffairs,Vol.2(1974),p.155.

8)SuleGunes,“LegalStatusofEnclosedandSemi-EnclosedSeas”,
http://www.emecs.or.jp/emecs2001/abstracts/page/5/5-011.htm,2003.8.27검색.

9)백봉흠․김영구․이석용,“반폐쇄해 내에서의 어업과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연안
국들의 협력 방안(동해와 황해를 중심으로)”,「국제법학회 논총」,제43권 제1호
(1998),113-114쪽.



며,따라서 그 내측 수역은 내수(內水)로 인정받을 수 있다.10)그러나 반폐쇄
해는 그 해안을 2개국 이상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각 해안선을 따라서 영해
선을 그어야 한다.또한 반폐쇄해의 면적은 상기한 것처럼 최소한 5천 평방마
일이 되어야 한다는 설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 규모 면에서 만과 큰 차이가 있
다고 한다.11)

제제제222절절절 반반반폐폐폐쇄쇄쇄해해해의의의 국국국제제제법법법 규규규정정정 고고고찰찰찰

반폐쇄해에 관한 특별한 법적 지위는 1958년 제네바 해양법회의에서 논의되
었다.그 주요한 내용은 공해의 자유에 관한 문제였는데 결론적으로 이 해역에
대한 항해의 특별한 제도는 역사적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국제협약을 체결함으
로써 규제되어 왔다는 사실들을 밝히었을 뿐이었다.그래서 1958년 제네바 해
양법회의에서는 반폐쇄해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하지 못하였다.1970년대에
들어와서 이 해역에서 공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그 내용
을 고찰하여 보면 반폐쇄해내에서 연안국들은 외국 군함의 항해뿐만 아니라
Tanker와 같은 특수한 선박들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밖에 해양과학적 조사의 자유도 배제하며 또한 어업규제와 해양오염방지 등
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그러나 이러한 견해와 주장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
졌고 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는 반폐쇄해내에서의 연안국들의 어업자원 보존
에 관한 이익은 한층 높게 보장이 되었으며 동시에 인접국가간에 협력 의무도
부과하게 되었다.1970년대 해양법의 입법방향은 범세계적인 것보다 지역주의
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해양 국가들은 공해자유를 주장하였지만 연안 해역
을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신생국들은 인접해역에 대해서 연안국의 관할권을
넓히려는 노력이 점증하게 되었다.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아세아,서부유럽,동부유럽 등의 지역집단들이 있어서 이들 지역연
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각 위원회가 활동하였다.이들 지역 대표들은 해양법 재

10)만(灣)의 자연적 입구 양측의 저조선상의 거리가 24해리를 넘지 않아야 한다(1982
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0조 제4항).만약 24해리를 초과할 경우,그 안쪽으로 24해리
에 해당하는 직선을 그어 내측 수면을 내수(內水)로 할 수 있다(제10조 제5항).

11)최수정․김정택,전게논문,8쪽.



정 과정에서 강력한 구심력을 가지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했고 이들은
해양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틴아메리카의 200해리 어업수역
의 주장은 배타적 경제수역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의 주장은
1970년 Montevideo와 Lima회의에서 잘 표현이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반
폐쇄해에 인접하고 있는 연안국가들은 이 해역에서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
여하도록 주장하였으며 공해 자유를 제한하는 특수한 해역을 만들어서 지역적
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또한 이 해역의 연안국가들은 해양국가
들과 충돌이 많아졌으며 연안국가들 간에 해양 경계획정 문제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반폐쇄해는 대양(大洋)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리적 성격을 갖는 해역
으로서 연안국들은 공동이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例)를 보면 해양오염방
지,해양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해협통항문제,해양의 과학적 조사,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인력훈련,지역기구 설립 등이다.이러한 것들은 1982년 UN 해양
법협약에 잘 반영이 되어 이들에 관한 규정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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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22조의 해석

반폐쇄해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과거
1958년 제네바 해양법회의에서부터 있어 왔고 그 주요한 내용은 공해의 자유
에 관한 문제였는데 결론적으로 이 해역에 대한 항해의 특별한 제도는 역사적
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국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규제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히
었을 뿐이었다.그래서 1958년 제네바 해양법회의에서는 반폐쇄해에 대하여 아
무런 규정도 마련하지 못하였다.그러나 최초로 명문화된 것은 1982년 해양법
협약에 의해서다.12)이 협약 이전에는 배타적 경제수역(EconomicExclusive
Zone,이하 EEZ)의 법적 체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폐쇄해는 연안국들
의 영해와 공해로 구성되어 있었다.따라서 반폐쇄해는 해안의 입출항을 둘러
싸고 공해의 자유와 연안국의 관할권이 충돌하는 일이 잦아 갈등 수역이 될
수 밖에 없었다.1970년대에 들어와 공해의 자유를 근간으로 반폐쇄해에서 항
해이 자유를 주장하는 국가들에 대항하여 연안국들은 외국군함의 항행 뿐만

12)백봉흠․김영구․이석용,전게논문,115쪽.



아니라 순수한 해양과학조사도 배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13)
그러나 무엇보다도 산업사회의 발달로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이 증가하면서

반폐쇄해는 항해의 자유 측면이 아니라 해양오염관리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1972년 스톡홀롬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86’은 반폐쇄해의 해양
오염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14)1992년 Agenda21의 제17장에서
는 해양보호를 통한 합리적인 생물자원 이용을 강조하면서 반폐쇄해의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15)반폐쇄해나 폐쇄해는 그 지리적 유사성으로 인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도 제9장에서 함께 규정되었다.반폐쇄해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9장 제12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반폐쇄해 또는 폐쇄해’라 함은 2개국 이상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좁은 출구에
의하여 다른 해양에 연결되거나 또는 전체나 그 대부분이 2개 이상 연안국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내만 또는 해양을 말한다.”

반폐쇄해는 제122조의 정의에 따라 ‘만,내만 또는 해양’인데,첫째,2개 이상
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야 하고,둘째,좁은 출구를 통하여 다른 해양 또는
대양과 연결되어야 하며,셋째,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수역 전체 또는
대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16)

13)상게논문,115쪽.
14)권고 86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Recommendation86......
(c)Ensurethatoceandumpingbytheirnationalsanywhere,orbyanypersonin
areasundertheirjurisdiction,iscontrolledandthatGovernmentsshallcontinue
toworktowardsthecompletionof,andbringingintoforceassoonaspossible
of,anover-allinstrumentforthecontrolofoceandumpingaswellasneeded
agreementswithintheframeworkofthisinstrument,inparticularforenclosed
andsemi-enclosedseas,whicharemoreatriskfrom pollution;......”
http://www.unep.org/Documents/Default.asp?documentid=97&articleid=1510 2003.
8.28검색.

15)Agend21,“Chapter1717.89.Statesshould,whereandasappropriate,ensure
adequatecoordinationandcooperationinenclosedandsemi-enclosedseasand
betweensubregional,regionalandglobalintergovernmentalfisheriesbodies.”
http://www.unep.org/Documents/Default.asp?DocumentID=52&ArticleID=65 2003.
8.28검색.

16)SatyaN.NandanandShabtaiRosenne,UnitedNationsConventiononTheLaw
ofTheSea(1982),Vol.Ⅱ(Dordrecht/Boston/London:MartinusNijhoffPublishers,
1993),p.348.



우선 반폐쇄해가 무엇인가를 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내만 또는 해
양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이에 대해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법문 속에
는 아무런 정의 규정이 없다.따라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31
조에 의거하여 문리적 해석을 우선으로 하여 조약에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인 의미(ordinarymeaning)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한다.17)유엔해양법협약 당시
의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이 만,내만 또는 해양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18)
‘만(灣,gulf)’이란 대륙붕이 육지쪽으로 함몰하거나 해안선이 움푹 들어간 곳

으로서 일반적으로 ‘gulf’보다는 ‘bay’가 규모 면에서 더 크다.‘내만(內灣,
basin)’은 육지쪽으로 해면이 평균보다 상당히 가라앉아 패여서 형성된 곳 또
는 대개 크고 넓으며 둥근 지형이 평균수심보다 더 깊은 수역이다.그리고 ‘해
양’이라 함은 대양의 하부개념으로서 한정된 바다를 지칭한다(예를 들어 대서
양에 대한 카리브해 또는 태평양에 대한 동해가 여기에 해당한다).이러한 해
양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지중해처럼 해양인데 그 자체에 여러 작은 해
양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대양으로 이어지는 해양인 경우와 단독적으로 해양에
서 대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둘째,이러한 만,내만,또는 해양이 반폐쇄해가 되려면 좁은 출구(narrow

outlet)로서 다른 해양 또는 대양과 연결되어야 한다.이 좁은 출구가 인공적으
로 만들어진 경우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법적 지위는 다르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좁은 출구의 예로서 운하19)가 있는데 별도의 조약체결에
의해 관리된다.자연적으로 형성된 좁은 출구는 해협20)이 있다.
셋째,반폐쇄해 수역은 연안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구성된다.

17)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31조(해석의 일반규칙)1.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
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18)SatyaN.NandanandShabtaiRosenne,Op.cit.,p.352.
19)운하는 국내운하와 국제운하로 구분될 수 있다.국내운하는 1국의 영토 내에 개설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의해 관리된다.그러나 국제운하는 국제교통상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국가들 간에 조약을 체결하여 항행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에즈운하로서 1888년 콘스탄티노플조약에 의해 항행의 자유
와 중립화가 인정되었다.기타 운하로는 파나마운하와 키일운하 등이 있다.

20)해협은 두 개의 큰 바다를 연결하는 좁은 수로로서 선박의 통항에 이용되는 교통
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최종화,「국제해양법강의」(부산 :태화출판사,1998),65
쪽.해협은 국내해협과 국제해협으로 구분되는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3장은 국
제항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항행용해협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다만 반폐
쇄해의 좁은 출구라는 것이 반드시 국제해협에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맥상 좁은 출구를 사이에 둔 연안국들은 해양법협정상 인정되고 있
는 경제수역의 구획이 대분분 겹치게 된다.반폐쇄해 수역에 대한 경제적 이용
권 및 해양환경 보호의무의 이행에 대한 책임도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해양법협약 제123조는 이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관련 지역기
구를 통한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제123조의 해석

유엔해양법 제123조(폐쇄해 및 반폐쇄해의 연안국간 노력)에서는 폐쇄해 또
는 반폐쇄해 인접국가들 간의 협력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반폐쇄해의 연안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그 목적을 위하여 해당 국가들은 직접 또는 적
절한 지역조직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a)당해 해역의 생물자원의 관리,보존,탐사 및 개발의 조정
(b)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각국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조정
(c)각국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적절한 경우 당해 해역의 과
학적 조사에 관한 공동계획의 실시

(d)적절한 경우 이 조의 시행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위한 다른 이해관계국
또는 국제조직의 초청”

한편,Johnston교수는 지역적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그 대상해
역이 너무 넓지 않아야 하고,둘째 그 지역의 생태학적 이질성이 심하지 않아
야 하며,셋째 정치적으로 심각한 경쟁을 하거나 투쟁적인 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 등 3가지 사실적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21)
반폐쇄해의 해역은 연안국가들의 영해 또는 EEZ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이

용 및 보호에 있어서 연안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즉 당
해수역에 위치한 연안국들은 자국의 영해와 EEZ를 최대한 확장시킴으로써 자
원관할권(제123조 1항의 권리)을 확대시키고 싶어하기 때문이다.이는 당해 수

21)DouglasM.Johnston,EnvironmentalManagementintheSouthChinaSea:
LegalandInstitutionalDevelopment,p.47.(unpublished)



역에서 연안국의 기선획정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이에 대하여 1973년 SBC회
의에서 터키는 폐쇄해 및 반폐쇄해에서의 자원관할에 대하여 이해관계국들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약을 특별히 맺음으로써 그
관할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22)우루과이 또한 이 회의
에서 당해 수역의 영해획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였다.23)
이와 함께 1974년 이라크는 영해이원의 EEZ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주변 연안국들 간의 공동해양오염관리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해
야 하며,이때 적용되는 기준은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국제적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4)이러한 주장은 본 조항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호
협력이 당해수역의 권한 및 의무 배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게 한다.
반폐쇄해의 해양오염은 우선적으로 상호협력의 원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

나 전체적으로 해양오염은 본 유엔해양법협약 제12장에 의해 규율된다.

ⅡⅡⅡ...스스스톡톡톡홀홀홀롬롬롬 인인인간간간환환환경경경선선선언언언

1972년 133개국 대표와 많은 UN전문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스톡홀롬(Stockholm)인간환경회의는 스톡홀롬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여 해양
오염의 방지를 위한 국제법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이 선언은 해양오염 문제가 가장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그리고 해양오염사고가 국제환경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환경적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해양오염문제를 가장 중심적인 과제로
다루었다.
스톡홀롬 선언의 원칙 제21조와 제22조는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즉 모든 국가는 UN 헌장과 국제법 원
칙에 따라 자국의 천연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가지며,국가의 관할권 하에 행해
진 개발활동이 타국이나 국가관할권 以遠地域의 환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원칙 제21조),그 관할권내의 활동이나 또는 관할권 이원지

22)SatyaN.NandanandShabtaiRosenne,Op.cit.,p.357.
23)Ibid.
24)Ibid.



역에서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활동으로 인해 야기된 오염이나 기타 오염손해
에 대해 이의 보상 및 관련된 국제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원칙 제22
조).이는 종래 TrailSmelter원칙과 CorfuChannelCase에서 주장되었던 타
국에 대한 피해방지의무를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아울러 오
염피해로 인한 보상 및 그 책임과 관련된 국제법의 발전에 모든 국가가 협력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톡홀롬 선언은 국제사회가 해양오염방지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국가의 지역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즉 환경의 질적 향
상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문제는 모든 국가의 협력에 의하여 처리되어
야 하며,또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약 또는 양
자간 국가협정이 필수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지리적․생태적 요인이 동
일한 자연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지역(대체로 폐쇄성 및 반폐쇄성 해역)의 오
염방지를 위해서는 지역국가간 정책적 조화를 꾀하여야 하고,공동의 오염방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칙 제24조).
스톡홀롬 인간환경회의 보고서의 부속서(Annex)Ⅲ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관련국가의 지역협력을 보다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관련국가는 지리
적,생태적 구조가 하나의 자연적 통합구조로 이루어진 해역의 경우에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또한 공동의 오
염규제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5)

제제제333절절절 적적적용용용가가가능능능한한한 국국국제제제환환환경경경법법법상상상의의의 일일일반반반 원원원칙칙칙

ⅠⅠⅠ...예예예방방방의의의 원원원칙칙칙(((PPPrrreeecccaaauuutttiiiooonnnaaarrryyyPPPrrriiinnnccciiipppllleee)))

1.개념

25)인간환경회의 부속서 Ⅲ 제9항 :“States should join togetherregionally to
concerttheirpoliciesandadoptmeasuresincommontopreventthepollutionof
theareaswhich,forgeographicalorecologicalreasons,from anaturalentity
andanintegratedwhole”



“1온스의 예방이 1파운드의 치료보다 낫다(An ounce ofprevention is
worth a pound of cure)."는 격언은 환경문제에 있어서 예방적 조치
(precautionarymeasures)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마디로 축약해 주고 있
다.예방원칙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근본적인 원칙으로서 환경악화의 원인을
예견하고 방지하며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26)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에 대한 예방원칙(리우선언 제15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하여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 예방적 접근이 널리 실시되어야
한다.중대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위협이 있는데도 그 피해에 대한 완
전한 과학적 확실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
과적인(cost-effectivemeasures)조치를 연기시켜서는 아니 된다.”27)

예방의 원칙은 환경관련규범에서 광범위한 총의(consensus)를 얻고 있다.
‘Agenda21’의 제15원칙(예방의 원칙)이 환경규범의 초석을 마련하기는 하였으
나 ‘softlaw’적인 성격이 강하다.왜냐하면 이 선언은 당시 참여한 178개국 이
상이 찬성하였기 때문에 전 인류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나,이
문건의 실질적인 실천을 위한 후속적 세부내용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한 책임추궁이 따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국제법 법원인

26) ‘precautionary principle’또는 ‘precautionary measures’또는 ‘precautionary
approach’용어는 1985년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정’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하
여 제2차 북해해양보호선언(1987),유엔환경프로그램(UNEP,1989),북유럽해양오
염방지를 위한 회의의 실천계획(1990),육상기인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파리협약
(1989),제3차 북해해양보호선언(1990),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베르겐선언(1990),
제2차지구기후회의선언(1990),초국경적 위험폐기물의 아프리카 유입에 관한 바마
코협정(1991),통합적 오염방지 및 감독에 관한 OECD 이사회권고(1991),유럽연
합조약(마아스트리트조약,1992),초국경적수로 및 국제호수의 보호 및 이용에 관
한 협정(1992),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1992),기후변화협약(1992),유엔환경
개발회의의 해양보호를 위한 문서(1991),유럽에너지헌장조약초안(1994),공해어족
자원보호를 위한 협정(1995)등이 있다.
http://www.biotech-info,net/treatiesandagreements.html.2003.10.12검색.

27)원문은 다음과 같다.“In ordertoprotecttheenvironment,theprecautionary
approach shallbe widely applied by States according to theircapabilities.
Where there are threats ofserious orcost-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environmentaldegradation.”RioDeclarationonEnvironmentandDevelopment,
U.N.Doc.A/CONF.151/5/Rev.a(1992),31I.L.M.876.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가지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28)
예방의 원칙은 종종 오염방지의 원칙(또는 의무)(The Principle(or the

Duty)ofPrevention)과 개념상 혼돈될 때도 있다.오염방지의 원칙은 예방의
원칙을 적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주로 오염발생방지의 측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그러나 오염방지의 원칙29)은 예방의 원칙보다 그 적용범
위가 단기적이며,직접적인 오염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
발생하는 오염도 최소화하는 조치까지 포함한다.30)방지의 의무는 오염방지,
피해의 최소화정책,정기적인 감사를 포함한 환경관리정책,환경영향평가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31)그러나 2001년 ‘해로운 활동으로부터의 초국경적 피해에
대한 예방초안’32)의 제3조가 정의하고 있는 오염방지(Prevention)의 원칙33)은
실제 예방원칙과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왜냐하면 제3조에 대한 해설서(14)에
서 방지의 원칙은 중대한 초국경적 피해의 예방과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리우선언 제15원칙(precautionaryprinciple)을 다하여야 한다고 했다.34)실

33)DanielBodansky.“Customary(NotsoCustomary)InternationalEnvironmental
Law”,IndianaJournalofGlobalLegalStudies,Vol.3,issue1,Fall1995,pp.
110-119.

29)오염방지원칙은 1972년 스톡홀름선언 제6원칙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Principle6:Thedischargeofconcentrationsastoexceedthecapacityofthe
environmenttorenderthem harmless,mustbehaltedinordertoensurethat
serious or irreversible damage is not inflicted upon ecosystems.” Hunter,
InternationalEnvironmentalLaw(New York:TheFoundationPress,1998),p.
364.

30)Hunter,Op.cit.,p.365.
31)Hunter,Op.cit.,p.364.
32)본 초안(Preventionoftrans-boundaryharm from hazardousactivities)은 유엔산
하 국제법위원회가 1978년 제13차 회의에서부터 준비해온 ‘국제법상 금지되지 아니
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Internationalliabilityfor
injuriousConsequencesarisingoutofactsnotprohibitedbyinternationallaw)’
의 하부제목(subtitle)이다.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U.N.Doc.Supplement No.
10(A/56/10),p.366.

33)제3조 사전방지(Prevention)발원국은 심각한 월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거나 어떠
한 경우에도 그 위험으로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4)원문은 다음과 같다.“Commentary(14)Article3imposesontheStateadutyto
takeallnecessarymeasurestopreventsignificanttrans-boundaryharm orat
anyeventtominimizetheriskthereof.Thiscouldinvolve,interalia,taking
suchmeasuresasareappropriatebywayofabundantcaution,evenoffull
scientificcertaintydoesnotexist,.......Thisiswellarticulatedinprinciple15



질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두 원칙을 구분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것 같다.다만
예방의 원칙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예상되는 피해를 억제하
기 위한 조치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정의로 인해 그 반증의 책임을 피해 예상국
이 아닌 피해 원인국이 지도록 하고 있다.35)
예방의 원칙이 현재 환경규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36)이

나.국제환경규범에서 차지하는 국제법상의 규범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이 원칙이 조약문에 규정되어 있을 때만 준수되는 조약법상 의무조항인지 아
니면 국제법상 관습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는지,아니면 모든 인류가 준수해야
하는 대세적 효를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하다.
즉 아직 관습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고37)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
실이고,대세적 효(ergaomnes)로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 효력을 미칠 수 있
는가는 더더욱 불투명하다 할 수 있다.
Gabcikovo-NagymarosCase(헝가리 대 슬로벡)에서38)개발권과 환경권을

oftheRioDeclaration(precautionaryprinciple)andissubjecttothecapacityof
Statesconcerned....”

35) Patricia W. Birnie & Alan E.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Oxford:ClarendenPress,1994).,p.98.그런데 이러한 ‘거증책임전
환의 원리’는 예방의 원칙이 발전단계에서 적용되는 독특한 증명절차가 아니며,방
지의무에 의해서도 그 증명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즉 결과
책임(strictliability)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원칙이라 생각한다.

36)예방의 원칙은 원래 독일 사회적․법적 전통에서 유래한 개념이다.독일어로
‘Vorsorgeprinzip’은 미래계획(foresightplanning)정도의 의미이다.이 개념은 인간
의 오류가능성을 전제로 ‘선량한 정부(goodgovernment)’가 위험예방,비용-효율성,
도덕적 책임감 등이 측면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일상에 개입하
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원칙이 1980년대 환경관련 국제규범에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그리고 지금은 거의 모든 환경규범에서는 예방의 원칙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해갈등을 조율시킬 수 있는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37)JamesCameronandJuliAbouchar,ThePrecautionaryPrincipleinInternational
Law:The Challenge ofImplementation(London :KluwerLaw International,
1996),pp.63-66.

38)사건 개요 :본 사건은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 1월 1일
체코와 슬로벡으로 분열하였다.본 사건에서 슬로벡이 1977년 헝가리와 체코슬로바
키아간 다뉴브강개발계획에 관한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
었다.ICJReport,CaseConcerningTheGabcikovo-NagymarosProject,1997,pp.
69-72,paras.117-124)사이에 체결한 ‘Gabcikovo-Nagymaros댐의 수문건설을 위
한’1977년 협약에서 시작한다.본 조약에 따라 양국의 공동투자를 통하여
Gabcikovo에는 체코슬로바키아가,Nagymaros에는 헝가리가 각각 댐 수문을 건설
하여 전력생산,농업용수,수로이용 등 광범위한 수자원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시키는 원칙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국제관습법39)으로 인정하였음
을 알 수 있다.40)그러나 이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의 근간이 되는 ‘예방의 원칙’
에 대해서는 그 관습법적 지위를 부정하였다.41)‘NuclearTestCase(뉴질랜드
대 프랑스,1995)’의 반대의견(dissentingopinion)에서 Weeramantry재판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때 예방의 원칙에 기초하여
야 한다고 하면서 본 원칙은 국제관습법42)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이러한 조약을 맺을 당시 양국은 본 계획을 실천함에 따라
다뉴브 강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조약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였다.그런데 1978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두차례의 의정서를 맺어 사업을 서서히
진행시키고자 하였으나 계획을 앞당겨 1989년 추가 의정서를 맺어 본 사업을 가속
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이에 대하여 헝가리의 국내 환경분야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헝가리 정부는 결국 다각적인 환경영향평가결과가 나올 때까지(1989년 7월 말까지)
사업시행을 미루기로 하였다.그러나 계속되는 환경악화에 대한 국내비판으로 인해
헝가리 정부는 1989년 10월 27일 최종적으로 본 계획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이
에 체코슬로바키아는 본 계획을 수정한 대안 ‘VariantC’를 제안하였다.이는 헝가
리-체코슬로바키아 국경선에서 10㎞정도 체코슬로바키아 쪽으로 당겨서 체코슬로
바키아 내에서 사업이 단독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체코슬로바키아는 본
수정안을 1991년 7월에 발효하기로 하고 계속 헝가리를 설득하였으나 헝가리로부
터 다음해 1992년 5월 25일부로 1977년 조약을 종료시키겠다는 통고를 받았다.
1991년 1월 1일 슬로베니아가 독립하면서 그 해 5월 EC의 중개(mediation)로 본
사건을 ICJ에 제출하기 위한 특별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39)이 사건의 판결 제140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새로운 환경규범으로서 이
미 국제법 원칙의 지위를 획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더 나아가 헝가리가
주장한 ‘환경규범의 새로운 강행규범으로서의 출현’에 대하여 슬로벡과 법원이 이
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부재판장 Weeramantry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이 대세
적 효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ICJReport,“Case
ConcerningTheGabcikovo-NagymarosProject”,Op.cit.,p.78.para.140.

40)본안 판결내용에서 법원이 강행규범의 출현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의 적용을 양국의
합의에 맡기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이를 두고 AlanBoyle교수
는 “Theyconcealthenew law inoldbottles.”라고 평했다.A.E.Boyle,“The
Gabcikovo-NagymarosCase:New Law inOldBottle”,YearbookofInternational
EnvironmentalLaw,Vol.8,1998,pp.13-20.

41)원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113.ThecourtrecognizesthatbothParties
agreeontheneedtotakeenvironmentalconcernsseriouslyandtotakethe
required precautionary measures,but they fundamentally disagree on the
consequencesthishasforthejointProject.”이 문장에 따르면 예방의 원칙은 환
경규범으로서 적용 가능한 원칙이나 조약상 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어 법원은 예방원칙의 적용을 거부하였다.

42)일반정책의 입안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제법원칙으로 국제관습법 외에 법의
일반원칙(generalprinciplesoflaw)을 생각할 수도 있다.그러나 조약법 제38조 1
항 C에서 의미하는 법의 일반원칙은 ‘모든 문명화된 국가의 국내법상 인정되는 규



다.그러나 가장 최근 판례로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첫 번째 어업분쟁사건인
‘남방참치사건(theSouthernBluefinTunaCase,뉴질랜드 대 일본;호주 대
일본,1999)’43)에서도 예방의 원칙에 대하여 관습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44)
그러나 ‘예방의 원칙’이 비록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방의 원칙’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구체적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법 원칙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45)특히 공해어업에 관
한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환경물질관리에서는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획득했다
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46)
개인적인 의견으로 ‘예방의 원칙’의 국제관습법적 지위획득에 대해서는 부정

적인 입장이다.왜냐하면 비록 예방의 원칙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적 기능
을 담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원리이기는 하나 이 법원칙의 적용은 여전
히 합의 또는 총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예를 들어 예방의 원칙을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
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47)1995년 유엔공해어업협정48)상의 제6
조 ‘예방적 접근’을 규정함에 있어서 ‘예방적 접근’이라는 용어를 쓸 것인가 아
니면 ‘예방원칙’이라는 용어를 쓸 것인가를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인 바 있는

범’으로서 이는 법적 판단기준의 흠결(欠缺)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IanBrownlie,
Principle ofPublicInternationalLaw,4th edition(Oxford :Clarendon Press,
1990),p.16.

43)‘SouthernBluefinTunaCase’,ITLOS,1999.
44)Laig,SeparateOpinion“SouthernBluefinTunaCase”,1999,p.4,paras.12,16.
45)CentreofInternationalSustainableDevelopmentLaw,“PrecautiononInternatio-

nalSustainableDevelopmentLaw”,A CISDLLegalBrief,2002,p.3.
46)Ibid.
47)예방의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 시기 및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작
업은 유럽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Communicationfrom theCommissionon
thePrecautionaryPrinciple”,Doc.COM(2000)1,“EuropeanParliamentResolution
on the Commission Communication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Doc.COM(2000)1.C5-0143/200.2000/2086(COS).

48)정식명칭은 다음과 같다.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CONVENTION ON THE LAW OFTHE SEA OF10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FISH STOCKSANDHIGHLYMIGRATORYFISH STOCKS)



국가들이 ‘예방적 접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키려
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49)

2.적용

예방의 원칙은 다양한 환경조약에서 채택되고 있는 일반적 원칙이나 실질적
인 적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생물다양성협약의 경우 예방
의 원칙을 서문에 기입함으로써 당사자 간 의무를 강제성을 약화시키고 있
다.50)미국의 경우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미루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예방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51)즉 예
방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EU는 예방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관습법적 지

위가 인정된다고 본다.유럽공동체는 ‘유럽공동체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1992)
130R’에서 예방의 원칙을 유럽환경정책의 주요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이는
새로 개정된 ‘유럽공동체조약(암스테르담조약,1997)제174조’에도 그대로 반영
되고 있다.

제174조 (개정전 130조 R)
......
2.공동체의 환경정책은 공동체의 다양한 지역상황을 고려한 고도의 보호정

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오염원에 따라 인정되는 환경오염의 우선순위는 예
방의 원칙,사전방지조치 그리고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52)

49)ChrisHedley,TheConservationandManagementoftheLivingResourcesof
the High Seas: The Impact ofthe 1995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http://www.oceanlaw.net,p.33.2003.10.12검색.

50)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para.9.
51)미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진국 전체의 48%에 달하며,전세계 배출량의
25% 수준에 달하는 세계최고의 오염배출국이다.미국이 2001년 3월 공식적인 의정
서불참선언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 속에 2002년 “U.S.Climate Action
Report”에서 자발적으로 지구온난화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을 세울 것이며,계
속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U.S.ClimateActionReport2002”,
U.S.EPA,p.52.

52)원문(암스테르담조약 제174조 2항)은 다음과 같다.2.Communitypolicyonthe



......
3.환경정책을 세울 때에는 공동체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입수가능한 과학적 기술적 자료
-공동체의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환경적 요건
-행동의 조치 유무에 따른 잠재적 비용-이익
-지역과 공동체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사회경제적 개발53)

위와 같은 유럽공동체의 실질적 법원(primaryrule)에 근거하여 2000년 1월
유럽위원회에 의하여 ‘예방의 원칙’을 유럽환경정책의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책제안이 이루어졌다.그리고 2000년 12월 14일 유럽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
의채택요구에 따라 유럽의회가 이 안건과 관련한 유럽의회결의를 채택하였
다.54)
유럽위원회에 의해 제시된 ‘예방의 원칙’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비

례성(proportionality),비차별성(non-discrimination),일관성(consistency),비용
-이익비교(examining costsandbenefits),기술발전에 따른 검토(subjectto
review)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대한 책임(assigning responsibility for
producingscientificevidence;burdenofproof)이다.예방의 원칙이 실제 환경
보호를 위해 취해질 때의 조치가 피해발생과 비례한 것이어야 하며,동일한 상
황에서 다른 조치가 위해져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는 그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과거에 취해진 조치와 일관성을 유지할

environmentshallaim atahigh levelofprotection taking intoaccountthe
diversity ofsituationsin thevariousregionsoftheCommunity.Itshallbe
basedontheprecautionaryprincipleandontheprinciplesthatpreventiveaction
shouldbetaken,thatenvironmentaldamageshouldasapriorityberectifiedat
sourceandthatthepollutershouldpay.

53)원문(암스테르담조약 제174조 3항)은 다음과 같다.3.Inpreparingitspolicyon
theenvironment,theCommunityshalltakeaccountof:
-availablescientificandtechnicaldata;
-environmentalconditionsinthevariousregionsoftheCommunity;
-thepotentialbenefitsandcostsofactionorlackofaction;
-theeconomicandsocialdevelopmentoftheCommunityasawholeandthe
balanceddevelopmentofitsregions.

54)“European Parliamentresolution on the Commission communication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COM(2000)1-C5_0143/2000-2000/2086(COS)”, Official
JournaloftheEuropeanCommunities,pp.345-350.



수 있어야 하며 조치를 취할 경우와 취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과 이익이 동시
에 고려되어야 한다.새로운 과학 자료가 제출될 경우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
며,제시된 과학적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예방의 원칙의 남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55)
예방의 원칙의 적용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첫째가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이고,둘째가 위험관리(riskmanagement)이며,마지막이 위험공개
(riskcommunication)이다.예방의 원칙이 실질적인 환경정책으로 적용되기 위
해서는 불확실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예견되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
해’에 대한 잠정적인 양적․질적 계량화가 필요하다.위험평가가 이루어진 다
음,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정책결정단계
(decision-making process)로서 사회․경제적 고려가 반영되어야 한다.만약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투명하게 대중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그리고 법원은 당해 조치의 법적 성격,시행시기,시행범위
등에 대한 오류 및 흠결을 검토하게 된다.56)만약 당해 행위에 벗어나게 이행
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나 법인이 그 합법성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
여기에 거증책임전환원칙(reversalofburden ofproof,擧證責任轉換原則)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57)

ⅡⅡⅡ...오오오염염염자자자 비비비용용용부부부담담담의의의 원원원칙칙칙(((PPPooolllllluuuttteeerrrPPPaaayyysssPPPrrriiinnnccciiipppllleee)))

1.개념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비용과 손해보상을 위한 개념이다.원래 OECD위원회에 의해 이 원칙이
채택될 당시 오염비용을 배분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의도된 것이었
다.58)원칙적으로 경제적 목적을 위한 원칙이나,환경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

55)“CommissionCommunicationonthePrecautionaryPrinciple”,Doc.COM(2000)1,
pp.18-21.

56)Doc.COM(2000)1,Op.cit.,pp.13-16.
57)Doc.COM(2000)1,Op.cit.,p.21.
58)1972년 OECD 결의 ‘환경정책상 국제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지도원칙’의 부속서 서
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이 지도원칙은 국제환경정책측면에서 특정 경제
및 무역 측면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용된다.”“Recommendation ofthe



에 따라 오염발생 전에 환경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원상복구비용으로 충당되도록 한다.59)
리우선언 원칙1660)에서도 ‘오염자부담의 원칙(PolluterPaysPrinciple;汚染

者負擔原則)’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오염자가 오염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접근방법을

고려하여 환경비용의 내부화(internalizationofenvironmentalcosts)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여야 한다.이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또한 국제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61)
즉 오염자부담 원칙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 또는 부과금을 징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좀더 친환경적인 상
품을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환경-경제적 원칙이다.62)

2.적용

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은 실질적으로 환경피해보상(Liability)을 염두에 둔
개념이다.1972년 OECD의 결의안에 의하면 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은 비용분
할에 있어서나 환경기준을 적용시킴에 있어서 형평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준인 ‘내국민대우’와 ‘비차별의 원
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63)
일반적으로 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은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Councilon Guiding Principles concerning InternationalEconomic Aspects of
EnvironmentalPolicies",Doc.No.C(72)128.

59)“SurveyofLiabilityRegimesRelevanttotheTopicofInternationalLiabilityfor
InjuriousConsequencesArising outofActsNot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ILA(47thSession),Doc.A/CN.4/471,para.116.

60)Stockholm declaration원칙 22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61)원문은 다음과 같다.“Principle 16 Nationalauthorities should endeavourto

promotetheinternalization ofenvironmentalcostsand theuseofeconomic
instruments,takinintoaccounttheapproachthatthepollution,withdueregard
tothepublicinterestandwithoutdistortinginternationaltradeandinvestment.”
U.N.Doc.A/CONF.151/5/Rev.a(1992),Op.cit.

62)Hunter,Op.cit.,p.384.
63)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어떻게 이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OECD는 1974년 다시
본 원칙의 이행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The Implementation of the
Polluter-PaysPrinciple”,Doc.C(74)223.



접근법이다.따라서 오염자 또는 사용자와 피해자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달
성할 수 있는 공평한 접근(equitableaccess)이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초국경
적 오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들의 피해를 ‘내국민대우’및 ‘비차별의 원칙’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64)한편 유럽공동체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환경책임
(environmentalliability)의 근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ⅢⅢⅢ...협협협력력력의의의 원원원칙칙칙(((PPPrrriiinnnccciiipppllleeeooofffCCCoooooopppeeerrraaatttiiiooonnn)))

1.개념

협력의 원칙은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문제에 있어서 신의성실하게 협력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유엔 헌장 제1.3조는 경제,사회,문화,인본주의적 국제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들 간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65)1974년 스
톡홀름 선언 제24원칙은 “모든 국가의 주권과 이해를 고려하면서 다자 또는
양자협정을 통하여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은 협
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환경오염에 대한 국가 간 협력원칙은 리우선언
제7원칙으로 이어지고 있다.리우선언 제7원칙은 환경에 대하여 전지구적․동
반자적 정신 아래 국가들은 공동으로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다.여기서 기존의 환경협력원칙과 달라진 것은 좀 더 협력원칙을 세분화하
면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공동으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되 그 능
력에 맞게 차별화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리우선언 제13원칙은 국가들로 하여금 환경오염 및 그 피해에 대

한 책임과 손해배상에 관한 국내법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국가들은
국가관할권 이내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한 국제
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66)

64)Doc.A/CN.4/471,Op.cit.,paras.122-124.
65)Hunter,Op.cit.,p.374.
66)원문은 다음과 같다.“Principle13Statesshalldevelopnationallaw regarding

liabilityandcompensationforthevictimsofpollutionandotherenvironmental
damage.Statesshallalsocooperatein an expeditiousand moredetermined
mannertodevelopfurtherinternationallaw regardingliabilityandcompensation
foradverseeffectsofenvironmentaldamagecausedbyactivitieswithintheir
jurisdictionorcontroltoareasbeyondtheirjurisdiction.”



1982년 유엔해양법 제197조에서부터 제201조는 해양오염의 발생 및 그 피해
억제를 위한 전지구적 또는 지역적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국가들은 해양오염
규제규범을 개발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권한 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국제기
구,규칙,권고관행 및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이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양립해야 한다.그리고 국가들은 해양오염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세워야 하
며,연구조사 및 정보․자료교환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67)
2001년 ILC가 제출한 ‘해로운 활동으로부터의 초국경적 피해에 대한 예방초

안’의 제4조 ‘협력원칙’은 방지원칙이나 예방의 원칙 등 국제환경법원칙의 효율
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원리임을 설명하고 있다.68)협력의 원칙을 실현하
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관련된 국가들은 신의로써(ingoodfaith)환경오염
가능성 또는 그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즉 협력의
원칙은 신의성실원칙과 일맥상통하고 있다.신의성실원칙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정 및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정의 서문에서
이미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원칙임을 선언하고 있다.69)또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한다는 것은 국가 간 법적 의무 이외에 국가 자신이
국제관계 속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행위
(unilateralacts)의 위반 자체로서 국제법 위반이 성립한다.따라서 국가는 환
경오염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다하여야 한다.70)

2.적용

협력의 원칙은 환경오염의 방지 및 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원
칙이다.협력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의 효율
성은 달성될 수 없다.문제는 협력의 원칙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
떠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느냐는 것이다.이에 대해서 2001년 ILC가 제출한

67)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2장 제2절 지구적․지역적 협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제197조(지구적․지역적 차원의 협력),제198조(급박한 피해나 현실적 피
해의 통고),제199조(오염대비 비상계획),제200조(연구․조사계획 및 정보․자료교
환),제201조(규칙제정을 위한 과학적 기준)

68)U.N.Doc.SupplementNo.10(A/56/10),Op.cit.,p.396.
69)Ibid.
70)Ibid.p.397.



‘해로운 활동으로부터의 초국경적 피해에 대한 예방초안’제4조는 본 초안이
규정하고 있는 이행의무는 협력의 정신 하에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시의적절하게 통보해야 하며,71)감지된 위험을 억제
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72)이러한 구체적인 원칙은 1982년 유
엔해양법협약에서도 발견되는데,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그 결과의 통보 및 사
전협의 등 실질적인 절차규범에서 협력의 원칙은 신의성실하게 준수되어져야
한다.특히 반폐쇄해 및 폐쇄해에서의 인접국 간에는 해양법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의 이행에서부터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서 국제기구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는데,반폐쇄해지역의 해양오염에 대한 협력
은 현재 UNEP의 지역해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71)Ibid.p.406.
72)Ibid.



제제제333장장장 반반반폐폐폐쇄쇄쇄해해해의의의 보보보호호호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지지지역역역적적적
협협협력력력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해양의 연속성으로 인해 해양환경보호는 전지구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97조는 국가들간 지역적 특
성을 고려한 지역적 수준의 해양환경보호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74년부터 UNEP는 반폐쇄해 또는 폐쇄해의 오염을 특별관리하기 위하여

지역해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행동계획(actionplans)과 조약(convention)을 체결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현재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19개의 지역해프로그램 중
에서 14개는 UNEP의 후원 아래 140개국 이상의 연안국 및 관련 이해국가들
이 참여하고 있다.73)UNEP가 후원하는 14개의 지역해프로그램 중에서 현재 9
개는 이미 지역협약이 체결되었다.
지역해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내용은 행동계획에 포함된다.관련 해역의 국가

들은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명하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행동계획
은 주로 다음의 요소74)를 고려한다.
첫째는 환경평가(EnvironmentalAssessment)이다.환경문제의 원인과 그 규

모 및 연안에 대한 피해를 평가한다.평가를 위하여 해안선에 대한 연구,자원
수준에 대한 연구 및 검토,해양오염원의 영향에 대한 연구,해양생태계 연구,
연안 및 해양활동에 대한 연구,해양오염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게 되는 사
회․경제적 요인 연구,환경악화 요인 연구,국가환경법안조사 등이 수행된다.
둘째는 환경관리(EnvironmentalManagement)이다.각 지역해프로그램은 환

경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친 활동을 전개한다.예를 들어서 환경영향

73)현재 UNEP의 후원 아래 행동계획(actionplan)을 수립하여 활동 중인 지역해프로
그램은 다음과 같다.흑해,카리브해,동아프리카,동아시아,쿠웨이트,지중해,북서
태평양,홍해 및 아덴만,남아시아,남동태평양,남태평양,상부남서대서양,중서아
프리카,그리고 북동태평양.그 외 특별관리대상지역해프로그램은 5개가 더 있다.
그 지역은 남극․북극해,발틱해(HELCOM),북동대서양지역(OSPAR),그리고 카스
피해 지역이다.http://merrac.nowpap.org/html/c_1.html2003.10.5검색.

74)http://www.unep.org/unep/program/natres/water/regseas/strategy.htm 2003.10.5
검색.



평가 교육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연안환경의 자원관리,산업․농업․가정용 폐
기물 규제,오염비상사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 등이다.
셋째는 환경입법(Environmentallegislation)이다.포괄적인 지역환경협정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술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행동계획
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체제를 마련한다.정부의 입법을 통한 개별적이고 협력
적인 환경문제의 해결노력을 포함시킨다.
넷째는 기구설립협정(InstitutionalArrangements)이다.행동계획을 채택할

경우 해당수역 국가들은 임시 또는 상설 사무국을 설립하여 행동계획의 이행
을 검토한다.정부 간 정기회의를 만들어 합의된 행동계획의 진척도를 검토하
고 새로운 활동계획을 확정하며 필요한 예산지원계획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섯째는 재정협정(Financialarrangements)이다.UNEP와 관련기구들은 지

역해프로그램의 시작단계에 필요한 ‘초기자금(seedmoney)’을 제공한다.그러
나 본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정규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의 특별지역기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이러한 기금은 사무국의 기능수행을 위해서도 지출된다.
이러한 행동계획의 구성요소들은 1995년 108개국이 참여한 ‘육상기인활동으

로 인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Washington선언(GPA)’에 의하여 육상기인오염
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뿐만 아니라 1992년 유엔환경회의에서
제안된 생물다양성협약의 확대적용 및 연안역 통합관리가 지역해프로그램 속
에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해프로그램은 각 행동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독립적이다.

따라서 각 행동계획은 위의 다섯 요소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동일할
수 없다.연안국들은 협의를 통하여 밝혀진 당해 지역의 특성을 포함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다.25년 동안 UNEP가 지원해 온 14개의 지역해프로그램 중
에서 행동계획을 수립한 것은 12개이며,지역해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10개이
다.
지역해프로그램의 활동을 살펴보자면 가장 오래된 것은 지중해 행동계획으

로서 1975년에 채택되었다.지중해지역협정(바르셀로나조약)은 1976년 체결되
어 1978년 발표함으로써 추후 계속된 지역해프로그램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
다.이 협약은 1995년 개정되었으며 지금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다.지중
해 지역해프로그램(UNEP/MAP)은 4개의 행동계획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해당
수역의 해양오염제어 및 감소를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환경개념을 도입하고 있다.75)지중해프로그램은 GESAMP76)에 의
해서도 성공적이라 평가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역해프로그램은 주로 육상기인오염,선박사고로 인한 해양오

염,생물다양성보호,그리고 방사성물질과 같은 위험물질에 의한 오염 및 그
이동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중에서도 흑해와 같은 지역은 주로 농업비료,산업오염,그리고 생활하수

에 의한 육상기인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그 연안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뉴브강
유역 국가들까지 협력하는 공동작업반이 구성되었다.이러한 활동을 위한 재원
은 초기에 GEF(GlobalEnvironmentFacility)가 주로 담당하였으나 지금은
EU에서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77)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가장 많은 지역해프로그램에서 규제하고 있는

오염원인데,특히 유류오염이 가장 대표적이다.유류오염은 ROPME(쿠웨이트
해)가 가장 우선시하는 해양오염원으로서 유류사고에 대하여 모든 관련기관
및 선박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78)한편 북서태평양 지역해프로그램은 의정
서채택의 형식은 아니지만 본 해역에서 생길 수 있는 유류오염사고를 방지하
기 위한 OPRC(OilPollutionPreparedness,ResponseandCo-operation)행동
계획을 초안작성 중이다.79)
1990년대 들어와서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지역해프로그램들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지중해협약에서 생물다양성에 관한 의정서는
1982년 특별보호지역을 지정한 데 이어,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채택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1995년 개정되어 1999년 발효되었다.특히 수산자원에 대한
환경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보존 및 보호조치가 지역단위로 적극 강화되고
있는 경향이다.이러한 경향은 유럽공동체의 지역단위로 그 움직임이 활발하

75)http://www.unep.ch/seas/medcap.html2003.10.5검색.
76)해양환경전문가회의(TheJointGroupofExpertsontheScientificAspectsof

MarineEnvironmentalProtection).UN과 FAO,UNESCO,IMO 등 유엔 산하 환
경관련 전문기구들의 후원으로 1969년에 설립되어 해양환경관련분야의 각 기관간
협력기구의 역할을 한다.이 기구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내용은 첫째,선박 수송 유
해물질의 환경적 위험도 평가,둘째,폐기물의 해양투기 장소 선택시 적용할 과학
적 기준의 검토,셋째,해양환경 감시체제에 관한 연구 등이다.

77)http://www.unep.ch/seas/blackcap.html2003.10.5검색.
78)http://www.unep.ch/seas/kapcap.html2003.10.5검색.
79)UNEP,“DraftNOWPAPRegionalOilSpillContingencyPlan”,

http://merrac.nowpap.org/html/k_1.html2003.10.5검색



며,북동대서양 및 지중해 수역이 대표적이다.

제제제111절절절 지지지역역역해해해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법법법적적적 지지지위위위

지역적 차원의 해양환경보전활동은 UNEP주도로 수행되고 있는 것과 이와
는 별도로 지역국가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
다.전자는 지중해지역을 비롯한 전세계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140여 개국의
참여하에 수행되고 있는 UNEP지역해프로그램이 있고,후자의 예로는 북해를
포함한 북대서양지역의 해양환경보전체제와 발틱해지역의 헬싱키협약체제를
들고 있다.80)
반폐쇄해 수역의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UNEP가 지원하고 있는 14개

의 지역해프로그램들은 주로 행동계획, 지역해협정, 그리고 세부의정서
(Protocol)로 구성되어 있다.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부남서대서양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서는 모두 계획을 채택한 상태이고 9개 수역에서 협정을 체결하
였다.
UNEP가 해당수역에서 지역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동계획을 수립할 때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수역의 지역기구가 본 행동계획의 이행을 책
임지게 된다.이 경우 UNEP와 지역기구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ⅠⅠⅠ...UUUNNNEEEPPP와와와 지지지역역역해해해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UNEP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의
결의81)에 의해 유엔총회의 보조기관(subsidiaryorgan)82)으로 설치되었다.그
리고 UNEP는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법인격(legalpersonality)을 가지지 못한

80)이용희,“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내법적 입법현황과 전망”,「해양정책연구」제6권
제2호(1991),295-301쪽.

81)UNGA Res.2997(ⅩⅩⅦ),15Dec.,http://www.unep.org/Documents2003.10.5
검색.

82)UN 총회의 보조기관은 UNCTAD,UNDP,UNICEF,UNHCR등이 있다.



다.국제기구가 국제법상 주체로서 법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국제법 주
체의 국제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다른 국제법
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조약체결권과 국가
관할권으로부터의 특권과 면제(privilegesandimmunities)를 향유해야 한다.83)
국제기구는 국가 간 조약체결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으나 UNEP는
유엔총회의 결의 외에 아무런 권한부여의 법적 근가가 없다.따라서 UNEP는
독립된 권한이나 초국가적 권위를 보유하지 못한다.또한 UNEP는 스스로 환
경법을 감독하거나 국가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84)85)
UNEP가 조약체결권이 없는 유엔총회의 보조기관일 뿐이라면 UNEP가 주도

하여 반폐쇄해의 연안국들이 맺은 지역해협정은 어떠한 성격을 갖는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UNEP는 환경보전활동을 조정하고,각국 정부 간,정부․비정
부 간,과학단체 및 경제단체 등이 환경문제에 관하여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
도록 통합․조정의 촉매제 역할을 할 뿐이다.86)
UNEP의 최고정책결정기관인 집행위원회(GoverningCouncil)의 기능과 책임

을 보면 UNEP의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다.UNEP의 집행위원회는 유엔총회
에서 선출된 58개의 이사국으로 구성되며,매년 정기적으로 UNEP의 사업성과
및 세계환경상태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유엔경제이사회(ECOSOC)를 통해서 유
엔총회에 보고한다.또한 유엔체제 내에서 환경프로그램의 감독과 조정을 위한
정책지침을 제공하고,세계환경상태를 조사하며 환경지식과 기술의 습득․평
가․교환과 유엔체제 내에서 환경프로그램의 형성 및 그 이행을 기술적 측면
에서 지원하고 장려한다.
UNEP가 직접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집행

위원회는 환경에 관한 다양한 협약과 지침안을 마련할 수는 있다.이러한 방향
에서 발전한 것이 UNEP가 추진해 온 ‘지역해프로그램(Regional Seas

83)오윤경 외,「현대국제법질서」(서울 :박영사,2001),132쪽.
84)이러한 특성은 UNEP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UNHCR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예를 들어 UN총회의 보조기구에 불과한 UNHCR은 북한난민사건의 중국
이월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중국이 거부할 경
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오윤경 외,상게서,262쪽.

85)박병도, 유엔을 통한 국제환경법의 발전 ,「국제법학회논총」,제42권 제2호
(1997),63쪽.

86)SteinarAndresen,YearbookofInternationalCo-operationonEnvironmentand
Development,2001,pp.251-254.



Programme)’이다.UNEP는 각 지역해에 해당하는 국가들로 하여금 해양오염
에 대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게 하고,관련 해양오염에 대한 골격협약과 그 의정
서를 맺도록 지원하였다.87)
UNEP와 그 ‘지역해프로그램’의 관계는 UNEP의 지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

발적으로 맺어진 다른 4개의 지역해협정과 비교해 봄으로써 법적 지위의 차이
를 알 수 있다.UNEP가 지역해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해당 연안국들은 행동
계획을 세우는데,이 때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협정을 맺는다.UNEP는
초기에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촉매제 역할로서 재정적 지원도 한다.그러나 행
동계획이 수립되고 사무국이 설치될 경우 사무국이 추후 지역해프로그램의 지
역해협정 체결 및 재정적인 책임을 맡게 된다.그러나 북동대서양지역해
(OSPAR)또는 발틱해(HELCOM)와 같이 자발적인 지역해프로그램은 해당 연
안국들 간의 합의에 의해 지역해의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체결과 함께 협약에
근거해 기구를 창설하도록 되어 있다.

ⅡⅡⅡ...지지지역역역해해해협협협약약약과과과 의의의정정정서서서

UNEP의 후원에 체결된 지역해협정은 골격조약(umbrellaconvention)의 성
격을 띠고 있다.국제환경협정은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목표를 조약
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이행방법은 의정서에 규정하는 방법을 택한다.이는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한 세부주제는 과학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88)지역해프로그램 중 가장 오래된 지중해와 쿠웨이트 지역의 예를
보면 각 지역해협정이 만들어진 후 그 협정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의정서가 연
속적으로 각각 5개,4개씩 만들어졌다.
한편 자발적 지역해프로그램인 북동대서양과 발틱해의 경우 골격조약과 세

부의정서의 채택이라는 점에서 UNEP의 지역해협정과 그 세부의정서 채택의
틀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하나의 조약 안에 골격조약 형태의 조문과 부속서를
첨부하는 통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UNEP의 지역해협정의 틀과
다르다.89)

87)박병도,전게논문,67쪽.
88)문규석, 국제환경법의 법원 ,「한국외대 외법논집」,제2호(1995),426-430쪽.
89)1992년 북동대서양조약(OSPAR Convention)을 살펴보면 서문,조문,부속서 5개,
부록 3개,선언 1개라는 통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발틱해프로그램(HELCOM)



이들 지역해협정 및 그 의정서의 법적 집행력(enforcement)측면에서 지역
해협정은 그 골격만 제공할 뿐 세부적인 합의사항의 실천은 의정서에 위임된
형태이다.결국 골격협정보다 세부의정서에 근거한 정책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다.
이렇게 형식은 조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지 못하는 법을 ‘softlaw’90)라 한다.softlaw의 존재에 대한 의
견은 분분하나 Pierre-MarieDupuy교수는 softlaw를 이렇게 정의한 바 있다.
notyetlaw,notonlylaw ..91)즉 전통적인 법(hardlaw)의 단계까지 인정

되지 못하지만 법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의 규범을 의미한다.국제법상
이러한 형태의 규범들은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경제법,인권법,그리고 환경
법 등의 영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92)
국제환경법에서 광범위한 soft law를 채택하는 이유로는 법적 유연성

(flexibility)과 광범위한 참여(universalparticipation)유도를 들 수 있다.93)국
제환경법의 구조를 기본적인 규정과 기술적인 표준으로 나누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법의 기준에 대한 법적 유연성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이다.그리고 기존의
합법적인 행위를 제한하는 환경조약을 전통적인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성안
(成案)할 경우 참여하는 국가가 많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환경의 성질상 다양
한 수준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국가적 단위(non-stateparticipants)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않는 것이 유리
하다.
UNEP가 지원하는 지역해협정과 그 의정서는 골격조약과 그 세부실천을 위

한 기술규정으로서 softlaw의 성격을 띠고 있다.그러나 본 지역해협정들이

은 1974년 발틱해 주변 7개국 간 협약 (1980년 발효)을 맺었는데,해양환경규범의
발전에 따라 1992년 개정되어 2000년에 이 개정협약이 발효하게 되었다.그 외에도
현재(2002년)까지 12개에 이르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
였다.http://www.helcom.fi/2003.10.5검색.

90)이렇게 법적 규범력이 미약한 조약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약 제38조 1항의 국제법
법원에 해당되지 않으며,이를 framework 또는 umbrellatreaties 로 표현하
기도 한다.

91)Hunter,Op.cit.,p.270.
92)예를 들어 골격조약(frameworkorumbrellatreaties),관행,권고,지침,결의,원
칙선언 그리고 규범(standards)등의 형식이 있다.

93)C.Lipson, WhyaresomeIntermationalAgreementsInformal ,International
Organization45(4)1991,p.494.



실제 집행면에서 볼 때 그 법적 효력이 상당히 확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76년 지중해협정 채택 이후 당해 연안국들은 후속 의정서를 국내
입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94)

제제제222절절절 국국국가가가간간간 협협협력력력관관관리리리 사사사례례례 분분분석석석

해양환경․자원관리가 일국적 차원이 아닌 다국가간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는 황해 환경․자원관리와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방향 도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중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경계
설정 및 북방한계선(NorthLimitLine;NLL)을 둘러싼 북한과의 자원이용과
관할권 설정에 관한 갈등이 주로 이루고 있는 황해와 관련한 국가간의 관계
특성을 고려할 때,외국의 사례연구는 협력관리 구축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
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특히 1992년 리우회의 이후 해양환경보호와 자
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에서 협력관리는 해양관리의 핵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UNEP가 지원하는 지역해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25년이 지났다.그 동안 추

진해 온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중해프로그램이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
다.현재에도 여전히 지중해 수역의 오염에 대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일단 당해 수역의 해양오염을 제어하는 데 성공적이
라고 평가받고 있다.95)황해수역이 포함된 북서태평양 지역해프로그램에서 동
북아지역 국가(한국․중국․일본․러시아)들은 1991년 제1차 NOWPAP 실무
회의를 개최한 후,1992년 NOWPAP행동계획과 3개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세계 최초의 해양환경관리 국제협력프로그램인 발트해(BalticSea)관리프로

그램,국가간 협력관리 사례 중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지중해의 협력관리 등
사례를 대상으로 협력관리의 배경,관리체계,사업내용,주요성과 등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94) Decision 77/585/EEC,Decision 81/420/EEC,Decision 83/101/EEC,Decision
84/132/EEC등이 있다.

95)GESAMPReportsandStudies,A SeaofTroubles,Op.cit.,p.26.



외국사례 중 발트해 관리프로그램은 발트해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96)
과 자연환경적 특성97)이 전세계 국가간 협력프로그램 중,반폐쇄해인 황해지역
사회경제 및 자연환경 특성과 가장 유사하기도 하다.

ⅠⅠⅠ...지지지중중중해해해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1.설립 배경 및 역사98)

지중해지역은 반폐쇄성 수역으로서 수역 주변의 인간활동에 의한 환경오염
의 압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지리적으로 동지중해와 서지중해 사이는 수심
이 얕은 지형이며,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의 해수순환이 상당히 제한적이다.게
다가 배후지역은 높은 인구밀도의 산업지대인데,이는 해양오염의 주원인이 되
고 있다.또한 해운교통의 밀접지역이기 때문에 해상사고 또는 투기 오염의 위
험도도 높다.99)
1975년 지중해연안국들이 바르셀로나에 모여서 본 해역의 오염에 대한 취약

성을 공감하고 UNEP가 지원하는 최초의 지역해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그 해
행동계획 채택에 이어 다음 해에 지역협정 및 의정서를 채택하였다.25년이 넘
는 기간동안 지중해프로그램은 다양한 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법적 보완을 거
듭하였으며 체계적인 하부기구를 설립하여 행동계획의실효성을 높여 왔다.100)
지중해행동계획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01)

가.1975:지중해행동계획(MAP)채택,지중해오염감시 및 연구프로그램(MED

96)발트해 관리프로그램은 참여국가에 독일,스웨덴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리투아니
아,라트비아 등 개발도상국이 포함되어 있어 협력국가간 경제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연안지역이 고밀도로 이용되고 있어 현재 고밀도 연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황해의 연안지역과 그 상황이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사례지역으로 선정되었음.

97)발트해와 황해는 폐쇄성,반폐쇄성 해역으로,유입된 오염물질의 외해 확산이 용
이하지 않다는 지형적 특성과 함께,육상담수의 영향이 해양환경변화에 직접적 영
향을 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해역면적(황해 38만㎢,발트해 37만㎢)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98)GiulioIzzo,DataCollectedwithintheFrameworkoftheRegionalEuropean
SeaConvention,EEC,1997,pp.39-40.

99)Ibid.
100)Ibid.
101)Op.cit.,pp.40-41.



POL)
나.1976:지중해오염에 대한 보호를 위한 바르셀로나협정 채택,2개의 부속서

채택(덤핑의정서,비상사태의정서)/지중해 해양오염에 대한 비상사
태 대응센터(REMPEC)(몰타,마노엘)

다.1977:블루플랜(BP)(지역활동센터 중 하나)과 우선행동계획(PAP)착수
라.1979:블루플랜(BP)을 위한 지역활동센터(BP/RAC)(프랑스,소피아안티폴

리스)
마.1980:육상기인오염에 대한 의정서,우선행동계획을 위한 지역활동센터

(PAP/RAC)(크로아티아,스플릿)
바.1981:제2차 MEDPOL추진,지중해신용기금(MTF)수립
사.1982:MAP의 조정기구(MADU)를 그리스 아테네로 옮겨 상설기구에 포

함시킴.특별보호지역(SPA)의정서 채택
아.1985: 제2차 지중해 10년 선언 (제노아 선언),제1차 오염방지를 위한

공동조치 채택,특별보호지역을 위한 지역활동센터 수립(튀니지아,
튀니스)

자.1989:오염방지를 위한 공동조치 채택,연안역의 통합적 계획 및 관리를
위한 MAP재조정 결정

차.1990:니코시아 헌장(theCharterofNicosia)
카.1991:육상기인오염에 관한 부속서 Ⅳ,지중해 고래보호를 위한 행동계획

채택,오염방지를 위한 공동조치 채택
타.1992:카이로선언,역사유적지에 대한 지역활동센터(HS/RAC)설립(프랑

스,파리)
파.1993:카사블랑카 회의,원거리감시(remotesensing)을 위한 지역활동센터

설립(ERS/
RAC)

하.1994:튀니스선언,연근해 탐사와 대륙붕 및 해저와 그 상충부 개발로 인
한 지중해오염 방지를 위한 의정서채택

갸.1995:전권회의,지중해의 특별보호지역 및 생물다양성보호를 위한 의정서
채택,제2차 MAP채택,1976년 바르셀로나조약 개정안 채택

냐.1996:제3차 MED POL추진,육상기인오염의정서 개정안 및 오염방지를
위한 공동조치 채택



2.활동

(1)지중해프로그램의 활동 방향

UNEP의 지역해프로그램이 만들어진지 3년 후 지중해 행동계획이 채택되었
다.지중해프로그램은 1975년 행동계획이 채택되자 다음해 바로 바르셀로나협
약과 의정서가 맺어졌다.유럽공동체와 20개국의 체약국들(contractingpartie
s)102)로 이루어진 지중해 행동계획(MAP)은 지중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
여 4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목표는 지중해 연안국들의 사회․경제적 개

발과 균형을 충분히 고려한 해양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다.지중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1977년 블루플랜(Blue
Plan)이 수립되었다.이 하위계획을 통하여 지중해 수역의 생태 자원관리를 위
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시범사업이 결정된다.103)
둘째,과학적 측면에서의 목표는 해양보호조치의 사전단계로서 오염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이는 지중해 오염평가 및 감독프로그램(MED POL)104)에 의
해서 수행된다.
셋째,법적 측면은 지중해 행동계획의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통하여 연안국과 관련 국제기구로
하여금 행동계획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범의 체계를 마련하고 연안국
간의 협력을 법적으로 강화한다.105)
넷째,제도적 측면은 사회․경제적,과학적 그리고 법적 측면에서 수립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102)유럽위원회를 제외한 20개의 회원국(체약국)은 다음과 같다.알바니아,알제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크로아티아,사이프러스,이집트,프랑스,그리스,이스라
엘,이탈리아,레바논,리비아,몰타,모나코,슬로바니아,스페인,시리아,튀니지
아,터키.

103)GarriquesandAndersen, GuidelinesoftheEC ReportingObligationsunder
the Barcelona Convention and Its Protocols in Force ,E.E.A(European
EnvironmentAgency),2001,p.26.

104)theProgrammeforPollutionAssessmentandControloftheMediterraneanSea
의 약어.

105)Ibid.p.30.



(2)지중해프로그램 제도

지중해프로그램의 이행제도는 행동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틀이
다.행동계획 수립 이후 UNEP의 조언과 체약국단의 정기회의를 통해서 위의
4가지 측면에서 수립된 행동계획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체제가 수립된
다.
이때 참여한 국가들은 체약국들106)로서 최고결정권을 가진다.107)이들 체약

국들의 정기회의는 2년마다 열리고 이때 행동계획의 진척상황 및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 실질적인 결정을 내린다.UNEP는 체약국단의 결정에 있어서 바르
셀로나협약에 근거한 체약국단의 의무에 대하여 자문한다.108)정기회의에서 체
약국단은 해당수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가감독 프로그램이 수정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MAP 조정기구(MEDU :theMAP Co-ordinating
Unit)에 조언한다.109)

3.사회․경제적 측면의 이행체계(MAPⅡ)

지중해 행동계획에서 사회․경제적 측면의 고려가 이루어진 것은 1993년의
제8차 체약국단 회의에서부터이다.1995년 9차 정기회의에서 체약국단은 이전
의 MAP방향에 사회․경제적 개념을 연계시킨 통합적 접근법으로서 제2차
MAP(MAPPhaseⅡ)의 최종안을 채택하였고,이어 바르셀로나협약의 전권회
의에서 이 최종협약(finalact)을 맺었다.110)이 안(案)은 1994년 MED Agenda

106)지중해사무국(MAPBureau)체약국단에 의해 선출된 6명의 대표로 구성되며,이들
은 체약국단의 정기회의 사이에 사무국장의 업무를 조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
다.연 2회의 회의를 가진다.http://www.greenpeacemed.org.mt/barcon10.html
2003.10.12검색.

107)GiulioIzzo,Op.cit.,p.42.
108)Ibid.
109)Ibid.
110)1995년 6월 9일부터 10일동안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지중해의 환

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바르셀로나 결의’가 채택되었다.이와 함께 채택된
2개의 부속서는 다음과 같다.‘지중해 연안역의 해양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을 위한 행동계획’,‘지중해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우선활동분야’(1996-2005).
Garrigues,Op.cit.,p.29.



21111)을 반영하여 기존의 MAP을 개선한 것이다.
제2차 MAP은 지중해 해양환경의 보호뿐 아니라 사회,경제,그리고 문화적

개발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2차 MAP의 목표는 다음 세 가지
로 요약된다.첫째,해양오염을 가능한 한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제거함으로써
지중해 해양 및 육상의 환경을 보호한다.둘째,자연을 보호하고 경제 및 문화
적으로 가치 있는 곳을 보호한다.셋째,지중해의 공동문화유산 관리112)에 대
한 연안국들 간 연대를 강화한다.113)
새로 개정된 제2차 MAP의 이행에 대하여 지중해 연안국들은 전적인 책임

을 진다.114)이러한 맥락에서 연안국들은 바르셀로나협약 체계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115)수정된 행동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무
국,116)조정기구(MEDU),그리고 지역활동센터(RACs)의 지원을 받을 수 있
다.예산지출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세부사항의 추진은 사무국과 지역활동센터
에서 담당한다.또한 체약국단은 바르셀로나 조약의 협약 당사국들로서 MAP
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결정한다.조정기구는 본 행동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외부기관들에는 UNCSD,국제
금융기구,다른 지역해프로그램들 등이 해당된다.보다 엄격한 제2차 MAP추
진을 위하여 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엄격화하며 연안역 관리 및 자원관리를 강
화한다.117)

4.과학적 측면의 이행체제(MEDPOL)

지중해프로그램의 행동계획에서 과학적 측면의 비중은 매우 크다.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평가된 자료의 지원이 필
수적이다.따라서 1975년 지중해 행동계획의 채택과 동시에 해양오염 평가 및

111)1994년 11월 1일 튀니지에서 ‘지중해의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가 개최되
었으며,이 때 1992년 리오회의의 Agenda21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MEDAgenda
21을 채택하였다.Ibid.

112)1995년 MAPⅡ의 활동목표 중 하나로 채택된 사업이다.
113)Doc.MED21/PC/2/Rev.1,p.6.;Garrigues,Op.cit.,p.29.
114)Doc.UNEP(OCA)/MEDIG.6/7,Op.cit.,p.102.
115)Ibid.
116)사무국은 바르셀로나 조약 제14조에 의하여 UNEP가 그 기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17)Ibid.



감독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MED POL은 지중해 연안국들이 자국의 해역에
대한 해양환경평가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시키며,회원국들
로부터 전달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118)
본 프로그램에 의한 모니터링의 결과는 체약국단에 제출되며 MED POL의

기능은 7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바르셀로나협정 및 그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둘째,

협정과 의정서의 개정 또는 추가적인 의정서 채택을 위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
한다.셋째,협정 대상수역인 지중해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
한 국내적․양자적․다자적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넷째,협정 및 의정서상에서 취해진 해양환경 오염방지조치의 효율
성을 평가한다.다섯째,지중해 수역의 오염원,오염량,오염의 정도와 그 경향,
오염의 진행방향 등에 관한 자료를 시간별로 축적한다.일곱째,지중해 해양
및 연안환경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119)
MEDPOL은 현재까지 다음의 3단계로 진행되어 왔다.
우선 MED POLPhaseⅠ(1975～1980)은 해양오염 프로그램의 기초를 다지

는 연구단계이다.이 연구단계에서는 해양유기물과 그 서식처가 해양오염에 미
치는 영향과 연안으로의 이동에 대해 조사하였다.1975년부터 1980년 사이에
행해진 초기 프로그램에서는 바르셀로나협약과 그 의정서를 제도적으로 이행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MED POLPhaseⅠ의 목적은 다음의 5가
지로 요약된다.첫째,지중해프로그램 행동계획의 목적과 지중해 연구센터의
능력을 고려한 해양오염 모니터링 및 연구 프로그램을 만든다.둘째,본 프로
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센터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각 체약국의 국내 연구
센터를 지원한다.셋째,지중해 해양오염의 오염원,오염량 및 그 정도,진행경
로 및 진행경향에 대하여 분석한다.넷째,지중해 연안국과 EEC가 본 수역에
대한 오염 협약 및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협상능력 제고를 위하여 과학적이
고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다섯째,지중해 해양오염의 오염원,진행방향,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한 자료를 시계열로 축적함으로써 지중해 해양환경에 관
한 과학적 지식에 기여한다.120)

118)http://www.greenpeacemed.org.mt/barcon10.html2003.10.12검색.
119)GiulioIzzo,Op.cit.,p.44.
120)Doc.UNEP/WG.46/4,Op.cit.,p.1.



MED POLPhaseⅡ(1982～1995)는 바로셀로나협약 및 그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오염상황을 모니터링하였다.이 연구단계는 약 10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
되었는데,다음의 4가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첫째,바르셀로나협정 및
그 의정서의 이행조치를 위한 효과적인 지수를 제공한다.둘째,본 협정 및 그
의정서의 적절한 이행과 추가 의정서 채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셋째,지
속가능성에 대한 기반 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내적․양자적․다자적 관
리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넷째,지중해 해양환경오염에 관한
정기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121)
MED POLPhaseⅢ(1996～2005)은 MED POLPhaseⅠ,Ⅱ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1995년 제9차 체약국단회의에서 채택되었다.MED
POLPhaseⅢ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원칙21제17장122)의 개
념과 권고를 정책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이 단계의 목표는 이미 채
택된 해양오염에 관한 의정서의 실질적이고 결실 있는 이행이다.이제까지 진
행되어 온 해양환경 오염평가 및 오염규제를 위한 규범화 작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특히 육상기인오염의정서의 실질적인 이행에 중
점을 두고 있다.이와 함께 MED POLPhaseⅡ에서 계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의 전반(全般)을 계승하고 있다.123)
MED POLPhaseⅢ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

째,지중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오염원에 대하여 평가한다.둘째,해양오
염,특히 육상기인오염에 대응하여 회원국들이 각각의 행동계획을 세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 준다.셋째,해양환경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고
잠재적 오염원에 대한 조기경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넷째,이미 발생한
오염에 대한 방지 및 감독 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실효적으로 이행한다.124)

5.법적 체제의 이행체계(바르셀로나협정 및 그 의정서)

121)Doc.UNEP/WG.46/4,Ibid.,p.2.
122)원칙21의 제17장은 ‘해양보호’를 위하여 33가지의 목표와 180개 이상의 해양활동

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또한 반폐쇄해 및 폐쇄해를 포함한 모든 종
류의 해양에서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123)MAPTechnicalReportsSeriesNo.120,Op.cit.,p.6.
124)MAPTechnicalReportsSeriesNo.120,Ibid.,pp.6-7.



지중해 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체제가 마련된 것은 1975년 MAP
채택 바로 다음해인 1976년이다.바르셀로나협정이 지중해연안국과 유럽공동체
를 포함한 21개국에 의하여 채택되자 6개의 의정서가 계속해서 채택되었다.
바르셀로나협정은 환경법의 전형적인 골격조약 형태를 띠고 있다.그리고 나

머지 6개의 의정서는 실질적인 행동계획을 규범화한 것이다.본 협정은 UNEP
가 지정하고 있는 나머지 13개 지역해프로그램에 모범이 되는 조약으로서 부
속의정서 채택 및 행동계획 수립의 시범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본 협약은 환
경협정이 가지는 의무이행의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25년 동안 지속된
사업의 결과 실질적인 행동계획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도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1976년 바르셀로나 협정이 채택된 후 1985년 제4차 체약국 정기회의에서 체

약국들이 협정이행의 진전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양자 및 다자적 협력이
부족하며 정보교환 및 보고의무가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규범이 강화될 필
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125)

125)“39.Theexperienceofthepasttenyearshasonlyconfirmedtheimportance
ofamulti-disciplinaryapproach,buthasalsoshownthedifficultyofapplying
itinpractice,Thechallengestillremainsofhow toapplythisapproachmore
systematically withoutmaking thewholeexerciseexceedingly cumbersome
andslow.......44.However,theco-operation concepthasbeen appliedin a
restrictiveway.TheActionPlanhasbeenseentooftenasaself-contained
programme ratherthan as the instrumentthatco-ordinates the combined
responseofGovernment........”Doc.UNEP(OCA)/MEDIG.56/4,pp.6-7.



<표 3-1>바르셀로나 의정서 채택 현황

채택 바르셀로나협정 및 그 의정서 발효

1976년 채택
1995년 개정

바르셀로나협정(Barcelona Convention;Convention
fortheProtectionoftheMarineEnvironmentand
theCoastalRegionoftheMediterranean)

1978년 발효
개정안 미발
효

1976년 채택
1995년 개정

덤핑의정서(Protocol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theMediterraneanSeaby Dumping
from ShipsandAircraft)

1978년 발효
개정안 미발
효

1976년 채택

비상사태의정서(ProtocolConcerning Co-operation
inetc.CombatingPollutionofMediterraneanSea
by Oil and Other Substances in Cases of
Emergency)

1978년 발효

1980년 채택
1996년 개정

육상기인의정서(ProtocolfortheProtectionofthe
Mediterranean Sea Against from Land-Based
Sources)

1983년 발효
개정안 미발
효

1982년 채택
1995년 개정

특별보호수역의정서(ProtocolConcerning
MediterraneanSpeciallyProtectedAreas)
1995년 개정안은 생물다양성의정서 포함

1986년 발효
개정안 미발
효

1994년 채택

대륙붕개발의정서(Protocolfor the Protection of
theMediterraneanSeaagainstPollutionResulting
from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ContinentalShelf,theSeabedanditsSuboil)

미발효

1996년 채택

위험폐기물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the
PreventionofPollutionoftheMediterraneanSea
by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andtheirDisposal

미발효

본 협정의 1995년 개정안은 1992년 유엔환경회의를 계기로 변화된 환경규범
을 도입하고 해양오염 규제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126)개정안
의 내용 중 지중해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제4조의 ‘일반적 의무’조항이디.종전의 협정에서 ‘일반적 수락
(generalundertaking)’은 체약국들이 협정 및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였다.그러나 1995년 개정안의 제4조 제3항에서는 (a)

126)http://www.greenpeacemed.org.mt/barcon2.html2003.10.11검색.



에서 (e)까지 체약국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 의무(generalobligations)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있다.
본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체약국들의 의무는 다음의 5가지로 나열될 수

있다.첫째,예방의 의무(precautionaryprinciple)이다.이 원칙에 의하여 해양
오염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다만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
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을 막을 실질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127)이는 1992년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Agend21’의 ‘원칙15’를 반영
한 것이다.128)
둘째,오염자부담의 원칙(thepolluterpaysprinciple)이다.이 원칙은 오염에

대한 예방비용,감독,오염발생시 조치에 관한 비용은 공익적 차원에서 오염자
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129)오염자부담의 원칙은 EU 환경정책의
기본근간130)으로서 1992년 ‘Agenda21’의 ‘원칙16’을 반영하였다.131)
셋째,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impactassessment)이다.환경영향평가는

127)원문은 다음과 같다.‘theContracting Partiesshall:(a)apply,in accordance
withtheircapabilities,theprecautionaryprinciple,byvirtueofwhichwhere
there are threats ofserious orirreversible damage,lack offullscientific
certaintyshallnotbeusedasareasonforpostponingcost-effectivemeasures
topreventenvironmentaldegradation;’

128)원문은 다음과 같다.‘in ordertoprotecttheenvironment,theprecautionary
approach shallbe widely applied by States according to theircapabilities.
Wheretherearethreatsofseriousorirreversibledamage,lackoffullscientific
certaintyshallnotbeusedasareasonforpostponingcost-effectivemeasures
topreventenvironmentaldegradation.’

129)원문은 다음과 같다.(b)applythepolluterpaysprinciple,byvirtueofwhich
thecostsofpollution prevention,controlandreduction measuresaretobe
bornebythepolluter,withdueregardtothepublicinterest;

130)유럽위원회는 2000년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원칙’의 근본 원칙으로서 ‘오염자부담
의 원칙’을 천명하였다.EC174(2)은 EU 환경법의 제1차 법원으로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오염자부담원칙을 명시하고 있다.원문은 다음과 같다.2.
Communitypolicyontheenvironmentshallaim atahighlevelofprotection
takingintoaccountthediversityofsituationsinthevariousregionsofthe
Community.Itshallbebasedon......thatenvironmentaldamageshouldasa
priorityberectifiedatsourceandthatthepollutershouldpay.

131)원문은 다음과 같다.‘Principle16 Nationalauthoritiesshould endeavourto
promotetheinternalizationofenvironmentalcostsandtheuseofeconomic
instruments,taking into accounttheapproach thatthepollutershould,in
principle,bearthecostofpollution,withdueregardtothepublicinterestand
withoutdistortinginternationaltradeandinvestment.’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인간 활동에 대하여 미리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예방방안을 찾기 위한 근간이 된다.이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배려의 수단
이다.132)본 개정조항에서도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권한 있
는 국가기관의 관할 하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
고 있다.133)이 원칙은 1992년 유엔환경회의의 ‘Agend21’의 ‘원칙 17’을 반영
하고 있다.134)
넷째,협력의 원칙(Principleofcooperation)이다.이 협력의 원칙은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국가관할권의 이원에 있는 지역이나 타국의 관할권에까지 확장
되는 활동에 대한 영향평가시 통보의 의무나 정보교환,또는 협의의 원칙을 근
간으로 이루어진다.135)
다섯째,연안역의 통합적 관리(integratedcoastalmanagement)를 보장하는

것이다.이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이 자연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통하여
생태적 및 자연경관 가치 보유지역을 보호한다는 것이다.136)

6.제도적 측면의 이행체계

MEDU는 예산의 실제적인 준비와 MED POL의 작업에 대하여 책임지며,
이에 대하여 체약국들과 체약국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할 의무도 진다.최종보

132)이기우,「환경법」(서울 :학현사,1993),46-47쪽.
133) 원문은 다음과 같다.(c) undertake environmentalimpact assessment for

proposedactivitiesthatarelikelytocauseasignificantadverseimpactonthe
marineenvironmentandaresubjecttoanauthorizationbycompetentnational
authorities;

134)원문은 다음과 같다.‘Principle 17 Environmentalimpactassessment,as a
nationalinstrument,shallbeundertakenforproposedactivitiesthatarelikely
tohaveasignificantadverseimpactontheenvironmentandaresubjecttoa
decisionofacompetentnationalauthority’

135)원문은 다음과 같다.(d)promptcooperation between and among Statesin
environmentimpactassessmentproceduresrelated to activitiesundertheir
jurisdictionorcontrolwhicharelikelytohaveasignificantadverseeffecton
themarineenvironmentofotherStatesorareasbeyondthelimitsofnational
jurisdiction, on the basis of notification,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136)원문은 다음과 같다.(e)ensuretheintegratedmanagementofthecoastalzones,
takingintoaccounttheprotectionofareasofecologicalandlandscapeinterest
andtherationaluseofnaturalresources.



고되기 전(前)단계의 임시기술기구(ad-hoctechnicalbodies)에서 예산과 행동
계획프로그램에 대하여 개정한다.회원국들은 보고의무대상인 자료를 MAP의
전체조정기관인 MEDU에 보고하여야 한다.보고는 서면이나 전자매체를 통해
서 할 수 있다.MEDU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보고된 자료와 MED POL의 자
료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지중해 지역해프로그램의 조정기구인 MEDU가 UNEP에 의하여 부여된 기

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 지역행동센터를 통하게 된다.이 지역행동센터는 체
약국단회의에서 그 설치가 결정되며,업무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된다.따라서
우선 체약국단의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UNEP의 사무국장이 전체 지중해 지역해 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을 진다 해

도 협약 및 그 의정서의 이행에 대한 검토 및 전체적 또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정책결정은 체약국단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137)체약국단회의는 2년
마다 개최되는데,그 기능은 다음의 7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체약
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서 수행된 해당지역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둘째,각 회
원국에서 제출된 보고서 검토,셋째,협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속서 및
의정서 채택․검토 및 개정,넷째,셋째 사항에 대한 권고,다섯째,이에 대한
필요시 작업반 구성,여섯째,협정 및 의정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행동계획 채택 고려 및 이행,일곱째,프로그램 예산승인권이 있
다(1995년 개정안 제18조).
따라서 체약국단회의에 의하여 협약 및 그 행동계획에 대한 세부계획 및 이

행 기구들 창설을 승인하는 데 현재 6개의 지역행동계획센터에 의하여 그 실
질적인 행동계획이 이행된다.세부적으로 블루플랜지역활동센터(BP/RAC)는
MAPⅡ에 해당되는 지속가능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동향과 환
경영향연구를 주로 수행한다.우선행동계획센터(PAP/RAC)는 지속가능한 개발
에 필요한 건전한 환경관리관행의 측면에서 자연개발과 연안환경 및 자원에
대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밝혀내는 역할을 한다.지역해양오염사고
대응센터(REMPEC)는 사고발생시 지역정보시스템(Regional Information
System)을 통하여 국가 간 협력하고 사고대응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회원
국들의 대처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특정보호지역활동센터
(SPA/RAC)는 특정보호지역에 대한 보호의정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

137)www.anci.it/amiciperlavita/unep_map.html2003.10.11검색.



요한 정보의 보급 및 교환을 강화시키고 있다.환경리모트센싱활동센터
(EPS/RAC)는 위성을 통하여 해양한경 및 육상환경의 자료들을 직간접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여 환경악화를 막고 관련연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청정상품센터(CP/RAC)는 지중해지역 청정산업생산품에 대한 정보집산
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138)

ⅡⅡⅡ...발발발트트트해해해 협협협력력력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1.설립 배경

발트해 협력관리프로그램(HelsinkiCommission;HELCOM)은 UNEP의 관할
하에 있는 14개 지역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UNEP와의 긴밀
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는 협력프로그램이다.동 프로그램은
UNEP에서 해양환경․자원관리를 위한 특화된 정책인 지역해프로그램이 운영
되기 시작한 1974년에 발트해 관리를 위한 협약채택을 통해 운영의 토대가 마
련되었다.
이 협력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인 발트해 해양환경보호협약(Convention on

theProtectionoftheMarineEnvironmentoftheBalticSeaArea,Helsinki
Convention;헬싱키 협약)은 육상,해양,대기 등 모든 해양오염원의 관리에 관
한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이라 할 수 있다.국제기구의 광역단위 해역관리지침
이라 할 수 있는 지역해 관리프로그램에 앞서 협약이 마련되고,지역 차원에서
관련 국가간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하여 관리가 이루어졌다.이는 발트해의 폐
쇄성,담수영향이 높은 기수역으로서의 특성,연안지역의 고밀도 사회경제적
이용 등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기인한다.특히 오염부하 증가,해
양수질 악화,부영양화 증가,생물종다양성 및 어획량 감소,유해 오염물질의
축척에 따른 오염우심지역의 증가 등 해양환경 현안의 등장은 공동대응의 필
요성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2.발트해 현황 및 해양환경 현안

138)GiulioIzzo,Op.cit.,p.27.



(1)일반현황

발트해는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의 협해를 통해 북해와 연결되어 있고 외해
와의 해수순환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폐쇄성 해역이다.139)또한
200여 개의 강과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대량의 담수로 인해 평균 염분도가
20%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수해(BrackishWaters)이다.이러한
기수해의 특성으로 인해 발트해의 해양․연안 생태계는 담수생물과 해양생물
이 공존하며 높은 생산력과 생물종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발트해 면적은 41만 5,266㎢로 황해와 비슷하고,140)유역은 14개 국가에 걸

쳐 있다.유역면적은 해역면적의 4배 이상(173만 3,850㎢)에 이르고 있다.평균
수심은 50m로 황해 평균수심(44m)과 비슷하며,가장 깊은 지역의 수심은
459m에 이른다.
유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8,500만 명이며,이 중 71%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인구밀도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핀란드와 스웨
덴 북부지역은 10명/㎢로 매우 낮은 반면,독일,덴마크,폴란드의 도시지역 인
구밀도는 500명/㎢로 매우 높다.해안선으로부터 10㎞ 이내에 거주하는 연안인
구는 1,500만 명으로 전체 유역인구의 17.6%에 달한다.
발트해의 연간 물동량은 5억 톤이며 연안항만간 여객선항로는 50개 이상이

다.발트해의 선박 운항수와 물동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유류오염사고 발
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발트해 해양환경 현안

발트해 해양환경관리 현안은 육상기인 질소와 인의 유입으로 인한 부영양화
와 DDT,HCB와 같은 농약,중금속,PCBs,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 오염이
라 할 수 있다.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현안은 발라스트수에 의한 외래종의 유
입과 부적절한 어구 사용,서식처 훼손 등이다.141)특히 발트해와 연결되어 있
는 하천을 따라 유입되는 생활오수와 산업폐수는 발트해 해양환경 악화의 원

139)http://helcom.fi/environment/introduction.html2003.10.12검색.
140)헬싱키 협약상의 관할 면적은 37만㎢이며,황해는 발해만을 포함할 경우 총면적이

46만㎢로 확대됨
141)http://www.helcom.fi/helcom/convention.html2003.10.12검색.



인이 되고 있는데,1997년에는 하천 유입수에 의해 부영양화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142)질소는 산업폐수와 생활오수 배출,농업활동,선박운항 과정에
서 발생하는데,선박운항에 기인한 질소 유입량은 총 질소 유입량의 12～20%
를 차지하고 있다.또한 유역의 5개 하천(Neva,Daugava,Vistula,Oder,
Nemunas)을 통한 질소 부하량은 발트해로 유입되는 전체 질소 부하량의 50%
를 차지하고 있다.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영양염류의 유입과 함께,발트해지역
의 수산물 생산량은 발트해 환경악화,서식처 훼손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다.
부영양화 오염물질 유입 부하증가와 함께,유해화학물질 유입량도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발트해 연안지역의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동 협력관리프로그램
을 통하여 많은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연안지역의 농업,
산업,관광,해운 등 사회경제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영향이 심각한 특별관
리지역(PollutionHotSpots)은 2002년 현재 98개소이다.143)발트해 특별관리지
역은 지리적 특성과 사회경제활동을 고려하여 농업,산업,주거,연안․석호,
폐기물 등 5개 형태로 분류․지정되어 있는데,발트해에 영향을 주는 수계범위
인 육상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역관리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3.주요 관리제도 및 체계

(1)발트해 해양환경보호협약(HelsinkiConvention)

발트해 협력관리프로그램은 1974년 7개국이 서명하였고,1980년 발효된 발트
해 해양환경보호협약(헬싱키협약)을 국제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발효 후 1992
년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라는 정치적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1992년 새
로운 협약이 마련되었다.새로운 협약에는 EC와 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
독일,라트비아,리투아니아,러시아,폴란드,스웨덴 등 9개국이 서명 당사국으
로 참여하였고,각국의 비준을 거쳐 2000년 발효되었다.

142)http://www.helcom.fi/pollution/eutrophical.html2003.10.12검색.발트해 북부 해
역 투명도는 1930～1980년 기간 동안 유입된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3～4m로 낮
아졌음.

143)http://www.helcom.fi/pollution/hotspots.html2003.10.12검색.



헬싱키협약은 총 38개 조항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특징적인 것은 동
협약이 관장하는 지리적 범위가 공해뿐만 아니라 각국 영해범위 설정의 기준
이 되는 기준선 내의 해역인 내해(InternalWaters)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헬싱키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원 관리를 포함하여 연구조사,규제
조치 등이 내해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실행력이 담보
된 협약이라 할 수 있다.
동 협약에는 관리범위,관리원칙,적용대상,유해물질의 종류,육상기인 오염

원 관리,환경영향평가,유도선 관리,소각,오염물질 배출,생태계 보전뿐만 아
니라 육상,해양,대기 등을 통한 오염물질 유입 관리와 생태계의 회복 등 포
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44)또한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고 있고,부속서에는 관리대상 항목,
사용금지 항목 및 허용기준 등을 도입하여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2)발트해 환경관리 종합계획(BalticSeaJointComprehensive
EnvironmentActionProgramme;JCP)

발트해 협력관리프로그램(HELCOM)은 1992년 발트해의 132개소에 달하는
오염우심해역의 오염원 제거를 통한 해양환경개선과 복원을 목적으로 발트해
환경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145) 동 계획은 1988년
HELCOM 당사국의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도출된 ‘영양염류 저감을 위한 장관
선언문(1988MinisterialDeclaration)’146)의 연장선상에 있으며,1990년 서명이
이루어진 고위급 선언문(BalticSeaDeclaration)을 토대로 수립되었다.‘종합계
획’의 시행에는 HELCOM 당사국 외에 벨라루스,체코,노르웨이,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가147)와 유럽개발은행,세계은행 등 재정관련 기구와 발
트해 주변지역의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년인데,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1998년 개정

144)http://www.helcom.fi/helcom/convention.html2003.10.12검색.
145)http://www.helcom.fi/helcom/groupstaskforce/helcompitf.html#jcp2002.10.12검

색.
146)동 선언문은 영양염류 유입 부하를 현재 수준의 50%로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147)발트해 유역면적의 5% 이상이 이들 국가에 분포하고 있음.



이 이루어졌다.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6개의 부문별 세부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정책,법 및 제도 개선
② 제도강화 및 역량강화
③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관리
④ 연안석호 및 습지 관리
⑤ 응용 연구
⑥ 인식제고 및 환경교육

(3)조직체계

헬싱키협약 이행을 위한 조직체계는 크게 당사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HELCOM,사무국(HeadsofDelegation)및 7개의 실무그룹148)으로 구
성되어 있다.
HELCOM은 모든 종류의 오염원으로부터 발트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생태

적 가치의 보호․복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1년에 1회
소집된다.HELCOM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과학적인 의사결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 수단 개발․지원을 위해 사무국과 실무그룹이 설치되어 있다.실무
그룹은 ‘연구조사,육상기인오염관리,선박기인오염관리,유류오염방제,서식처
보호 및 연안관리,계획시행,전략개발 등 7개의 주요 업무 내용을 담당하고
있다.

4.주요 사업내용 및 성과

(1)실무그룹별 주요 사업내용

HELCOM의 사업은 ‘종합계획’에서 설정한 기본 정책방향을 각 실무그룹 차

148)7개의 실무그룹은 다음과 같다.HELCOM MONAS,HELCOM LAND,HELCOM
MARITIME,HELCOM RESPONSE,HELCOM HABITAT,HELCOM PITF,
HELCOM STRATEGY.



원에서 분야별 사업으로 분류되어 시행된다.

1)종합계획 시행 실무그룹(HELCOM PITF)

PITF는 종합계획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당사국 및 참여기관간 조정과 협력
을 강화하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조달 등을 담당하고 있다.

2)모니터링 및 조사 실무그룹(HELCOM MONAS)

MONAS는 유해화학물질,부영양화 원인물질 등 해양오염원의 모니터링과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그룹으로,1992년 마련된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COMBINE(CooperativeMonitoringintheBalticSeaEnvironment)’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당사국과 관련기관은 MONAS를 통해 조사,수집된 자
료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협력관리를 강화하고 있다.149)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사회경제활동 영향평가 및 특별관리지역 선정에 활용된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모니터링 대상사업은 해양환경변화,사회경제활동 기인

영양염류 유입 및 영향,생태계의 오염수준 및 영향 등이며,현안사업으로 ‘식
물플랑크톤 모니터링 질 관리프로그램’,‘방사능물질 모니터링’등을 추진하고
있다.

3)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실무그룹(HELCOM Land)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실무그룹은 발트해 유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물질
의 해양유입 저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오염물질 유입저감을 위해 배출규제
수단마련과 투자확대사업을 수행한다.특히 오염원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최적
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최적환경조치(Best
EnvironmentalPractices;BEP)등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물
질 발생과 유입저감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150)

149)http://www.helcom.fi/helcom/groupstaskforce/helcommonas.html2003.10.12검
색함.

150)http://www.helcom.fi/helcom/groupstaskforce/helcomland.html2003.10.12검색.



이 실무그룹은 1988년 장관 선언문의 이행과 관련하여 인 성분의 생물학적
제거와 산업폐수 기인 유해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개발과 관리대책 개발도
담당하고 있다.

4)선박기인 오염원 관리 실무그룹(HELCOM Maritime)151)

MaritimeGroup은 선박기인 오염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그룹으로,국
제협약에 명시된 규제조치의 이행,안전항행을 통한 유류사고 방지와 관련협약
의 지역해․국가․국제 차원에서의 수용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담당한다.

5)유류오염방제 실무그룹(HELCOM Response)152)

이 실무그룹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해 국가 및 국제적 대응을 신속하고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고,효과적인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또한 항행경로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항공조사와
IM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유류오염사고 방지 및 방제
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6)서식처 보호 및 연안관리 실무그룹(HELCOM Habitat)153)

HELCOM Habitat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위협 종의 보호,서식처
관리 및 보호구역 관리 등 생물종다양성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사
업을 수행하는 실무그룹이다.동 그룹의 주요 사업내용은 연안통합관리체제 구
축,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어업자원관리,해양포유동물 및 연어 보호 등이며,
기본적인 관리원칙으로 ‘생태계 접근관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1994년
HELCOM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133개의 해양 및 연안생태계지역에 대한 위협

151)http://www.helcom.fi/helcom/groupstaskforce/helcommaritime.html2003.10.12
검색.

152)http://www.helcom.fi/helcom/groupstaskforce/helcomresponse.html2003.10.12
검색.

153)http://www.helcom.fi/helcom/groupstaskforce/helcomhabitat.html2003.10.12
검색.



정도 평가사업을 수행하였고,이를 토대로 1998년 적색목록을 작성하였다.154)
현재 수행되고 있는 현안사업으로는 철갑상어 보호사업(SavetheCommon
Sturgeon in the Baltic Sea),외래종 D/B 구축사업(Database on Alien
SpeciesintheBalticSea)등이 있다.

(2)주요 성과

1980년대 이후 HELCOM 및 관련국가의 발트해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집중
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오염물질 유입 저감,해양환경개선,선진적 관리체제의
도입 등이 이루어졌는데,주요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55)

① 점오염원 기인 유기물과 영양염류 유입부하 저감
② 산화성 오염물질(Oxygen-consumingSubstances)의 배출량 60% 저감
-132개 특별관리지역 중 34개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어 현재 특별관리지역
은 98개소로 줄어들었음.

③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관리체제 개선으로 해수욕장 폐쇄 금감
④ 대기를 통한 질소유입량의 현격한 감소
⑤ 유연 석유연료(leadedpetrol)사용감소로 현재 총 연료사용의 85%가 무
연석유임.

⑥ 다이옥신,퓨란 등 유기독성물질 배출 급감
⑦ PCB와 DDT 등 사용금지 유해화학물질 관리규정 마련
⑧ 산업활동 기인 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⑨ 해양환경상태 공동조사 및 모티터링 활성화
⑩ 물개,흰꼬리 독수리 개체군수 회복
⑪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선박기인 오염원 관리 특별규정 마련
⑫ 선박에 의한 오염물질 불법배출 방지를 위한 수단 확보
⑬ 발트해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JCP)

154)“RedlistofmarineandcoastalbiotopesandbiotopescomplexoftheBaltic
Sea,BeltSeaandKattega”

155)http://www.helcom.fi/helcom.html2003.10.12검색.



ⅢⅢⅢ...북북북해해해 지지지역역역해해해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북해는 전반적으로 수심이 얕은 반폐쇄해이다.북해의 남부의 대서양이 연결
되어 있는 도버해협(DoverChannel)은 세계 유수의 해운항로의 하나로서,어
족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석유 및 천연가스가 생산되어 경제적 가치가 대
단히 높다.북해는 노르웨이와 영국사이에 있는 대서양 북부의 얕은 바다이다.
북해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어장 중의 하나이고 주요한 교통로로
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해 중앙 및 북부지역에서는 석유 및 가스가 생산되
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그러나 북해는 연안도시들로부터
생활하수와 공업폐기물의 방출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었다.그
중에서 하천,공업도시로부터 직접 유입되는 폐수,농지로부터의 유출,폐기물
투기,소각 및 대기 등 다양한 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은 북해의 최대의 해양
오염 위협요인이었다.최근의 전망으로 북해로 흐르는 하천은 하천이 없는 경
우에 비해 4배의 질소와 7배의 인(燐)이 동반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해의 해양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자 지역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을 느낀 연안

국가들이156)북해에서의 석유누출 오염방지를 염두에 두고 BONN협약을 채택
하였다.157)이 협약에서 북해해역에서 어느 체약국의 연안 또는 관계이익에 대
하여 중요한 위협이 될 만한 기름의 유출사고가 있거나 그 피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체약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ONN
Agreement,article5).연안국은 오염의 위험성에 관하여 조사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당사국은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요청받는 당사국은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rticle
6par.(1)및 article7).
1960년대까지 유럽국가들은 덤핑에 의해 폐기물을 손쉽고 값싸게 처리하여

왔으나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의 이러한 덤핑을 규제할 입법을 갖추고 있지 못
하였다.이런 해양투기가 문제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한 것은 북해 주변국가
중 노르웨이였다.노르웨이는 주요 전력원으로 풍부한 수력발전을 사용하고 있
으며,적은 인구는 어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한편 공해산업인 중화학공업이
많지 않은 이상적인 환경보호론자의 천국인 셈이다.노르웨이는 북해가 영국,

156)벨기에,덴마크,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웨덴,영국 등이다.
157)이 협약은 1969년 6월 9일에 체결되었고,동년 8월 9일에 발효하였다.



네덜란드,서독 등 인근 공업국에 의하여 오염되는 것을 크게 못마땅하게 생각
하던 중 1971년에 두 사건이 발생하여 노르웨이가 북해에서의 해양투기규제를
위한 기선을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첫 사건은 영국이 자국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을 북해에 투기

하기 위한 해양투기전문선인 HudsonStream호를 건조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고,두 번째 사건은 네덜란드 국적 StellaMaris호가 600톤의 유독폐기물
을 싣고 북해나 인근 대서양에 투기할 것이라는 첩보였다.StellaMaris호 사
건은 특히 큰 자극을 주어 노르웨이,스웨덴 및 아일랜드 정부는 이에 강력 항
의하였고,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StellaMaris호의 출항을 금지시켜 버렸
던 것이다.1971년 초에 노르웨이 정부는 동년 가을에 북해에서의 해양투기를
규제할 외교회의의 소집을 건의하는 한편,노르웨이 선박에 의한 유독성 물체
의 해양투기를 국내입법으로 금지하였다.
특히 StellaMaris호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덤핑을 규제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이에 따라 유해한 물질의 덤핑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지역협약인 오슬로 덤핑협약(ConventionforthePreventionofMarine
PollutionbyDumpingfrom ShipsandAircrafts)이 1972년 2월 15일 오슬로
(Oslo)에서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지역적 협약이어서 특정지역의 국가에게만 가입이 개방되어 있으

며,체약국의 의무는 특정지역에서만 적용된다.비록 위도 및 경도,그 밖에 구
체적으로 정해진 해역이지만 그것은 북동대서양해역과 북극해의 일부 및 북해
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발틱해와 지중해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문으로 천
명되었다(오슬로덤핑협약 제2조).또한 이 협약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일반적
방지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바,“해양국은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가져오고,생
물자원 및 해양생물에게 해를 끼치고,쾌적함을 해치거나 혹은 해양에 대한 그
밖의 정당한 이용을 방해하는 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
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오슬로덤핑협약 제1조).”고 규정되어 있으며,체
약국의 선박,항공기로부터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각국의 정
책을 조정하고,대책을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취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오
슬로덤핑협약 제4조).
제5조와 부속서 Ⅰ은 유기할로겐 화합물,유기실리콘 화합물,발암성물질,수

은 및 수은화합물,카드뮴 및 카드뮴화합물,플라스틱 등 가장 유해한 물질의



해양투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6조와 부속서 Ⅱ는 동 협약에서 설립 예정인 위원회가 특정한 양을 포함

하여 폐기물,즉 비소,납,동,주석 및 이들의 화합물,살충제,해양에 퇴적될
우려가 있는 고철금속,타르 등 여타 물질에 대해서는 동 협약 부속서 Ⅲ에 정
해진 기준에 따라 당국에 의한 일반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동 협약은 ‘긴급 사태 시 통보협력’규정을 두고 있는데,긴급사태시 체

약국이 동 협약 부속서 Ⅰ에 언급되어 있는 물질이 수용할 수 없는 위험 또는
손해를 동반하지 않고 지상에서 처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체약국은 곧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오슬로덤핑협약 제9조).
그 밖에 주요 규정으로는 투기에 대한 등록(동 협약,제11조),정보교환(동

협약 제12조),모니터링(동 협약,제15조)에 관한 것 등이 있다.
그 후 또 하나의 중요 협약인 파리협약이 체결되었다.파리협약(Convention

forthePreventionMarinePollutionfrom Land-basedSources)은 1972년 스
톡홀름 인간환경회의의 권고를 고려하여 육상기인오염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영국,프랑스를 위시한 서부유럽
국가들에 의해 1974년 6월 4일 파리에서 체결되어 1978년 5월 6일 발효하였으
며,벨기에,덴마크,EEC등 13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동 협약은 발틱해와 지중해를 제외한 북위 36도 이북,서경 42도와 동경 51

도 사이에 위치한 대서양 및 북극해,그리고 북위 59도 이북,서경 44도와 42
도사이에 위치한 대서양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파리협약,제2조
(a)(b)),이는 대체로 북해를 포함한 북동대서양과 체약국 내수에서의 육상기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파리협약에서의 육상오염원에 대한 규제방식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ⅰ)유독성이 가장 강한 있는 물질(BlackList)에 의한 오염은 필요시 단계적
으로 제거하고(파리협약,제4조 제1항 (1),부속서 A 1부),(ⅱ)유해성이 덜한
물질에 의한 오염(GreyList)은 엄격히 제한하며(파리협약,제4조 제1항 (2),
부속서 A 2부),(ⅲ)기타의 물질(WhiteList)에 대해서는 그 유해성이 과학적
으로 명백해지면 향후 점차적으로 목록에 추가하도록 하였다(파리협약,제4조
제4항).
동 협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사업이나 제 조치를 취할 의무

가 있으며,필요한 경우,이 사업 및 조치에는 환경의 질,해양지역으로의 배



출,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수로로의 배출 및 물질과 제품의 조성 및 사용에 관
한 개별적인 규칙과 기준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최신의 기술진보를 고
려한 것이어야 한다(파리협약,제4조 제3항).
또한 방사성물질에 의한 육상오염원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시기

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방사성물질은 부속서 A 제
1부에 게재된 물질과 동일한 특성을 보이며,그것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고 적
절한 장소에 소거하기 위한 엄격한 규칙을 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미 어떤
국제기구에 의해 연구,권고 및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동 협약 제6조에서는 ‘육상오염원에 의한 기존 오염을 감소시킬 것’과 함께

‘신규 물질에 의한 것을 포함,육상오염원에 의한 새로운 오염을 예방할 것’을
의무로 하여,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물질의 발명으로 인한 오염원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자 노력하였다.또한 체약국은 이와 같은 의무를 수행할
때에도 검토된 오염물질의 성질과 양,해역 및 오염수역의 수질과 수용능력,
환경보호요구에 따른 종합계획정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ⅣⅣⅣ...북북북서서서태태태평평평양양양 지지지역역역해해해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1.개요

1994년 UNEP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된 북서태평양 지역해프로그램은 한반도
주변 수역을 대상으로 하며,해당 수역 내 국가는 한국,중국,일본,북한,그리
고 러시아이다.현재 이 수역에는 아무런 협약 및 의정서가 채택된 바 없으며,
사무국 또한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로비의 UNEP를 임시사무국
으로 이용 중이다.1991년 제1차 북서태평양전문가회의에서 해당수역 및 국가
보고서 형태를 결정하였다.다음해인 1992년 국가보고서에 지역행동계획초안이
제시되었으며,그 다음해인 1993년 북서태평양 지역해프로그램의 행동계획이
방콕에서 채택되었다.구체적인 해당수역의 범위는 위도 121도에서 143도이며,
북위 33도에서 52도까지이다.158)
우리나라는 본 지역해프로그램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국가로서 주변수역을

모두 접하고 있는 가운데,각 수역별로 직면하고 있는 해양오염의 형태는 차이

158)http://merrac.nowpap.org/html/e.html2003.10.12검색.



가 있다.동해의 경우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하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물질 및 핵물질로 인한 해양오염문제가 가장 우려되고 있다.남해
의 경우 연안역에 항구가 발달하여 많은 해운물류이동으로 인한 해상교통상
오염 및 유류사고 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수역이다.
한편 황해의 경우 현재 해양오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육상기인

오염이다.육상기인오염은 세계적으로도 해양오염원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오염원으로서 선박사고와 같이 일회적 오염사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적이고 확산적인 오염원에 의해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오염원의 중요도에 따라 그 대응방안의 모색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인구성장의 압박과 함께 날로 심각해지는 부영양화 및 오염물질배출,산업폐기
물 및 생활폐수의 유입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다.우선 이 지역의 오염원
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유류오염,부영양화,화학물질
오염,덤핑,인구성장압박 순이다.159)

2.NOWPAP정부간회의160)

NOWPAP은 1994년 서울에서 제1차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어 2002년 제7차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제1차 회의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해당수역에 포함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참 중이다.우선 제1차 정부간 회의에서는 3개
의 결의문과 함께 5대 활동목표를 선정하였으며,본계획의 신탁기금설치합의와
UNEP를 임시사무국으로 사용하는 데 4개국(한국,중국,일본,러시아)이 합의
하였다.우선 3개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첫째,5개의 우선사업 선정,둘째,
1996년 이후 2차 회의를 매년 개최,셋째,차기 정부간회의에서 신탁기금 국가
별분담금 상세내역을 합의하기로 하였다.또한 우선사업으로 선정된 5대 활동
목표는 다음과 같다.사업 1은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2는 국제환
경관련입법,목표․전략․정책 조사,사업 3은 공동의 지역모니터링프로그램
설립,사업 4는 해양오염대비 및 대응 지역협력방안 개발,사업 5는 지역 활동
센터(RACs)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다.이러한 5개의 사업은 장차 시행될
NOWPAP의 실천적 목표로 작용하게 되며,매년 정부간 회의에서는 이들 사

159)http://www.gpa.unep.org/seas/workshop/nwpac.htm 2003.10.12검색.
160)본 회의결과는 외교통상부 보도 자료를 참고하였다.



업의 달성정도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996년 동경에서 개최된 제2차 정부간회의에서는 결의 1을 통하여

NOWPAP의 대상해역을 북위 33도에서 52도,그리고 동경 121도에서 143도
사이로 결정하였으며,결의 2를 통하여 우선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서와 향후
1997/1998년 작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였다.마지막으로 신탁기금의 연간 조
성목표액을 50만 달러로 결정하였는데,1997년도에 적용할 잠정 분담비용은 한
국이 20%(10만 달러),일본이 25%(12만 5천 달러),중국 8%(4만 달러),러시
아 10%(5만 달러)로 총 63%(31만 5천 달러)로 합의하였다.
1998년 러시아에서 열린 제3차 정부간회의에서 제2차 회의에서 합의된 작업

계획 및 예산이 승인되었고(결의 1),지역 활동센터 4개 설립 및 회원국의 유
치 제의가 검토되었으며(결의 2),1997년도 회원국별 잠정분담비율을 1998년도
에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결의 3).
1999년 중국에서 개최된 제4차 정부간회의에서는 1999/2000년도 작업계획

및 예산승인(결의 1)과 1999년도 회원국별 잠정분담비율 유지(결의 3)와 함께
지역 활동센터 설치가 결정되었다(결의 2).우선 해양 정보 및 데이터센터는
중국,해양환경모니터링센터는 러시아,해양오염방제센터는 한국,특별모니터링
및 연안환경평가센터는 일본에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다.
2000년 한국 인천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회의는 사무국 설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한국의 부산과 일본의 토마야가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의사를
제시하였으며,이듬해인 2001년 사무국설치를 결정하기로 하였다.그 외 200
0～2001년 사업 및 예산 확정을 결정하였으며,해양오염데이터 취합 분석,해
양오염 모니터링,유류오염방제 등 6개 사업 추진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하기로 하였는데,우리나라는 유류오염방제센터를 2000년 3월 대전 해양연구소
분소에 개소하였다.오염원 중 특히 육상오염원분야 사업개발을 위하여 20만
달러가 사업예산 중 별도로 책정되었다.
2000년 12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6차 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사무국 공동유치

의사통보에 대한 협의가 핵심과제였다.UNEP사무차장으로 본 회의에 참석한
Illueca씨는 공동사무국유치가 법적으로 UN 헌장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
임을 밝혔다.그러나 실질적인 운용 면에서,기능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아
니면 몇 년의 간격을 두고 로테이션으로 사무국을 운용할 것인지의 운용형태
에 관한 문제는 더 논의가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데 합의하였다.결국 한국



과 일본의 사무국 공동유치 의사는 명확히 전달되었으나 결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제6차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결의가 하나 채택되었다.해양오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육상기인오염’에 대한 방지 및 수산자원에 대
한 생태적 관리에 관한 결의가 바로 그것이다.161)본 결의에 따라 육상기인오
염에 관한 활동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육상기인오염
상황,본 오염방제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과 단점파악,장애요인파악과 이
행력의 판단,그리고 추후 필요한 활동과 그 가능성이다.162)
2001년에 개최된 제7차 정부간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사무국유치에 대한

협의결정을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163)본 회의 사무
국유치 결과 요약을 보면 일단 일본 토야마는 NOWPAP의 전체적인 행정 및
재정적 측면의 기능을 부담하게 되고,부산의 국립수산과학원 내에 설치될 사
무국은 오염 활동의 실제적인 기능 지원역할,특히 해양오염 및 육상기인오염
에 관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164)그리고 각 사무국에 사무
국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165)
NOWPAP의 지역센터는 현재 4개로 운영되고 있다.우선 중국에 있는

DIN/RAC는 본 지역활동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네트워크(중국)를 담당하며,
POM/RAC는 해양오염모니터링(러시아),CEA/RAC는 특수모니터링 및 연안환
경평가(일본),MER/RAC(한국)은 유류오염방제기능을 하고 있다.

제제제333절절절 지지지역역역적적적 협협협력력력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분분분석석석을을을 통통통한한한 시시시사사사점점점

해양오염방지․자원관리가 일국적 차원이 아닌 다국가간 협력관계에 기초하
여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은 향후 오염이 우려되는 반폐쇄해의 정책

161)“Resolution1Program Implementationinthe2000-2001Biennium :Activities
on Land-based Sources ofPollution and Ecosystem-based Managementof
Fisheries”,Doc.UNEP/NOWPAP/IG.6/L.1

162)Ibid.
163)Doc.UNEP(DEC)/NOWPAP/IG.7/10.
164)Ibid.
165)Ibid.



대응방향 도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외국의 사례 연구․분석은 협력관
리 구축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도 또한 제공한다.특히
1992년 리우회의 이후 해양오염방지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사
회의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에서 협력관리는 해양관리의 핵
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중해,발트해 등 지역해프로그램은 해양을 공유하고 있는 주변국간의 협력

관계 구축이 공유해역의 환경을 보호하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관련국가의 사회경제적․생태적․문화적 가치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지역해 실천계획의 성패여부를 가늠하는 요소로서 사례 연구․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낸 것은 참여국가 정부정책결정자의 해양환경보존 실천의지가
필요하다는 점과 세부실천계획의 작성시 상호간에 연계(連繫)되는 효율성이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166)
이상에서 살펴본 외국사례를 통해 도출된 해양오염방지․자원의 보호 및 합

리적 이용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ⅠⅠⅠ...현현현안안안 인인인식식식공공공유유유 및및및 협협협력력력관관관리리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확확확대대대

발트해의 경우 폐쇄성이 심한 해역이지만,해상운송,해변 레크리에이션,수
산물 생산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전
개되고 있는 지역이다.따라서 동 해역의 오염은 일차적으로 환경악화와 생태
계 훼손을 유발하지만 결국 레크리에이션 이용가치의 저하,심미적 가치의 저
하,역사적․생태적 가치의 훼손 등을 유발하게 된다.따라서 HELCOM의 당
사국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던 수질 및 저질환경,부영양화,
생물종다양성 감소,오염우심지역 증가 등과 같은 문제점의 해결 필요성을 인
식하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현안의 해결은 단일한 국제기구 또는 일부 국가
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의 필요성
이 제기된 것이다.
지중해,발트해 및 북해 공동 협력관리는 ‘해양환경관리는 개별 국가의 독자

166)이용희․권문상,“해양환경보전을 위한 UNEP의 지역해계획에 관한 연구”,「환경
법연구」제16권(1994),769쪽.



적 노력만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
하였다.특히 이러한 인식공유를 통해 관련국가간 공동조사를 거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고,협력관리의 내용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간 사회경
제적 여건을 고려하였다는 점은 과학적 자료의 확보와 함께,점진적 관점의 견
지가 성공적 협력관리의 요소임을 시사한다.

ⅡⅡⅡ...협협협력력력관관관리리리 목목목표표표의의의 명명명확확확한한한 설설설정정정

1992년 ‘의제 21’이후 협력관리(CooperativeManagement)또는 동반자적
협력관리(Partnership-basedApproach)가 강조되고 있고,이러한 협력관리 개
념은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 분야에서 활성화되었다.해양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체결한 국제협약은 총 17개이지만,1990년 이후 10개 협약에 집중적으
로 가입하였다.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해양환경관리에서 국제협력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강화될 것이고,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과
정에서 주변국과의 협력,지역해 차원에서의 협력이 활성화될 것임을 시사한
다.
그러나 협력관리의 경우 명확한 관리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형식

적 협력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의 이행,집행수
단 강화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
지중해,발트해 및 북해 등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관리현안에 대한 관련 당

사국간 인식공유에 기초하여 관리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는데,그 예로
당사국 사이에 체결된 협정들(HelsinkiConvention,JointDeclaration& Seal
ProtectionAgreement,WaterQualityAgreement)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오염이 우려되는 반폐쇄해의 해양오염방지 및 자원관리를 위한 협력

관리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현재 처해 있는 상황 파
악과 관리목표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ⅢⅢⅢ...협협협력력력관관관리리리체체체계계계 구구구축축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장장장기기기적적적 관관관점점점 견견견지지지

발트해(1974년),지중해(1975년)협력관리는 무려 30여 년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공적인 협력관리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30년의 역사 속에서



협력관리 프로그램이 현재의 운영체계가 가지고 있는 구체성,실효성을 획득한
것은 최근 10년 이내이며,관련 당사국의 투자 및 관리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인 협약 또는 협정의 발효에는 최소 6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협력관리체제 구축의 어려움과 함께,협력관리를 통한 관리목표의 실효

적 달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과 투자
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발트해의 경우 1974년 협약이 마련된 이후 1980년 각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

되었으며,발트해 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정책인 종합계획(Baltic Sea Joint
ComprehensiveEnvironmentActionProgram;JCP)은 협약 발효 후 12년째인
1992년 수립되었다.

ⅣⅣⅣ...재재재원원원확확확보보보방방방안안안 마마마련련련 및및및 국국국제제제협협협력력력 강강강화화화

협력관리체계 구축 및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원확보라 할 수
있는데,지역해 협력프로그램의 관련 당사국의 경제규모가 크고,환경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투자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재원확보는 부차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에스토니아,러시아,폴란드,리투아니아,라트비
아 등 전환경제국이 포함된 발트해의 경우 협력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이 중요
한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덴마크,핀란드,스웨덴,독일 등 선진국을 제외한 5개 전환경제국이 협력관

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원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졌는데,크게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및 보조(InternationalFinancing
Institutions;IFIs),선진국에 의한 전환경제국 연구 및 훈련 지원(Binational
Donors),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영역이 직접투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이
중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와 보조,선진국에 의한 연구․훈련분야 지원
은 전환경제국이 발트해 해양환경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167)
해양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외에도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 구축이 4개 외국사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발트해의 경우 국제금융기
관과의 협력 중 지구환경금융(GEF)의 실행기관인 세계은행(WorldBank)과 협

167)http://www.helcom.fi//manandsea/investments.html2003.10.12검색.



력관계를 구축하였다.또한 발트해 생태계 보전을 위해 람사협약 및 생물종다
양성협약(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과의 특별협정체결 및 세계야생
동물기금(WWF)등을 비롯하여 생태계보전 관련 국제기구와 다양한 협력관계
를 구축하고 있다.



제제제444장장장 지지지역역역적적적 협협협력력력을을을 통통통한한한 규규규제제제

제제제111절절절 지지지역역역적적적 협협협력력력 및및및 협협협력력력체체체제제제의의의 확확확립립립

ⅠⅠⅠ...지지지역역역협협협력력력 및및및 협협협약약약채채채택택택의의의 당당당위위위성성성

1.지역협력의 당위성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은 특정 국가나 지역적 문제가 아닌 곧 세계적 문제
라는 인식이 1972년 스톡홀름 선언을 계기로 일반화되었다.이후 이를 위한 국
제사회의 노력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성립으로 결실을 맺었다.그러나 해양환경
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동 협약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고,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및 기준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구
체적 국제협정에 위임하고 있다.특히,해양오염의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동 협약은 여러 곳에서 지역적 협력을 강조하였다.해양
오염의 실태는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제반 특성
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계적 차원에서의 해양오염
방지 문제는 일반론으로 다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다.그리고 구체적,실효적
인 해양오염 방지 문제는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협력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해양환경보호의 문제는 범세계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매우

지역성을 가지는 문제라 할 수 있다.이 경우에 지역성이란,첫째,해양환경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통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둘째,그와 같은 지역성
을 가지는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인간 활동이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
음을 의미한다.이런 두 요소가 복합될 경우 지역적 협정을 체결하여 해양환경
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파괴의 지역성을 감안한 조치이며 효과적 대응
책이라고 할 수 있다.지역적 협정은 지리적 접근성과 관계 제국의 유사한 정
치제도,경제수준 및 생활양식 등으로 인하여 보다 고도화된 체제를 취할 수



있다.그리고 범세계적 다자조약에 의하여 국가간 발전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국제적 규제 및 기준의 획일적 적용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168)하지만 지역적 협약이 채택,발효 및 특수한 지역성에의 적용
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통일된 규범적 작용을 하기에 미흡
하다.169)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불가피성은 지역적 협력의 당위성을 절실하

게 요구한다.지역적 협력을 도외시한 채 국제적 협력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
문이다.특히,환경보전에 관한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환경보전 수준의 향상
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고,지역적 협력이 불가피한 성질의 것이다.170)
더욱이 범세계적 협약은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

하고 각종 오염원에 따른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다.그러나 지역적 협약은 각 지역의 구체적 특성에 맞는 규제 체제를 수립함
으로써 범세계적인 규제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지역적 협약은 관련 국가의 수가 적어 협약체제의 수정이 용이

하여 과학․기술적,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 결과 지역적 협약은 범세계적 협약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는 선
도적 역할을 한다.171)
한편 해양오염 문제를 일국의 국내적 조치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는 국가

영역 내 또는 영역 외의 일정지역에서 오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해양오염의
성질상 그것이 확산되어 자연적으로 타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따라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국의 국내법적 조치로는 불충분
하며 국제법상 조치가 필요하다.이러한 해양오염은 지역적 특성,오염원별 특
성 등을 고려할 때 범세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
할 수 있다.이러한 범세계적 규제가 모든 형태의 오염 유형에 대하여 실효적
인 것도 아니다.폐쇄해 및 반폐쇄해에서 더욱 그러하다.

168)노명준, 국제법상의 환경오염문제 ,「서울대학교 법학」,제22권 제2호(1981.
6),93쪽.

169)하재환, 환경오염규제와 국제법 ,「현대법의 제 과제」,玄汀 최재훈선생화갑
기념집(1990.7),37쪽.

170)이상규, 동북아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방안 서설 ,「환경법연구」,한국
환경법학회 제13권(1991),14쪽.

171)P.W.BirnieandA.E.Boyle,Op.cit.,pp.329-330;백진현, 방사성 폐기물 투
기규제에 관한 국제법과 정치 ,「해양한국」(1994.2),44-45쪽.



그러므로 해양오염의 실효적․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해양의 지역적 특성 및
관련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특성,그리고 오염원별 특성 들을 고려한 지역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유엔해양법협약도 이 점을 고려하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역적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해양오염은 지역성과 규제의 실효성으로 비추어 보아 일반적 조약의

체결에는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그러는 동안 오염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지역적 협약을 작성하여 규제함이 타당하
다.그러나 해양오염방지에 관하여 너무 지역성에 편중함으로써 범세계적 통일
성 없이 진행된다면 오염방지 조치의 단편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에 양자의
균형은 어렵다.그러나 지역적 협약은 기 설정된 일반적 조약의 통일성을 해치
지 않는 범위 내에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그런데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주
권국가의 병존을 전제로 하는 현 단계의 국제사회의 실정으로 일반적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의무를 강제화 할 수 있는 초국가적 국제제도의
창설이 대단히 어렵다.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협약내용의 구체적 이행 문제는
지역적 협약에 의거 설치된 지역적 시행 기구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2.지역적 협약채택의 당위성

오늘날 환경문제는 통상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적 대처를
위해 국가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현대 국제환경법의 과제는 국가간 협
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인 틀을 과연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달려있
다.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과 같은 측면에서의 국
제법 규범의 발전은 물론,환경영향평가,사전통보 및 정보교환,사전 협의 및
사후 원조 등과 같은 오염방지를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도 제도적 발전이 불가
피하다.즉,국제환경법은 장차 실체법적 측면 및 절차법적 측면 상호간의 발
전이 따라야 한다.이들 양 측면에 의한 동시 해결법이 국제성을 띠는 해양환
경오염 방지를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법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국가간 지역적 협력이 필요하며 특

히,반폐쇄해의 환경보호를 위한 지역적 협력은 시급하다.이미 유엔해양법 협
약이 발효한 상태이므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실체법적 측면에서의 국가 의무



는 국제조약에서뿐 아니라 국제관습법에서도 정착되어 국제법 원칙이 되었다
고 볼 수 있다.환경보호의무 위반의 경우,즉시 국제법 위반에 따르는 국제책
임을 구성하게 된다.특히 환경오염은 이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후의 가장
위험한 것이므로 지금까지 국제범죄로 간주되어 온 집단학살,노예매매,마약
거래 등과 같은 범주에 포함되어 결국 국제사회에 의한 강제조치를 받아야 마
땅하다.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협약상 각종 의무이행은 지역적 협약을 통하여
창설된 지역적 집행기구에 의해 감시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는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에 기인한 오염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적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다.그러나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서는 무엇보다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이에 관한 전통적 접근 방법은 세계
적(보편적)국제협약을 통한 해결방법이었다.이를 통해 해양오염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해양오염의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따라서 해양오염의 성질이나 각 해역의 지리적 특성,해류의 특성,연안
국의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한 지역적 협약의 채택이 필요하다.이미 세계적
으로 30여 개 이상의 지역 협약이 성립되었고,앞으로도 계속 성립․채택될 전
망이다.새로운 지역적 협력을 위한 포괄적 국제협약,즉 오염원별 해양오염,
구체적 국가의무 및 국제책임,분쟁해결 그리고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기구의 설립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지역적 협약의 채택이 무엇보다 필
요하다.

ⅡⅡⅡ...지지지역역역협협협력력력체체체제제제의의의 확확확립립립

1.협력관리체제 사전준비 단계

(1)주요 사업내용

이 단계는 크게 반폐쇄해의 해양환경관리 현안정립,양자간 협력관계 확대․
강화,TypeⅡ 협력관계172)(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천명된 공

172)원문은 다음과 같다.“Type2deliverablesareconcretepartnerships,aimedat
practicalimplementationofAgenda21,aguideforbusinessandgovernment
policiesdevelopedduringthe1992EarthSummitinRiodeJaneiro,Brazil.”
http://www.epa.gov/international/WSSD/type2.html2002.10.15검색.



식적 협력관계 방식임.)조정 및 강화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 될 것이다.통상
현안 정립과 양자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최소 4～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될 것이다.173)

1)현안 정립(Issueidentification)

이 과정은 반폐쇄해의 환경상태 및 생태계․생물자원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문제해결 중심의 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객관화된 지표로 해역의 환
경상태 전반에 대한 진단과 현안을 도출하는 단계이다.따라서 현안정립 과정
에서는 연안국 공동조사와 해역 생태계관련 조사사업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
함과 더불어 관련 연안국 공동조사의 내용과 운영체제를 현안정립과 문제해결
지향성을 기준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양자간 협력관계 확대

연안국간 협력관리체제는 제3장에 살펴본 여러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전에 관련 당사국간 공감대 형성과 인식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만약,
폐쇄정도가 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가 있다면,그를 협력관리체제의
한 축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양자 및 다자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이러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관계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해역의 협력관
리체제 구축의 사회․정치적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와 북한간의 양자협력관계는 원시상태에 가까운 해양환경상태

를 유지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해양지역을 국제기구의 지원 하에 공동 관리되
는 해양보호구역(Co-Managed Marine Protected Areas,COMPAS)으로 지
정․관리하는 사업과 개성지역 공단조성에 따른 연안통합관리 지원,수산자원
개발이용 등을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174)

3)TypeⅡ 협력관계 조정 및 강화

173)강대석․남정호,전게논문,106쪽.
174)상게논문,107쪽.



Type Ⅱ 협력관계(Type Ⅱ Deliverables)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SSD)에서 공식적으로 천명된 협력관계 방식임은 앞서 언급하였다.이는 지
금까지 국가간 또는 국제 기구간 협력을 중심으로 운영된 국제협력(TypeⅠ
Deliverables)보다 진일보한 형태의 협력관계로서 국제기구,국가 민간단체,민
간기업 등을 포괄하는 형태의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HELCOM의 경우 1992년 전환경제국이 발트해 환경관리에 당사국으로 참여

함에 따라 TypeⅡ 협력관계가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향후
재원조달,기술이전 등과 같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고,국제기구의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Type
Ⅱ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2.협력관리 기반 구축단계

(1)주요 사업내용

이 단계의 주요 사업에는 제1차 정부간회의 개최,해양환경․자원진단 결과
보고서 발간,도출된 현안을 토대로 관리범위와 관리목표 설정,인접 연안국의
해양환경관리 의지를 담은 공동 선언문(JointDeclaration)채택,협력관리체제
준비사무국 설립 및 운영,연안국 해양환경관리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재원 발굴,양자 및 다자간 협력관리프로
그램 정착 등이 포함될 수 있다.동 단계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2～3년의 기간
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1)정부간회의 개최 및 공동선언문 채택

정부간회의는 현안정립을 위한 환경진단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각국의 해양
환경보호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의지를 확인하는 공식회의라 할 수
있다.최초의 정부간회의는 해양수산관련 장관급 회담으로 진행하고,고위실무
관료회의(SeniorOfficials),전문가회의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한다.또한 동
회의에서는 협력관리체제 구축 준비를 위한 사무국 설치와 운영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동 회의 및 환경진단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연안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인 해양환경관리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공동선언문 채택은 제2단계 사업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
업이라고 할 수 있다.

2)관리범위,목표,특별관리지역 지정기준 정립,관리기본방향 마련

이 사업은 제3단계에서 진행될 반폐쇄해 협력관리의 국가간 협정에 포함될
내용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관리의 지리적․내용적 범위 설정,관리현안 정립,
부문별 관리목표 도출,특별관리지역(PollutionHotSpots)지정기준 정립,해
양환경관리와 생물자원의 이용․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마련 등이 포함된다.
동 사업에는 전문가 그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과학적인 연구조사를 통

한 해양환경진단,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정책결정자들이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의 자료가공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3)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연안국 협력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가 그룹이 주축이 되어 관련부처 공
무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공무원,기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련 연안
국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운영되는 것보다,UNEP와의 협
력을 통하여 시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4)재원 발굴

제1단계에서 추진했던 TypeⅡ 협력관계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서 동 협력관계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을 개발하도록 한다.

3.협력관리체제 정착․운영단계

협력관리체제의 정착․운영단계에서 나타날 협력관리의 내용과 수준은 제1



단계 및 제2단계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협력관리를 위한 기
본적인 골격에 대한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협력관리체제의 구성과 내용을 확정
하고,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즉 협력관리체제 구축․운영의 원칙
중 ‘능동적 적응관리원칙’은 동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정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내용은 제1,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마련될 수 있는데,우선적으로 협력관리 협정체결을 위한 정부간 회의가 개
최되어야 할 것이다.이 회의를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협력관리체제 아래,
반폐쇄해 전반에 대한 환경개선과 생태계 및 생물자원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
업이 중점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즉 연구조사를 통한 현안정립과 관리
체제 구성이 제1～2단계 사업의 중심 내용이었다면 제3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중심이 되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반폐쇄해 해양환경관리 협정 체결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제3단계 사업의 핵심내용은 제1단계 및 제2단계에서 진행된 성과를 토대로
치밀한 사전준비 과정을 거친 후 관련 연안국을 당사국으로 한 반폐쇄해 해양
환경관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2단계의 성과인 공동선언문은 해양환경관리
를 위한 관련국가의 정치적 의지 표명인 반면,이 협정은 제2단계의 사업성과
인 관리우선순위,관리목표,기본관리방향,관리역량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것
으로 관련국 협력관리의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협정의 체결과 함께 모니터링 등 연구조사,환경상태 진단,재원확보,특별관

리지역의 환경개선,보호가치가 높은 생태계의 보호,생태계 건강성과 수산자
원 회복 등 반폐쇄해의 해양환경협력관리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종합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TypeⅡ 강화

반폐쇄해 해양환경관리 협정 체결시 관련 국제기구와 지역해 프로그램의 적
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확보하고,종합관리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동 기구의 자문



과 지원을 받도록 한다.이 자문은 제1단계에서 제시된 TypeⅡ 강화사업의
연장선에서 수행되겠지만,TypeⅡ 강화의 실질적 성과는 제3단계에서 재원확
보 형태로 가시화되어야 한다.특히 재원확보는 다양한 금융기관(GEF,WB,
ADB등),국제기구(IMO,UNEP,UNDP등),지역차원의 기구와 더불어 Type
Ⅱ 강화가 제1～2단계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제제제222절절절 양양양자자자 및및및 다다다자자자간간간 협협협력력력

ⅠⅠⅠ...양양양자자자간간간 협협협력력력 방방방안안안

한국과 중국을 예로 살펴보면,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직접적인 조약을
맺고 있지는 않다.다만 포괄적인 환경협정으로서 1993년 10월 28일 ‘한․중
환경협력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 간 환경협력의 기반은 조성되어
있다.본 협정은 양국 간 평등과 상호호혜의 기초 위에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
력을 장려하고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리고 정보,기술 및 경험
을 서로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즉 대기,해양,
폐기물 관리 등 여러 환경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환경협력공동위원회
를 구성하여 연1회 회의를 교대로 개최하는 등 연구영역에서의 상호협력을 강
조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의 기초를 확보한 셈이다.현재
까지 중국과 학술적 측면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공동연구는 상당히 발전적이었
다고 할 수 있다.
한․중 양자간 협력프로그램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황

해 광역생태계관리프로그램(YS LMEs)사업175)이다. 본 사업은 생산력

175)http://edc.uri.edu/lme/intro.html2003.10.12 검색.광역생태계 관리프로그램
(LargeMarineEcosystem;LME)은 세계적으로 64개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되고 있는데,우리나라 연안자원 및 환경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은
Yellow SeaLME(48),SeaofJapanLME(50),ChinaSeaLME(47)등 3개이다.
광역생태계 관리프로그램은 생산력(Productivity), 어류 및 어업(Fish and
Fisheries),오염 및 생태계 건강(Pollution and Ecosystem Health),사회경제
(Socio-economicConditions),관리체계(GovernancePriorities)등 크게 5개 부문
(Module)으로 구성되어 있다.생산력과 어류 및 어업부문은 생태계 생물량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오염과 생
태계 건강성은 환경질의 측정과 생물학적 지표종의 상태파악과 관련되어 있고,사



(productivity),어류 및 어업(fish and fisheries),오염 및 생태계 건강
(pollutionandecosystem health),사회 경제(socio-economicconditions),관리
체계(governancepriorities)등 크게 다섯 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176)이 사업
에서는 어족자원의 수명,성장,산란율,풍도(abundance)등이 해양오염과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177)따라서
어업자원의 생태계 생물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자 하는 것이다.이와 함께 자원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데,이는 실질적인 해양오염의 규제방안을 도출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
다.
그러나 이러한 학술적 교류와 함께 중국과 황해의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보

호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때이다.즉 법적 틀을
마련하여 중첩된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황해수역을 관리하는 해양오염
방지협약(가칭)을 양자 간에 체결하여야 한다.
양자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기술하면 다음

과 같다.178)
첫째,양자협약은 그 지리적 대상 수역으로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

상으로 해야 한다.양국의 영해는 자국법령에 의하여 해양오염을 규제할 수 있
으나 중첩된 수역을 포함하고 있는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각국의 해양오
염에 관한 집행관할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따라서 양
국이 해당수역에 대한 해양환경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함으
로써 관할권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
둘째,양자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호대상이 되는 해양환경의 범위는 생물

자원의 보호와 생물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 때 어족자원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게 되면 기존의 어업협정과 갈등을 빚을 소지도 있지만 어
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 및 그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정
책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회경제부문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체계는 생태계 관리를 위한 분야별,지역,국가,지역 및 지구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76)http://ece.uri.edu/lme/intro.html2003.10.12검색.
177)Ibid.
178)최수정․김정택,전게논문,127-128쪽.



셋째,양국 간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우선적으
로 ‘협력의 원칙’이 기본이 될 것이며,‘예방의 원칙’과 ‘사전방지의 원칙’,그리
고 ‘오염자부담의 원칙’등이 기본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해양오
염발생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방의 원칙과 사전방지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오염자부담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막대한 환경오염 복
구비용을 감안하여 사전에 환경기금(environmentalfund)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양국 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정례화 시켜야 한다.

양국간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의 자료는 객관적 신뢰성을 부여하여 기타 반폐
쇄성 해역을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다자기구의 공식적 자료로 제
공되도록 함으로써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그리고 자료를 객관화함으
로써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 해양환경협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발
생시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다섯째,책임문제는 국가책임체제 범위 내에 결과책임주의를 가미시켜야 한

다.이는 국가책임이 인정하고 있는 해양오염 외에도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로
부터의 해양오염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환경오염이 국제법
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및 손해
배상이 이루어지지지 않는다면 그 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마련될 수 없
다.따라서 오염자부담에 의한 결과책임주의가 근본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여섯째,협력의 원칙에 따른 재정적 능력(financialcapacity)을 확보하기 위

하여 공동기금조성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해양오염에 대한 손해보상체계는
유류오염의 경우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다.그러나 다른 해양오염원,특히
반폐쇄해 해역에 대한 육상기인오염의 경우,오염발생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
적인 방안으로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이러한 재정은 오염의 사전방지를 위한
기반사업 및 공동연구사업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국가 간 환
경기금 조성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ⅡⅡⅡ...다다다자자자간간간 협협협력력력 방방방안안안

반폐쇄해의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다자협력방안으로 1994년 UNEP에



의해 채택된 북서태평양 해양환경보전실천계획(NOWPAP)을 예로 들어 거론
하고자 한다.NOWPAP의 활동은 지중해프로그램에 비해 그 진전 상황이 대
단히 더딘 편이다.다른 지역해에 비해 중국과 일본,그리고 러시아의 환경오
염원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국가 분담금에 대한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선뜻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만간에 유류오염문제에 대해서
는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해지리라 기대된다.
향후 NOWPAP의 운영 및 그 위상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검토된 지중해지

역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의 문제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NOWPAP과 해당국가와의 관계설정이다.황해 중심으로 NOWPAP을

검토하자면 NOWPAP이 한국과 중국이라는 국가와 어떠한 권한 배분을 설정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즉 NOWPAP을 참여국들의 하부 협의체로 둘 것인가
아니면 해당수역의 해양환경에 관한 독립기관으로 둘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다.하부 협의체로 둘 경우 그 사무국은 국가들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단순한
가교 역할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독립기관이 된다면 NOWPAP은 자체적으로
해양오염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고 참여국의 국내 해양환경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중해프로그램에서 체약국단은 지중해행동계획과 기본협정 및 의정서에 대

한 최고결정권을 가진다.그러나 이러한 체약국단의 권한에 대하여 UNEP가
자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의 범위가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저지한다.전체 권한행사에 대한 조정기구를 별도로 둠으로써
지중해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이 자문기구는 행동계획을 이
행하기 위한 지역센터들이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어 있다.따라서 지중해프로그램과 체약국단과의 관계는 실질적인
권한은 체약국단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조정기구를 통하여 국제기구와 지
속적인 협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중해프로그램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NOWPAP과 참여국가들 간의 권한 배분도 결국 실질적인 문제에서 국가들

이 최고결정권을 가지되 UNEP와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둘째,NOWPAP과 해당수역의 기타 다른 협정이나 협의체와의 관계설정이



다.예를 들어 NOWPAP은 현재 4개국 체제로 되어 있는데,한국과 중국 사이
에 황해 광역생태계관리프로그램(LargeMarineEcosystem;LME)이 본격적으
로 가동될 경우 양 국가는 두 가지 체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양 체제가 모두 황해 수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어 상호
양립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NOWPAP과 YS
LMEs가 어떠한 정책에 대하여 구속력이 다른 방안을 제시했을 때 해당 국가
인 한국과 중국은 선택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갈등이 미연에 방지되기 위해서는 NOWPAP은 YSLMEs를 비
롯한 다른체제와의 연계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대화채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아니면 일정부분에 있어서 특정해역관리체제가 특정의 권한을 좀더
가질 수 있도록 권한 배분을 할 수도 있다.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자의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수역을 여러 협력체제가 대상수역으로 하고
있을 때,이들 간에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이 수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고,정보도 공유하며 이 수역에 대한 정책 제안도 사전에 협의
하여 공동입장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지역해프로그램의 과학적 기능은 해당 참여국들의 국내 환경정책 및

지역환경정책의 결정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하며 과학자료에 기반한 환경정책의
이행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중해프로그램의 예를 살펴보면 과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MED POL의 경

우 PhaseⅠ,Ⅱ,Ⅲ으로 나뉘어 발전하였다.MED POLPhaseⅠ의 단계는
해양오염 프로그램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로서 각 지역센터에 해양오염 모니터
링과 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이 과학정보를 각 체약국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MED POLPhaseⅡ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체계
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협정 및 그 의정서의 이행 및 국내적․양자
적․다자적 환경관리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MED POL PhaseⅢ는
지중해협약 및 그 의정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이다.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협약 및 의정서에 규정된 오염원에 대한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잠재적 오염원에 대한 조기경고시스템과 오염방
지 및 감독체제를 구축하여 해양오염방지체제의 효율성을 재고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지중해프로그램의 과학적 이행체제는 25년 이상 쌓아 온 성과이다.

NOWPAP의 과학적 기능은 초기 제도화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시스템 개발과



과학정보의 정책반영확보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오염의 조기경보시스템 체
제에 대한 참여국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NOWPAP의 법적 체제를 완비하도록 해야 한다.앞서 설명한 세 가지

의 총체적인 구성원칙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는 일반협정(generalagreement)
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런데 일반협정의 성격을 ‘hardlaw’적인 성격
으로 바로 확정할 것인가 아니면 ‘softlaw’적인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은
가는 고려하여야 한다.일반적으로 해양환경협정은 전체의 문제를 아우르는 골
격조약을 체결한 뒤 그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의정서를 체결하여 실천해 나가
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현재의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복잡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협정 자체로 구속력 있는 조약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상
황이므로 전체적인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softlaw’적인 협약을 체결
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인다.그리고 각 부분별 오염에 대한 세부규정
및 기술문제는 특정 의정서에서 체결해 나가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본다.그
리고 이러한 협약의 구속력이 발휘되는 것은 그 참여국들 간의 이행을 통한
관행성립과 이행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따라서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비
록 구속력이 떨어지는 권고문의 양식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참여국들 간에 지
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세부협정에서 보완하고 계속 의무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일반협정은 체약국들이 지켜야 할 일반의무로서 예방의 의무,오염자부담의

원칙,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협력의 원칙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과학적 조사자
료를 근거로 해양오염에 대한 예방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사후 오염에 대한
복원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오염에 대한 기본적인 원
칙으로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근간으로 환경기금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분담금은 각 참여국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지만 환경기
금은 별도로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근간으로 배분되어야 한다.이것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환경영향평가자료가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환경영향평가는 참여국
들이 실시하고 있는 국내해양환경정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력의 원칙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상황에 대한 조기통보 및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특히 황해처럼 중국과 한국의 중첩수역
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오염



방지정책을 협의하는 것은 오염예방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이 외에도 협정안(案)에는 체약국의 권한 및 사무국 설치에 관한 문제,환경

기금설치기준 및 그 참여에 대한 문제,그리고 협정내용과 각 의정서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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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제법상 위법행위(internationallywrongfulactofaState)에 대하
여 국가책임(stateresponsibility)을 진다.‘국제법상 위법행위’성립은 국제법상
위법행위의 ‘주관적 요소(subjective element)’와 ‘객관적 요소(objective
element)’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주관적 요소로는 ‘국제법상의 주체’에 의한
위법행위여야 한다.그리고 객관적 요소라 함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
인데,이러한 의무위반은 의무의 작위(作爲,action)뿐만 아니라 부작위(不作爲,
omission)에 대해서도 성립하게 된다.179)
국가책임문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의 구성요소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첫째,주관적 요소인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만약 국가가 아닌 사인
(私人)이 행한 행위일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하는지의 문제이다.이 문제는 당
해 행위가 국가행위로 귀속(歸屬)될 수 있는 행위인가(행위의 귀속성,
imputability)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에 대한 판단은 국가책임초안
제2장(제4조-제11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여기에서 국가행위로 귀속되지
못하는 사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정도는 ‘상당한 주의의무(主意義務,
duediligence)’에 의해 결정된다.
주의의무는 통상적으로 사인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사전방지의무)와 현실적으로 사인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 적절한 사후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
미한다.180)제53차 ILC 보고서인 ‘해로운 활동으로부터의 초국경적 피해에 대
한 예방초안’의 제3조(prevention)에 관한 해설서에 의하면 상당한 주의의무는

179)국가책임초안 제1조,Doc.No.10(A/56/10),p.43.
180)이한기,「국제법」(서울 :박영사,1993),578쪽.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될 수 있는데,‘알라바마사건’18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상당한 주의란 주체의 법적 지위의 중요도에 따라 비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선량한 정부가 자신의 국내문제에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는 것”182)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고 제시하고 있다.183)본 안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는 대상에 따라 비례적인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전통
적인 국가책임원리에서는 국가가 사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184)
둘째,국가책임의 객관적 구성요소인 의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

행위의 성립은 의무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구획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즉
의무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국가책임의 객관적 구성요소의 존재
자체가 불명확하게 될 수 있다.185)이를 따지는 것이 바로 국제법상의 법원에
따른 분류이다.
국제법상 법원으로 인정되는 조약상의 의무나 국제관습법상의 의무 등으로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의무의 존재가 명확해질 수 있다.이것이 바로 ‘제1
차적 규범(primaryrule)’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다.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진
경우 의무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2차적 규범(secondaryrule)’이다.이러한 규범의 분류에 따라
제53차 ILC의 국가책임초안은 ‘제2차적 법원’에만 해당한다.‘실질적 법원’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수많은 국제법상의 조약들과 국제관습법의 나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존재유무를 전제로 하고,186)일단 의무의 작위 또는 부
작위로 인한 불법행위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추궁 및 해제를 목적으로 한 것
이 바로 ‘국가책임초안’이다.187)

181)1872년 미국과 영국간의 중재사건으로서 이 사건은 사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진 사례이다.

182)이는 영국의 정의이다.Birnie& Boyle도 이와 같은 정의를 따르고 있다.Patricia
W.BirnieandAlanE.Boyle,Op.cit.,p.93.

183)Doc.A/CN.4/471,Op.cit.,p.393.
184)이란 미대사관점령사건,ICJ(미국 대 이란,1979선결적 항변,1981판결).
185)Doc.No.10(A/56/10),Op.cit.,pp.59-61.
186)“A numberofmattersdonotfallwithinthescopeofStateresponsibilityas

dealtwith in thepresentarticles:Frist,...,itisnotthefunction ofthe
articles to specify the contentofthe obligations laid down by particular
primaryrules,ortheirinterpretation,....Thesameistrue,mutatismutandis,
forother“sources”ofinternationalobligations,suchascustomaryinternational
law.”Doc.No.10(A/56/10),Op.cit.,p.61.



이러한 측면에서 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법상 금지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이다.이 책임초안은 국제법상 규
율하기 힘든 ‘금지되지 않은 초국경 간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한 결과’
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본 초안에 도입되고 있는 결과책임(strictliabilit
y)188)189)은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두 가지의 불법행위 구성요소(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에 대해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190)일단 결과책임은 말
그대로 국제법상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위험한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따라서 기존의 국가 책임의 성립요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명확한
귀책성(imputability)을 갖는다.
결과책임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의 국가책임원리만으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다루기에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비(非)국가
단위의 위반자에 대한 책임추궁문제를 다루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
이다.191)결과책임초안의 특별보고자였던 Quentin-Baxter는 결과책임에 대하
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우리는 이제 피해 또는 손해를 야기한 행위가 국가행
위라는 사실로부터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그 국가의 영토상 또는 관할권 하
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의해 국가의 배상의무가 성립되는 새로운 인과관계
의 국면에 들어섰다.”192)는 것이다.

187)Ibid.
188)liability는 번역상 Responsibility와 동일한 용어인 ‘책임’으로 해석되나 그 의미의

차이상 ‘결과책임’으로 명명하기로 한다.국제법상 liability의 용어를 사용함에 있
어서 국내적 사용과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서 strictliability 또는 absolute
liabil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세부적으로 엄격책임,절대적인 또는 무과
실책임(liabilitywithoutfault)등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189)liability를 객관책임(objectiveresponsibility)주의라 하기도 하는데,이는 다시 절
대책임(absolute responsibility)과 엄격책임(strict responsibility 또는 strict
liability)으로 분류되기도 한다.여기서 절대책임이란 피고가 자신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기초하여 전적으로 그리고 예외없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엄격책
임이란 피고가 책임을 부인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 방어수단만을 주장
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 그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R.Jennings,
Oppenheim'sInternationalLaw,Vol.Ⅰ(Peace),IntroductionandPart1,9thed;
Harlow,England,(London:Longman,1992),p.509.

190)Malcolm N.Shaw,InternationalLaw,FourthEdition(Cambridge:Cambridge
UniversityPress,1997),pp.590-594.

191)Ibid.,p.586.
192)김석현,“초국경적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특수성”,「국제법평론」 통권 제3호

(1994),66쪽.



원칙적으로 국가책임이 결과책임과 전혀 다른 법 논리라는 주장도 있지만
결과책임은 국가책임의 일부일 뿐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193)일단 기존의
국제법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국제법상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해로운
결과’를 예방할 의무를 새로이 도입한다 할지라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나
타나는 결과는 의무위반이므로 국가책임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194)
결과책임주의는 법논리상 국가책임과의 충돌195)을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실

질적인 국가입법으로의 도입이 점차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196)따라서 국가
책임원리와의 법논리적 구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입법시 어떠
한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로부터 발생한 ‘위험한 결과’에 대한 결과책임

은 초기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 성문화작업에서 ‘StateResponsibility’부분과
‘InternationalLiabilityforInjuriousConsequencesArisingOutofActsNot
Prohibitedby InternationalLaw’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작업하기로 되었
다.197)결과책임분야는 1977년 유엔총회 결의(A/RES/32/151)를 통하여 1978년

193)responsibility와 strictliability의 법 개념상 구분하여 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Thusitisapparentthatastrictorabsolutestandard
ofresponsibilityforenvironmentalharm enjoyssomesupportamongwriters
asan exceptionalprincipleapplicableto ultra-hazardousactivities,however
these are defined.But as a generalprinciple,covering allsources of
trans-boundaryharm,itisthealternativethesis,thatstatesareingeneral
responsibleforenvironmentaldamageonlyifitresultsfrom awantofdue
diligence,which ismorestrogly supported by Dupuy,Handle,and others.”
PatriciaW.Birnie& AlanE.Boyle,Op.cit.,p.144.

194)“WorkingGrouponInternationalLiabilityforInjuriousConsequencesArising
outofActsnotprohibitedbyInternationalLaw”,Doc.A/CN.4/L.627,para.2.

195)위에서 언급했듯이 법논리상 법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그리고 전통적인
국가책임원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책임의 귀책성(imputability)
이다.국가행위의 기준상 불법이 아닌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절대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의 국가책임원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다.따라서 국가의 상당주
의 의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절대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은
결국 불법성을 국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발생 그 자체에만 두는 것이다.

196) 유럽공동체는 국가의 환경손해에 대한 결과책임원리와 유사한 환경책임
(environmentalliability)채택을 위하여 입법안이 준비 중이다.“Proposalfora
DirectiveoftheEuropean Parliamentand oftheCouncilon environmental
liability with regard to the prevention and remedying of environmental
damage",OJC151E/132(25.6.2002).

197)NathalieL.J.T.Horbach,Liability versusResponsibility underInternational
Law,1996,p.15.



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198)본 법안의 성문화 및 점진적 발전
을 위하여 지금까지 3명의 특별보고자(specialrapporteur)199)들이 작업에 참여
하였다.이들은 liability라는 주제의 기원,용어의 사용,국가책임과의 관계,구
체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주제의 범위,사전방지원칙의 검토,보상
개념의 발전 등을 검토하였다.200)
liability개념이 초국경적 환경피해에 도입되게 된 것은 국가책임법의 성문화

작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201)1973년 국가책임에 관한 ILC보고서에서 미
국의 ILC회원이었던 Kearney는 일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법상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국가가 타국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
다.202)이러한 책임분야를 ‘위험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forrisk)’또는 ‘절
대책임(absoluteresponsibility)’또는 ‘객관적 책임(objectiveresponsibility)’이
라고 부르는데,이를 두고 영미법계에서 적용되는 ‘무과실책임(liabilitywithout
fault)’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203)
liability가 국가책임과 관계가 있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할지라

도 이것이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서 별도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논
란이 발생하였다.이는 곧 liability라는 규범의 제1차 규범204)인가 아니면 제2

198)“atanappropriatetimeandinthelightofprogressmadeonthedraftarticles
onStateresponsibilityforinternationallywrongfulactsandonothertopicsin
its current programme of work,to commence work on the topic of
internationalliability forinjuriousconsequencesarising consequencesarising
outofactsnotprohibitedbyinternationallaw.”Doc.A/RES/32/151,para.7.

199)RoberQuentin-Baxter(1978-1984,5회 보고서 제출),JulioBarboza(1985-1996,12
회 보고서 제출),PemmarajuSreenicasaRao(1997-현재,2회 보고서 제출).

200)http://www.un.org/law/ilc/guide/9_7.htm 2003.10.12검색.
201)liability의 개념을 국제법에서 받아들인 것은 우주법 분야였다.1967년 우주법협약

제7조 및 1972년 ‘외기권 물체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서 이
원칙이 도입되었는데,특히 1972년 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 내에서 발사된
모든 외기권 물체에 의하여 지표 또는 비행 중의 항공기에 대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다.이러한 결과책임에 대한 손해보상원리
로서 도입된 것이 바로 liability이다.

202)NathalieL.J.T.Horbach,Op.cit.,p.13.
203)“Theonlypointhewishedtoraiseatpresentwasthedifferencebetweenthe

responsibility of a State for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and its
responsibility for an actwhich was notwrongfulas such,to use the
common-law expression,acaseinwhichtherewas‘liabilitywithoutfault’”,
NathalieL.J.T.Horbach,Op.cit.,p.14.

204)이는 법의 분류상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와 유사하다.실체법은 권리․의무관계



차 규범인가의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규범적 측면에서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liability가 환경피해에 대하여 예방적 기능(preventive
function)과 손해보상기능(reparativefunction)을 동시에 갖기 때문이다.205)예
방적 기능은 liability의 세부적인 법원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이
는 바로 liability를 제1차적 규범으로 규정짓게 하고 있다.206)그러나 문제는
liability가 가지는 두 번째 기능인 손해보상의 기능은 예방적 기능의 이행이
실패했을 때 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후적 이행책임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후자의 기능으로 인해 liability는 제1차적 규범인 동시에 제2차적 규범
으로서도 정의된다.207)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으로 인해 많은 법학자들은
liability라는 법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208)그럼에도 불구하고 liability는
24년을 넘도록 지속적으로 환경책임의 핵심원리로 논의되어 오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209)
결국 ILC는 1997년부터 새로 지명된 특별보고자 PemmarajuS.Rao에 의해

‘국제법상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
(international liability)’부분을 ‘사전방지부분’과 ‘국제책임(international
liability)’형식으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하였다.우선적 작업으로 사전방지부분을
먼저 논하기로 하였는데,이것이 바로 ‘해로운 활동으로부터의 초국경적 피해
방지보고서’210)이다.
국가책임과 결과책임의 성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바로 결과책임원리가

책임의 주관적 요소에 대해서 국가의 행위에만 국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개인에 의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손해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211)
그리고 책임의 객관적 요소에 대해서 의무의 위반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

를 정하는 것이고,절차법은 권리․의무관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
한다.권리와 의무의 창설은 죄형법정주의의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
다.예를 들어 ‘nullum crimen,nullapoenasinelege(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는 법언은 불법이 발생하는 원리를 잘 보여준다.이 표현의 기원과 의의를
따지기 전에 이는 바로 죄와 형벌은 미리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즉 실질적인
의무의 규정이 없이는 불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205)Doc.A/CN.4/487,para.5.
206)Ibid.,para.13.
207)Ibid.,para.12.
208)Ibid.,para.14.
209)Ibid.
210)Doc.A/56/10.,pp.366～436;Doc.A/CN.4/L.601;Doc.A/CN.4/513.,paras.313-372.
211)Ibid.,pp.596～597



라 비록 위반이 아닐지라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212)
국제환경규범의 발전에 따라 국가책임과 결과책임의 귀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우선 책임의 구성요소인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때
4가지의 경우로 따져 볼 수 있다.첫째,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는 행위213)가 국
제법상의 의무를 위반(작위 또는 부작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발생한
다.둘째,국가가 아닌 사인이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
로 국가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자국국민이 국제법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국가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행한 경우에는 국가의 책임은 면제된다.
그러나 환경법에서는 국가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일
단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결과책임이 성립한다고 한다.214)셋째,국
가의 행위가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나 (환경)손해 발생시 결과책임
은 성립한다.넷째,사인이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도 (환경)손해 발생
시 결과책임이 성립한다.
이러한 네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환경피해에 대한 결과책임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책임의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의 구분이 없이 결과상 발생하
는 피해만으로 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이다.전통국제법상 이러한 책임규범의 도
입은 국가들의 국제관계를 제한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제한적인 경
우에만 발생한다.즉 국제환경법상 초국경적인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정되
는 특별한 책임원리라 할 수 있다.
국가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다양한 환경법상의 법원칙을

212)Ibid.,pp.597～600.
213)국가책임초안 제4조-제1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제4조(국가기관의 행위),

제5조(정부기관의 일부로서 취해진 사인 또는 법인의 행위),제6조(타국에 의해
인정된 일국의 영역내 위치한 기관의 행위,예:외국공관),제7조(월권행위),제8조
(국가에 의해 명령되거나 감독된 행위),제9조(공식적인 정부기관이 부재한 가운
데 사실상의 정부기관으로서의 행위),제10조(새로운 정부수립을 위한 반란단체의
행위),제11조(국가에 의해서 승인된 행위).

214)이 부분이 국가책임원리와 다르다.국가책임은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국가는 국가책임이 면제된다.그러나 국가가
결과책임원리에 의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국
가는 환경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인이 저지른 국제법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당해행위는 국가의 입장에서 ‘국제법
상 불법이 아닌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국가는 국제법상 불법을 행
하지 않았음에도 해로운 결과에 대한 결과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지키고 감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단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주변국가에 알리고 방지노력을 해야 한다.즉 환경피해에 대해서 절대적인
국가책임주의(absoluteliability)가 성립하는 것이다.

ⅡⅡⅡ...반반반폐폐폐쇄쇄쇄해해해의의의 해해해양양양오오오염염염방방방지지지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결결결과과과책책책임임임원원원리리리 적적적용용용

국가는 자국 영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이 국경을 넘어 주변국의 환경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자국영토를 사용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그리고 이러
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사전 예방해야 할 책임과 피
해발생가능성이나 피해가 존재할 경우 이를 방지하고 최소화할 방지의 의무를
진다.이러한 영역사용의 책임,예방의 원칙,협력의 원칙,방지의무의 원칙 등
은 국제환경법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환경원칙의
국제법적 지위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국의 환경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의 유무가
판단되어진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가책임원리는 국제법상 인정된 국제법 원칙의 위반행위에 대하

여만 국가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날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환경피해위
험의 가속화에 대한 국제법적인 법규범의 경성화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의 국가책임원리로 포괄되지 않는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예를 들어 ‘국제법상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의한 초국경적 환경피해’에
대해서 국가책임원리로 규율할 수 없는 갭(gap)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 불비(不備)의 상황을 치유하기 위하여 ILC는 1978년부터

‘internationalliability’초안을 준비하였으며,2001년 들어오면서 원칙적인 결과
책임주의의 국제법상 원칙으로서 ‘방지의무’와 ‘협력원칙’등을 확립하였고,이
에 대한 위반의 책임원리로서 결과책임주의를 향후 초안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제법의 경향은 이미 충분히 논의된 가운데 각 국가의 국내환경법 원리로

상당한 부분 반영되었는데,가장 의미 있는 것은 ‘유럽환경책임(European
Environmentalliability)’의 도입이다.유럽환경책임은 국제법상 논의되어 온
결과책임주의를 유럽공동체 환경정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각 국가들의 국내법
에 결과책임주의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즉 유럽회원국들은 이 법안이 채택
된 후 2005년까지 국내법에 결과책임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예방의 원칙’,‘방지
의 원칙’,그리고 ‘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환경원칙으로 확립하게 된다.그



리고 절차원칙인 거증책임전환의 원칙이 비록 책임증명원리로서 그 강도는 경
감되었고 예외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확실한 반증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 오염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이러한 결과책임원리가 실효성 있
는 환경원리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국가 및 산업
체에서 환경책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기금(environmentalfunds)
을 구성하여 사전에 재정적 지불능력(financialcapa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해양오염 발생의 위험과 실질적인 피해발생시 이를 규제하는 책임원리로서

결과책임주의의 도입은 해양오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폐쇄해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환경법 이론이다.왜냐하면 수역이 좁고 충분한
EEZ가 확보될 수 없는 반폐쇄해에서 인접국들은 자연스럽게 중첩된 EEZ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초국경적 해양오염의 피해발생가능성은 어느 지역보다 높
을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다양한 오염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책임원리의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며,국제법상
불법이 아닌 행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초국경적 해양오염을 실질적으로 규
율할 수 있는 국제법 원리인 결과책임원리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제제제222절절절 해해해양양양오오오염염염방방방지지지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국국국가가가관관관할할할권권권 행행행사사사

ⅠⅠⅠ...해해해양양양오오오염염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국국국가가가관관관할할할권권권 적적적용용용

1.해양오염에 대한 국가관할권 적용수역 분류

해양오염 전반에 관하여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1982년 유
엔해양법이 최초이다.그 전에 체결된 해양환경규범들은 선박기인오염이나 해
상투기 등 일정하게 정해진 오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1982년 유엔해양
법은 제12장에서 6가지의 해양오염원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인 해양오
염방지의무를 국가들에게 부여하고 있다.한편 수역에 따라 국가관할권이 미치
는 정도가 다르고 오염원에 따른 규제방안도 일률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오염에 국가관할권 행사는 수역별로 구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우선 영토
관할권(territorialjurisdiction)이 미치는 영해에 대한 해양오염을 살펴보아야
한다.그리고 영토 관할권 이원의 수역 중 접속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하
여 각각 국가 관할권이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2.수역별 국가관할권 적용

(1)영해(TerritorialSea)

영토관할권 수역에 해당하는 영해는 원칙적으로 주권과 동일한 국가관할권
이 행사되는 수역이기 때문에 해양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중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 국제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즉 영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
을 1982년 유엔해양법 제12장에서 규율하고 있는 6가지 오염원을 중심으로 검
토해 본다면,육상기인오염의 경우가 연근해에서 가장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
다.
육상기인오염원으로 인해 영해 내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할 경우 이는 국내규

범에 의해 충분히 규율될 수 있다.국가는 자국 연안에서 육상기인오염원에 의
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즉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기준 및 권고된 행위와 절차를 고려하여 강,하구,도관 및 배출
시설을 비롯한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경감 및 규제하기 위
하여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1982년 유엔해양법 제207조 1항).만약 이러한
의무를 국가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영해는 물론이고 영해 이원으로까지 오
염피해가 확대되어 타국의 해양관할권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가 간 분쟁이 발
생할 수 있다.반폐쇄해와 같이 좁은 수역을 공동으로 영유하고 있는 국가 간
에 자국수역에 대한 해양환경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주변국의 해양환
경은 물론 해당 수역의 생태계와 수산자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자명하기
때문에 이 수역에 위치한 국가들은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1982년 유엔해양법 제207조 1항에서 지적하고 있는 육상기인오염에 대한 각

국의 의무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internationallyagreedrules)”을 고려하
여야 한다(1982년 유엔해양법 제211조 4항).그런데 제213조에 나와 있는 ‘육상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에 관한 집행’의 경우는 “집행가능한 국제법적 규범과



기준(applicableinternationalrulesandstandards)”에 따라 국내법을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982년 유엔해양법 제213조).이에 대하여 두 문구가 동일
한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215)다만 제207조 1항은 각국의 입법관할
권에 따라 자국에 맞는 육상기인오염방지법을 채택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승인
된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따라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관련국제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216)그러나 제213조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육상기인오염방지를 위한 국내법적용에 있어서 “집행 가능한 국
제법적 규범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의 입법과정에
서도 국제규범에 양립하는 정도에서 관련 국내법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217)
한편 제207조 4항에 제시된 “특수한 지역적 특성,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능력

및 경제개발의 필요성”은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따라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선진국과 이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정도가
다를 수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육상기인오염에 관한 일반 국제법상 규범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218)다만 UNEP나 다른 지역적 기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지역해
프로그램에서 채택된 의정서가 있는데,이는 해당 당사국만 구속하게 된다.엄
격한 의미에서 육상기인오염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이 존재한다 할
수 없다.따라서 영해를 관할하는 육상기인오염방지법이 현재로서 국가를 구속
한다고 볼 수 없다.
외국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통항(通航)의 목적으로

외국선박이 영해 내로 정박하기 위하여 들어오거나 영해를 지나갈 때 국내 해
양오염방지규정을 위반하거나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때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유엔해양

법협약 제17조).219)연안국은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는 선박의 통항에 대하여 연

215)MartinusNijhoffPublishers,Op.cit.,Vol.4.,p.220.
216)MartinusNijhoffPublishers,Ibid.,Vol.4.,p.132.
217)MartinusNijhoffPublishers,Ibid.,Vol.4.,p.220.
218) ‘The 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from Land-basedActivities’는 국제법적으로 비구속적이다.
219)동 조약 제18조에 따르면 선박은 연안국의 내수에 들어감이 없이 도는 내수 외측

의 정박지 또는 항만시설에 기항함이 없이 영해를 횡단할 목적이나,내수를 향하
여 또는 내수로부터의 추진 또는 정박지 또는 항만시설에 기항할 목적으로 영해
에 들어올 때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안국 환경의 보전 및 연안국 환경에 대한 오염의 방지,경감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1982년 유엔해양법 제21조).따라서 선박은 무해통항권
을 향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연안국의 해양환경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선박 중 타국의 상선이 연안국의 해양환경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면제

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연안국의 관할권에 복속되나 타국의 공선이나 군함이
해당규범을 위반하였을 때는 국가면제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
생한다.1982년 유엔해양법 제31조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야기한 손
해에 대한 기국의 책임’에서 보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과 이 협
약 또는 국제법의 기타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한 여하한 손실 또
는 손해에 대하여도 국제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영해
상에서 타국 공선이나 군함이 연안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안국의 영해 수역
에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져야 한다.
투기에 의한 영해 수역의 오염에 대해서 ‘투기(dumping)’가 국제법적으로 금

지된 행위는 아니므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투기하기 전 투기하고자 하는 국가
는 해당 연안국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그리고 이 때 연안국은 사
전 승인시 지리적 상황을 이유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국가와의
문제에 관하여 적정한 고려를 한 다음 투기를 허용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진다(1982년 유엔해양법 제210조).1982년 유엔해양법 제216조는 투기
행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3개로 분류하여 영해에서는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
사한다.그리고 항만국이 자국 영해 내 또는 그 근해정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 또는 기타의 물질을 적재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다.즉 이는 연안국과
기국의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관할권 행사에 대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는 것이다.영해 내에서 금지 또는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투기하려는 것
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 연안국은 선박검사를 할 수 있다(1982년 유엔해양
법 제226조).
연안국은 자국의 국가관할권 하에서 행해지는 해저활동으로 인한 오염에 대

해서도 규율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렇듯 연안국이 자국의 영해 내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법에

준하는 수준의 법령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이것이 권리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즉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국제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不作爲)국가책
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영해 내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할 경우 연안국은 영해 내 해양오염 전반에 대

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즉 연안국은 영해에서 해양오염관리에
관한 입법관할권(prescriptive jurisdiction)과 집행관할권(enforcement
jurisdiction)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국제법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을
적용할 수 있다.220)국가가 입법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관할권은 입법관할
권(prescriptivejurisdiction)과 집행관할권(enforcementjurisdiction)으로 분리
될 수 있다.221)입법관할권이라 함은 입법․행정․사법기관 또는 규칙․판례를
통하여 규범대상을 국가규범영역 내로 끌어들이는 힘을 말한다.222)이에 근거
하여 규율대상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미칠 수 있다.이 때 입법관할권에 의하
여 규범화된 법적 근거가 규율대상에 대하여 실제 적용되는 힘을 집행관할권
이라 한다.223)영해에서 주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은 육상기인오염과 선박기인오
염이 주를 이룬다.그런데 영해 내측 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육상기인오염은
주로 국내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자국 관할권 행사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따라서 영해에서는 주로 예상치 않은 외국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이 발
생할 경우 외국국적 선박에 대한 관할권 적용판단이 필요하게 된다.일응 영해
는 물론이고 영해 이원의 수역이라 할지라도 영해 내 해양환경오염에 직접적
인 피해를 줄 경우 관할권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이에
대하여 1982년 유엔해양법 제221조에서 단서를 찾아 적용할 수 있는데,해양사
고로부터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습국제법 및 성문국제법에 따라서
실제 또는 위험스런 손해에 비례하는 조치를 영해외측에서 취하고 집행할 각
국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음이다.
기존의 국가책임 범위를 넘어서 영해 내에서 타국의 육상기인오염이나 선박

기인오염 또는 투기 등 오염원에 의한 오염이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로 판정될 경우 이를 야기한 국가는 해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220)CommitteeonCoastalStateJurisdictionRelatingtoMarinePollution,theFinal
ReportofInternationalLawAssociationLondonConference(2000),p.13.

221)Ian Brownlie,Principle ofPublic InternationalLaw,4th edition(Oxford :
ClarendonPress,1990),p.287.

222)김대순,「국제법론」제5판(서울 :삼영사,2000),234-235쪽.
223)상게서.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앞서 제4장에서 검토한 결과책임주의에 의해서 환경
피해 야기국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성립하게 된다.이러한 측면에서 해양법 제
235조의 ‘책임(Responsibilityandliability)’규정은 국가책임에만 초점을 맞추었
다기보다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리고
본 조 제3항은 각국으로 하여금 해양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신속하고 적
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보험 또는 보상기금 등과 같은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현재 선박기인오염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
손해보상규범은 육상기인오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
요하다.

(2)접속수역(ContiguousSea)

접속수역은 원칙적으로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및 위생에 관한 사항을 목적
으로 설정되는 수역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제
정된 후 1995년 개정하여 본 법안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
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1982년 유엔해양법 제33조에 근거하고 있는데,여기서 해양환경오염과

관련하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위생에 관한 법령(sanitarylaw)의 내용
속에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법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원칙적으
로 위생에 관한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위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국가관할권의 재량사
항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접속수역의 성격상 영해로 들어오는 인접수역으로서 연안국의 해양환

경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연안국
에 당연히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1958년 영해에 관한 협약에서 Fitsmaurice
는 접속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다수의 견해는 연안국의 영해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는 영해수역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관할권 감독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24)특히 ‘위생’문제와 관련하여 해양오염관련 규정이 보충되어

224)Brian D.Smith,StateResponsibility and theMarineEnvironment(Oxford :



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225)연안국
은 영토적 관할권 행사수역인 영해에까지 해양환경오염이 미치지 않도록 방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226)

(3)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EconomicZone)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영해를 넘어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그
해저,지하,상부수역의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그리고 해양과학조사,환
경보호 등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제3국은 이 수역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및 해저전선․파이프라인 부설 등
의 자유를 향유한다.227)
배타적 경제수역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새로 도입된 수역으로서 연안

국의 경제적 이익을 인정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권 이외에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1항 (b)는 유엔해양법의
관련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관할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ⅲ)에서 ‘해양환
경의 보호 및 보존(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유엔해
양법협약 제56조 1항).
200해리 이내 수역의 해양환경에 대하여 연안국은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이 때 인정되는 관할권이 영해 이내에서 인정되는 영토적 관할권
(territorialjurisdiction)수준일 수는 없다.왜냐하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관할
권 영역에서 보자면 영토적 관할권 행사 수역의 이원에 위치한 수역이기 때문
에 영토외 관할권(extra-territorialjurisdiction)정도로 파악될 수 있다.
한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

는 권한을 주권적 권리(sovereigntyright)와 관할권(jurisdiction)으로 분리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56조 1항 (a)에서 부여하고 있는 연안국의 주
권적 권리의 대상과 (b)의 관할권 대상의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

ClarendonPress,1988),p.223.
225)Ibid.
226)Ibid.
227)이창위,“경제수역실시와 관련된 법적문제-한반도 주변해역의 경제수역제도 현황

을 중심으로-”,「서울국제법연구 제2권 1호」,서울국제법연구원(1995.5),23쪽.



는 결국 해양법상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economiczone)이 의미하고 있는
배타적 권리(exclusiveright)가 과연 주권적 권리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며,유
사한 용어 중 하나인 관할권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 해석서에서 1974년 나이제리아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초안작업 중 배타적 권리(exclusiveright)와 주권적 권리(sovereigntyright)의
차이에 대해서,수면에서의 주권적 권리란 이동하는 생물자원에 대하여는 주권
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대륙붕 개발 대상자원과 같은 고정된 자원
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228)이러한 논의는
점차 심화되어 1982년 배타적 경제수역상의 연안국가의 권한,관할권,그리고
의무에 관한 규정의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국제법위원회는 제68조의 대륙붕초
안에 나타난 대륙붕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sovereigntyright)’의 개념을 설
명하고 있다.국제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륙붕의 자원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권한을 연안국에
부여하는 것이다.이러한 권리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위반에 대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관할권까지 포함한다.”22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주권적 권리라 함은 어떠한 수역에 대하여 영해 이
내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주권과 같은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
나 해당행위에 대하여는 거의 주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해 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관할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연안국의 권리향

유에 있어서 주권적 권리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유엔해
양법 제56조 1항 (b)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활동과 관련한 관할권에
대하여 IMO가 제기한 배타적 경제수역적용문제에 대하여 유엔총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런던덤핑협정은 법률단의 결론에 따라 영해 수역뿐
만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연안국이 해당수역에서 덤핑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전에 배타적 경
제수역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228)MartinusNijhoffPublishers,Op.cit.,pp.527～528.
229)MartinusNijhoffPublishers,Ibid.,pp.542～543.



.”230)
본 (b)조에서 의미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오염에 관한 관할권은

(a)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권적 권리(sovereigntyright)와는 달리 연안국의
관리,관할권 그리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권리 및 의무와 균
형에 맞게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봐야 한다.231)
더욱이 Boyle교수는 Internationallaw andtheEnvironment에서 연안국의

해양환경에 관한 관할권을 영해 이원,즉 EEZ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EEZ선
언과 이에 해당하는 국내입법화과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좀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EEZ는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이것은 선언
되어야 하며,오염에 관한 관할권에 있어서 연안국이 오염행위규율에 필요한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개 국내입법이 필요하다.일부국가들은 EEZ선언
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단지 소수 연안국가들만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또는
투기에 관한 국가관할권 행사를 EEZ까지 사실상 확장하고 있다.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미국은 EEZ를 선언하였고 영국은 EEZ를 선언하지 않았음)은 단지
일정한 목적(어업)만을 위하여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뿐 영해 이원의
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감독에 관한 입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
다.”232)

230)원문은 다음과 같다.‘...TheMeetingendorsedtheconclusionofitslegalgroup
thataparty couldapply theLondonDumping convention notonly in its
territorialwaters but also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on its
continentalshelf,onaccordancewithinternationallaw.65.Consultativeparties
have,however,noted,the divergence ofviews on its legalgroup as to
whetheran exclusiveeconomiczone,assuch,mustbeestablish beforea
coastalstatecouldexercisejurisdictionoverthedumping conductedinthat
sea...’CommentaryofUnitedNationsConventionontheLaw oftheSea1982,
Vol.2.,Op.cit.,pp.543.

231)MartinusNijhoffPublishers,Op.cit.,pp.543.
232)원문은 다음과 같다.“ItshouldberecalledmoreoverthattheEEZdoesnot

arise automatically:ithas to be claimed,and in the case ofpollution
jurisdiction,legislationwillusuallybenecessaryforthecoastalstatetoacquire
thenecessary competence,SomestateshavemadenoEEZ claims;only a
smallnumberhaveonpracticeextendedtheirjurisdictionoverpollutionfrom
shipstheEEZ,oroverdumping,Other,such astheUnited States,which
claimsanEEZ,andtheUnitedKingdom,whichdoesnot,haveassertedrights



Boyle교수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영해이원의 수역,즉 EEZ에 해당하는 200해
리이내의 수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은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그 집
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일단 1982년 유엔해양법 제
12장에 예정된 해양오염원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집행을 살펴보면,“권한 있는
국제조직 또는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확립되고 일반적으로 채택된 국제규칙
과 기준에 합치하면 이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법력을 제정할 수 있다.”라
고 하고 있다.233)200해리 이내의 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에 대하여 연안국
이 자국 수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에
필요한 입법이 필수적이다.따라서 단순히 해양오염에 관한 유엔해양법의 규범
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관할권 집행에
관한 국내법이 미비할 경우,외국선박 또는 인접국가로부터 인접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이월해 오는 육상기인오염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관할권은 집행될 수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환경오염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인

정된다 할지라도 모두 해양오염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
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투기나 관할권 내 수역에서의 해저개발
행위로 발생한 해양오염에 대해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인정되는 것은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 협상단계에서도 쉽게 합의된 분야였다.그러나 선박기
인오염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다.왜냐하면 선박기인오염은 이
미 1982년 유엔해양법에 의해 해양오염이 규제되기 이전에 이미 MARPOL
73/78협약체계가 마련되어 있었으며,이 법체계에 따라 관련국간에 관할권 분
할이 합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오염원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확장주장이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이다.그러나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 제237조 ‘해양환경
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다른 협약상의 의무’에서 보면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체결된 특별한 조약상의 국가의무는 본 협약의 일반원칙 및 목적에 합치하는

onlyforcertainpurposes,includingfishing,withinthe200-milezone,buthave
notlegislatedtocontrolpollutionfrom shippingbeyondtheterritorialsea.”

233)육상기인오염에 대해서는 제213조,해저활동으로부터의 오염에 관한 집행은 제214
조,심해저활동으로부터의 오염에 관한 집행은 제215조,투기에 의한 오염은 제
210조,선박으로부터의 오염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은 제211조 5항,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에 관한 집행은 제222조에서 각각 국제법에 양립하는 국내
법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1982년 유엔해양법에서 제정된
선박기인오염에 관한 국가관할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2년 유엔해양법 제211조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에 대해

서 제5항은 “(선박기인오염에 관한 법)집행을 목적으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
역에 관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국제조직 또는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확립된 일반적으로 채택된 국제규칙과
기준에 합치하고 이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그리고 동 조 제6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상 명확히 확정된 특
정수역을 지정하여 수역 이용 또는 기술적 이유로 선박오염을 방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 제211조).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1982년 유엔해양법 제220조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서 선박이 상기 조항에 의해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 제211조).그런데 이 때 연
안국은 자국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 제211조).그리고 연안국은 선박이 해양환경에 대하여 중대한
오염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물질을 배출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
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반사항과 관련한 물리적 검사에 착수할 수 있다.이 경
우 선박의 압류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 제
211조).
새로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 확장하

여 획정될 수 있는 데 반해 수역이 좁은 바다에서는 인접국 간 배타적 경제수
역이 겹치거나 매우 가까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오염이 자국의 관할권
을 넘어서 타국의 관할권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당연히 오염원인국은 방지의 의무를 해태한 결과 국가책임을 져야 한
다.그리고 이러한 국가책임의 일환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그런데
육상기인오염 등 국제법적으로 제도화된 오염규제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 대해서도 오염원인국은 피해를 부담해야 한다.이것은 오늘날 국제법의 책
임 규범에서 인정되고 있는 책임결과주의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사전방지의
의무(preventionprinciple)및 협력의 의무(cooperationprinciple)의 위반에 의
한 환경피해를 보상할 결과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더욱 더 상세히 인접국
간 오염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협력하여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실시했어야 했으



며,오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인접국에 통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ⅡⅡⅡ...반반반폐폐폐쇄쇄쇄해해해의의의 해해해양양양오오오염염염방방방지지지를를를 위위위한한한 항항항만만만국국국관관관할할할권권권 행행행사사사

많은 주요 항구가 반폐쇄해 해역 안에 있으며 대부분의 선박 항로들이 그러
한 해역을 통과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해양오염방지 방안으로서의 항만국관할
권과 항만국통제권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양법협약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국가의 관할권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만들었는데 그 중 하나는 218조에 규정된 항만국 관할권이다.동 조문에 따르
면,항만국은 외국 선박이 자발적으로 자국 항구에 들어온 경우 그 선박이 항
만국의 내수,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
에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고 나아가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다.결과적으로 항만국은 자국 이익에 대한 피해나 어떠한 관할권적
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오염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의미에
서 보편적인 집행관할권을 향유하게 된 셈이다.이러한 혁신적인 항만국의 관
할권 확대는 해양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일응 기대될 수가 있겠지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적으로 해양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아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불확실하다.234)
해양법협약 제218조의 항만국 관할권은 그 위반대상이 배출기준위반에 한하

며 선박의 구조나 설비 등의 기준미달은 그 대상이 아니다.이에 반해 항만국
통제는 오히려 이러한 선박의 물적 결함이 중요한 통제대상이다.즉,항만국
통제는 오염에 대한 원천적인 통제가 가능한 제도인 셈이다.
한편,항만국 통제는 연안국이 국제관습법상 내수에서 누리는 주권 및 관할

권의 당연한 결과이다.이에 대해 해양법협약 제218조의 항만국 관할권은 해양
관할권에 대한 전통적인 규칙들로부터 급격히 이탈한 것인데,과연 관습법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는지 의문스럽다는 견해가 있다.235)국가들이 항만국통제를 넘
어서 연안관할권 밖에서 이루어진 위반행위를 처벌까지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한다.“자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행

234)정진석,“항만국 통제 :더 안전한 선박과 더 깨끗한 바다”,「제3회 한국국제법학
자대회 논문집」(2003.10),125쪽.

235)상게논문.



위의 방지에 항만국이 무슨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236)의 문구도 인용하고
있다.또한 더구나 재판에 관한 한 기국 관할권이 여전히 현저하며,이는
MARPOL조약에 항만국 관할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실패한 사실이 잘
보여준다고도 했다.즉,해양법협약 제218조는 오히려 고립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그러므로 해양법협약 제218조의 항만국관할권은 혁신적
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아직 관습법상의 지위를 얻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고 하였다.해양법협약 제218조의 항만국 관할권과 동협약 제219조로 대표되는
항만국통제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점은 실제 해양환경보호에 있어서도 차이
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하였다.즉,전자에 대하여는 국가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들의 반발이 거의 없을 것이다.왜냐하면 후자
는 국제관습법상 인정된 연안국 권리의 행사일 뿐이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항만국 통제가 항만국 관할권보다 더 효과적인 해양환경보호 수단이 될 수 있
을 것이다”고 하는 견해에는 동의한다.그러나 흑해 등 24개 해역의 반폐쇄해
인 경우 일단 오염이 되면 회복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는 그 연안국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따라서 반폐쇄해의 경우 해양오
염방지를 위해서는 해양법협약 제218조의 항만국관할권은 조속히 관습법상의
지위를 얻어 반폐쇄해에 속한 항만국들의 관할권이 자유로이 행사되어야 한다
고 본다.

ⅢⅢⅢ...반반반폐폐폐쇄쇄쇄해해해의의의 해해해양양양오오오염염염방방방지지지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연연연안안안국국국의의의 관관관할할할권권권 행행행사사사

연안국은 영해이원에서 해양오염을 유발시킨 선박에 대해 전혀 관할권을 행
사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즉,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배타적 경
제수역에서 선박에 의한 오염을 방지,감소,통제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을 제정
할 수 있고(제211조 제5항)또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특별히 관
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해역에 대해서는 특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그 해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제211조 제6항 (가)호).그리고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연안국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오
염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동 선박에 대해서 물리적 조사

236)OfficialRecordsoftheThirdUnitedNationsConferenceontheLaw ofthe
Sea,V.6,p.112,para.14(France).



를 행할 수 있으며(제220조 제5항),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오염행위
로 인해 연안국의 해양환경에 중대한 손해 및 위험을 야기한 명백하고도 객관
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연안국은 그 선박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0조 제6항).
그러나 연안국이 영해이원 즉,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연안국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 권리이다.즉 연안국은 제211조 제6항
에 의한 국내 법령 제정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규칙 및 기준에 따라 제
정하여야 하고(제211조 제5항),제211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해역의 지
정 및 그 해역에서의 국내법 적용은 특정해역으로 지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권한 있는 국제조직을 통해서 승인되어야 하며,특정해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
해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특정해역의 지정을 밑받침할 수 있는 과학
적,기술적 증거를 권한 있는 국제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11조 제6항 (가)
호).뿐만 아니라 특정해역으로 지정된 경우,그 특정해역의 한계를 명확히 공
시하여야 한다(제211조 제6항 (나)호).연안국의 물리적 조사권도 오염선박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정보가 실제 상황과 모순이 발견된 경우 및 사건의
상황이 이러한 조사를 합리화시켜 줄 증거가 있어야 한다(제220조 제5항).
상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연안국은 영해이원에서의 해양오염 관할권을 행

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반폐쇄해에서는 대부분 수역이 좁아 인접 연안국간 배
타적 관할권이 중첩될 소지가 많다.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양자 및 다자적 협
력관계를 공고히 한 후,법적․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확립하여 연안국의 관할
권을 명확히 행사해야 만이 반폐쇄해의 해양환경은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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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폐쇄해는 지역주의적인 주장에서 발달되어 왔으며 그 연안국가들이 그들
의 연안에 인접한 해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들의 권한을 인접해역에 확
대하려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제3차 해양법회의의 폐쇄해․반폐쇄해에 관한
논의에서도 이러한 지역주의 주장이 거론되었고 새로운 해양법에 수용된 예라
고 보여 진다.이로 인해 이 해역의 연안국가들은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공해 자유의 제한,해협통과와 안보의 문제,해양오염방지,해양생물자
원의 개발과 보존,해양의 과학적 조사,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인력훈련,이를
위한 지역적 기구의 설립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반폐쇄해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반폐쇄해의 국제법적 규정과 국

제법상 환경원칙을 고찰하였고,UNEP의 지역해프로그램을 연구․분석하여 해
양오염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제2장에서 반폐쇄해의 지리학적 개념과 함께 국제법적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즉, 반폐쇄해(Semi-enclosed Sea)라 함은 폐쇄해
(EnclosedSea)와 유사한 지리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다른 해역으로 향하는
출구가 뚫린 경우가 반폐쇄해이고 막힌 경우는 폐쇄해인 것이다.그리고 반폐
쇄해나 폐쇄해는 그 지리적 유사성으로 인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9장에
함께 규정되었다.해양법협약 제123조는 반폐쇄해 수역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관련 지역기구를 통한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폐쇄해의 지위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UNEP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해프로그램을 파악하여 해양오염 규제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974년부터 UNEP는 반폐쇄해 또는 폐쇄해의 오염을 특별관리하기 위하여 지
역해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행동계획(actionplans)과 조약(convention)을 체결하
도록 지원하고 있었다.이에 국가간 협력관리의 성공사례라고 평가 받는 지중
해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발트해 및 지난 8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
고 있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서태평양 지역해프로그램(NOWPAP)을 검토
하였다.그 결과 지중해,발트해 및 북해 등 3개 지역의 국가간 공동 협력관리
사례는 해양을 공유하고 있는 주변국간의 협력관계 구축이 공유해역의 환경을
보호하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관련국가의 사



회경제적․생태적․문화적 가치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
형적인 사례였다.성공적인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발전정도의 차
이,재원확보의 어려움,국가간 이해관계의 상충(上衝)등을 적절히 해소하여야
하며,효율적 실현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이를 위해 이미 수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지역협력체제를 연구․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것
이 매우 중요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 및 제3장에서 정립한 반폐쇄해의 지리학적 특성과 법적

지위,그리고 지역해의 성공적인 관리 사례를 연구․분석함으로써 얻어진 합리
적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현재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특수한 반폐쇄해에서
연안국들은 새로운 해양법에 근거해서 상호 협력할 의무가 지워졌다는 것이다.
관련 연안국들은 우선 먼저 협약을 체결하여 어업,생물자원의 개발,탐사,보
존 그리고 관할에 대하여 주권적인 권리를 행사하지만 해양환경보호라는 커다
란 목표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다시 말해서 해양환경보호와 지속적
인 개발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제5장에서는 관할권 행사를 통한 반폐쇄해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반폐쇄해에서 대부분 수역이 좁아 인접 연안국간 배타적 관할권이 중첩될 소
지가 많다.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양자 및 다자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한 후,
법적․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확립하여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면서 연안국의 관
할권을 분명히 행사해야만 한다.아울러 해양오염 발생의 위험과 실질적인 피
해발생을 규율하는 책임원리로서 결과책임주의의 도입은 해양오염의 발생 가
능성이 높은 반폐쇄해에서는 적극 검토되어야만 하는 환경법 이론이다.또한
다양한 해양오염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기
존의 환경책임원리의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며,국제법상 불법이 아닌 행위에 의
해 발생할 수 있는 초국경적 해양오염을 규율할 수 있는 국제법 원리로서 결
과책임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까지 논의한 사항을 결론적으로 정리하여 보면,해양오염은 지역에 따라

지리적․수로적․생태학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지역별로 공동대처하는 것이 효
과적인 규제방법이 될 수 있다.특히 반폐쇄성 해역에서의 육상기인오염,해저
탐사 및 개발기인오염,해양투기기인오염 등의 규제는 지역적 규제가 더욱 효
과적이다.그리고 기술협력 등을 통한 오염대책의 비용효과의 면에서도 지역적
접근방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UNEP는 반폐쇄해 및 폐쇄해의 해양오염 발생가능성이 다른 해양보다 높기
때문에 지역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역해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이었다.앞서 언급한대로 현재 UNEP에 의해 14개의 지역해프로그램
이 형성되어 있는데,한반도주변수역도 1994년 북서태평양수역(NOWPAP)으로
지정되었다.1974년 가장 먼저 지역해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지중해프로그램은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이에 비해 NOWPAP은 지난 8년 동안 행동계획수
립 이외에 아무런 제도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는 한국,중국,일본,러
시아라는 4개의 참여국들이 정치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놓여있는 데다 서로 경
제성장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수역도 또한 해상교통이나 자원,그리고 해양환
경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제국은 반드시 협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관련국 협력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와 단계별 주요

사업내용은 향후 각 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접 연안국간의 공동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자원의 지속가능
한 이용을 통해서 얻게 될 경제적,정치적,생태적 관점의 이익을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역의 해양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각국의 독자적 노
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
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이익의 객관화와 협력관리의 필요성 도출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

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이 어려움의 대부분은 각국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여
건과 이를 반영한 정책 우선순위에서 해양환경관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것이다.그러나 발트해의 사례에서 보듯
이 각국별 사회경제적 여건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각 국가의 정치,경제 사회적
상황에서 수용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초보적 단계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점진적 접근(IncrementalApproach)이 강조되어야 한다.또한 협력관리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관련 국제기구의 협력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기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협
력관리 초기부터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영해의 경우 영토에 준하는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수역이기 때문에 외국선박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가관할권의 직접적인 관할대



상이 된다.그리고 외국선박의 영해상 무해통항권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연안국의 영해에서 ‘고의적’이고 ‘중대한’오염행위를 한 경우 연안국
이 관할권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적용할 것인가는 연안국의 재량사
항이다.
그러나 영해와는 달리 반폐쇄성 수역에서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때 수역이

좁아서 인접 연안국간의 배타적 관할권이 중첩될 소지가 있다.그럴 경우,원
칙상 해당 연안국이 해당수역의 해양오염에 대하여 일방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실효성 있는 해양
오염방지를 위해서 자국의 법령에 대한 집행관할권의 행사를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다시 말해서 국가관할권 행사로 분쟁 발생을 막고 인접 연안국간의 시너
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반폐쇄성 수역에 인접한 연안국은 양자 및 다자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한 후,관할권 행사를 통해 해양오염 및 환경피해발생 방지를 효과적으로 이룩
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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